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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리스크관리 사 례 집



발 간 사

인간 생활의 기본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인 집에서부터 시작된 건

설기술은 우리 인류의 역사의 최초부터 함께 성장한 기술산업의 근

간이자 시대별 과학기술의 집약체로서 기술의 이정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들을 후대에 유산으로 남겼으며, 근대에 와서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도 급격한 기술발전의 꽃을 피우며 해외에 뛰어난 기술력

을 뽐내었습니다.

우리 해외건설은 1965년 태국에서 첫 수주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

후 1970~80년대초 중동지역에서 대규모 토목 및 건설공사를 수주하

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당시 중동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건설 붐

은 한류(韓流) 열풍을 일으켰다고도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해외건설은 2010년 716억달러

라는 최고 수주기록을 달성하는 등 중동 건설 붐 이후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였지만, 최근 몇 년간은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어려움으로 인해 

수주절벽이라고 평가될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해외건설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규모 수주실적의 영광 뒤에

는 수많은 고난도 함께 하였으며, 지난 5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할 다양한 실패 사례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



만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건설기업의 실패 사례들을 보면 과거에 했

던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경(詩經)에서 유래한 고사성어 중 징전비후(懲前毖後)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미래에는 같은 실수를 되풀

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리스크 관리 

사례집>은 우리 건설사들의 다양한 리스크 경험과 함께 수행 당사자

들의 반성이 녹아있는 코멘트가 다양한 사례별로 실려 있어 앞으로 

해외를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사례들은 우리 협회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리스

크 관리 진단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건설공사 통합리스크 

관리시스템』에 실려 있던 해외진출 사례집에 있는 내용으로, 사업 리

스크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 관계자분들께 널리 알리고자 출판을 결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기업들이 해외건설을 수행함에 있어서 귀중

한 자료로 활용되어, 지난 해외건설 리스크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위험요소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건설협회장  이 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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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협상부터 계약까지

1   입찰 후 계약까지의 기간동안 현장 환경 변동

발생한 문제	   

설계시공·Lump Sum 방식으로 진행된 도로나 터널공사가 입찰부터 
계약까지 10개월이 걸렸다. 그사이에 공사현장 구역 내에 900mm 하
수도관이 매설되었으나 누구도 눈치 채지 못한 채 계약을 했다. 공사착
수 후 하수도관의 존재를 알게 되어 추가비용의 클레임 레터를 제출한 
후에 관을 이설하여 터널공사를 하였다. 공사 진행과 병행하여 클레임 
협상을 했으나 추가비용 획득에 실패하였다. 상기 하수도관은 입찰서에
는 『예정(proposed) Water main』 이었으나 입찰 시에는 없었기 때문
에 제출가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입찰하였다. 또한 공기가 촉박하며 
LD의 금액도 크기 때문에 클레임의 결착을 짓기 전에 하수도관 이설공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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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관련계약조문	  

상세설계, 각종 인허가와 기설매설물의 이설양보도 계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관 이설비용도 시공자 부담이었다. 계약 후 사안이
라면 설계변경으로 다룰 수 있으나 계약 시에는 가설이라는 이유로 설
계변경의 이유가 되지 않았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계약문서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기설인가 아닌가를 정했다. 계약하
기 전에 입찰 후부터 낙찰 시 사이에 발생한 문제의 대응에 대해서 네고
를 거쳐야 했었다. 설계시공·Lump Sum 공사는 상세설계 시 여러모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계
약조건의 철저한 이해와 불리한 조항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해    설	  

입찰과 계약일이 크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나, 계약
조건에 『계약일과 관련 기설물의 철거, 이설, 보호는 시공자의 책임』이
라는 규정이었다면 당연히 계약하기 직전에 재차 현황과 견적의 적합성
을 점검해 상황이 바뀐 시점에서 재협상할 필요가 있었다는 반성이 있
었다.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입찰 시 도면에 『계획하수도』의 표시
가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하수도관이 매설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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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찰 시에 계획이 있었고 계약 시에 기설매설물의 이설이 시공
자 책임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입찰시점부터 매설상황에 대해서 특
히 하수도관의 계약상 취급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야 했었다. 이런 사례
와 같이 입찰유효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약까지 10개월이나 걸리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원래는 재입찰을 하는 것이 옳음) 이러한 경우 입찰유효기간을 연장하
도록 발주자 측에서 의뢰해야 하며 계획 매설관에 대해 질문과 확인을 
게을리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추가해설	  

그런데, 계약약관이 FIDIC의 표준적인 것이었다면 이 문제는 피할 수 
있었을까? 우선, FIDIC 약관에는 『계약일을 경계로 기설인가 아닌가를 
정한다』라는 규정은 없다. 이런 내용은 특별조건 혹은 시방서에 쓰여 있
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된다.

FIDIC 약관에는 (제4판) 관련규정은 이하와 같다.
11.1 조 〔현장조사〕 : 입찰제출기한 전에 발주자는 입수한 지중조간

부 등 자료를 시공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시공자는 자신이라도 비용과 
시간 상 가능한 현장 상황을 조사해야 하며 그리고 시공자는 자신의 입
찰을 자료 및 조사에 근거하여 작성한 걸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2.1 조 〔입찰의 충족성〕 : 입찰 단가, 가격은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올바른 것이다. 고 규정하
고 있다.

12.2 조 〔예측불능의 장애〕 : 경험이 잇는 업자라도 예측 불가능한 장
애물내지 현장상황과 마주친 경우는 규제규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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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수도는 예정 된 것이기 때문에 (c)에서 말하는 『경험이 있는 업
자라도 예측 불가능한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 12.1조에서 구제받을 수 없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입찰시
점에서 하수도의 『예정』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하나 이 시점에서 그
것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a), (b)에는 시공자의 입찰가에는 『이설비
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하며 따라서 이설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것은 추가지불이 된다.

다만, 이상의 FIDIC 제 4판 규정은 낙찰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허
비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면 모든 것을 

『입찰시점』 및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입찰시점과 
계약시점의 시간차를 해결하려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찰 
시까지 시간을 끌었던 경우에는 이점이 예상치 않은 문제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본다.

그런데 FIDIC 신판 제 1판(1999)은 상기 (b)에 해당하는 조상(=4.11)
이 『입찰의 단가, 가격』이 『낙찰가격 Accepted Contract Amount』로 
바뀌었다. 즉, 시공자는 『낙찰가격 Accepted Contract Amount』이 모
든 계약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판의 규정에서는 낙찰시점(최종 네고 시점)에서 가격 충족성을 재검
검할 필요가 있으며 시공자는 보다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입찰유효 기간 연장갱신 후 물가 폭등

발생한 문제	   

입찰 및 입찰보증 유효기간이 90일이라는 조건으로 입찰평가부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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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계약까지 9개월에 걸쳐 발주자로부터 입찰과 입찰보증 기한연장을 
승인해 왔었다. 그사이에 세계적인 원유가격의 폭등으로 계약시점에 연
료비가 입찰 시의 2배가 되어 공사완료까지 계속되어 상승분에 대해 보
상을 받지 못하였다.

관련계약조문	  

전체공기가 1년 5개월이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잇는 보상조항(Cost 
Escalation Clause)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곳이 명기되어 있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공사 중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1개월 지시로 전체공기는 1년 6
개월이 되었다. 입찰평가를 위해 입찰유효기간을 5개월 연장했기 때문
에 당초 조건과 비교했을 경우 전체공기 2녕의 안건을 Cost Escalation 
Clause 없이 계약했다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발주자에 의한 입찰 
기한연기 요청은 30일간 정도를 반복 요청 받아 무조건으로 응해준 것
이 후회된다. 원유가격폭등 징후가 보인 시점에서 입찰유효기한연장에 
조건을 담아야 했었다.

해    설	  

입찰유효 기간 내에 낙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찰자와 발주
자 쌍방의 합의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그 입찰은 무효이다. 
(즉, 계약신청(offer)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주자가 이것을 수락
(Accept)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입찰유효기한이 성립하는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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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이미 입찰가격에 구속당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이후도 협상
을 계속한다면 입찰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도, 가격을 재설정하여 
offer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는 입찰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응해서 내용을 변
경하지 않고 몇 번이고 유효기간의 연장에 합의 하였다. 합의해 연장한 
이상 입찰자는 offer에 구속되어 최종적으로 수락된다면 유효한 계약이 
된다. 결국, 최초의 가격인 채로 물가조정조항이 아닌 계약을 체결해버
렸다는 것이 된다. 만약, 협상 기간 중에 상황이 바뀌어 가격을 바꾸지 
않고 계약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면, 어떤 시점에서 
연장요청을 거절하고 입찰 효력을 정지시켰어야 했었다.

마지막으로 입찰유효기한 연장을 요구할 때는, 입찰보증서도 같이 연
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입찰보증서의 취지는 입찰자는 입찰유
효기간 중 선의를 가지고 발주자에게 대응할 것,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 연체 없이 이행보증서를 줄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따
라서 입찰자가 입찰 연장에 응하지 않고 유찰되었다면 보증서도 그 효
력을 상실해야 한다. 그런데 발주자에 따라서는 『입찰 및 보증서를 연장
하지 않는다면 보증서를 차압 하겠다』라고 보증서 실효 전에 말하고 있
다. 그러자, 입찰증은 대체로 On-Demand Bond 이기 때문에 차압에 
대한 부담으로 연장에 응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입찰자는 무조건으로 발주자의 명분에 따라 보증서
를 연장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된다. (보증서 자체에 그러한 무조건적인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다르겠지만). 가령, 보증서 연장에 합의했다고 
하여도 입찰 그 자체는 최초의 기한이 종료된 이후는 가격을 변경해서 
존속시키는 등의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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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협상에 동의한 조건이 계약서에 미반영

발생한 문제	   

“재입찰”로 수주한 공사의 착공 후, 계약조건에 따라 공정표를 제출
하였더니 발주자 대리인 (공식임명은 받지 않았으나, 발주자 내부에 엔
지니어 기능을 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맡아 하고 있는 
외부 컨설턴트; 협상 중 참가는 없었으며 공사가 시작하고 나서 임명되
었다)이 계약조건에 위반된다며 각하해 버렸다. 문제점은 시험과 성능
검증이 실질적 완공시기를 넘은 시기에 실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협상과정에서 일단은 이 고정으로 가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으나 당초의 
입찰, 협상, 재입찰, 지속적인 협상, 계약체결이라는 과정에서 협상 내용
이 뒤섞이며 혼란이 발생하기 사직하여 최종적으로 협상과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계약서가 되어버렸다. 재입찰부터 협상, 계약 성립에 이
르는 기간이 정치적 이유를 배경으로 단기간에 설정되어 충분한 협상과 
확인에 시간을 투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
이 되었다.

관련계약조문	  

계약약관은 FIDIC에 근거한다. 『실질적 완공증명』을 위해서는 시험
과 성능검증에 만족할만한 완료가 필요하다는 통상적인 조건이 설정되
어 있었다. 최초의 입찰에서 공기가 42개월이었던 것이 재입찰 시 지시
사항에(공사규모, 내용이 거의 비슷함에도) 36개월로 변경되었다. 그래
서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함에도 공기만 단축됨에 따라 시험
의 일부를 공기를 넘은 시점에서 L/D를 적용치 않아도 되는가?』라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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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36개월을 넘어서 L/D없이 가능한 사항은 : 모든 시험과 성능검증 
및 하자보수』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발주자는 『36개월』을 『완공기
일, 기일』로 인식했으며 시험과 성능검증을 담보 기간 중 하자보수작업
과 같은 계열로 취급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

재입찰은 형식적으로는 1차 입찰 시 질의 응답과 Addendum 전부를 
무효화하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공사
내용과 조건으로 재입찰을 했기 때문에 『최초입찰의 의문응답서류 내
용은 재입찰에 관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부가 유효하다』라고 회답
하였다. 개찰 후 계약조인을 위해 연일 발주자와 협의하는 중에 L/A와 
계약서 합의서 중에서 『서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점이
었다.

발주자는 형식적으로는 민간회사이나 안 사정은 관청으로부터 파견 
나온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관청과 다름없었다. 공무원
으로서는 이미 입찰 전에 상부기관(중앙관청)이 승인한 계약합의서 문
구에는 자신들의 재량으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이류로 내용이나 구실
보다 형식을 중시했었다. 게다가 정치적인 배경으로 협의할 시간이 너
무나 짧았다. 이런 상황 속에 재입찰 시에 질의 응답과 addendum에 
대해서는 문제의 질의응답과 addendum의 계약구성문안에 포함시킨
다는 내용을 명기했으나 계약서에 서류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는 것은 발주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주자 측의 담당자는 “서
류날짜”가 빠른 쪽이 우선한다는 일반원칙으로 하는것이 어떤가?, 서로 
그렇게 이해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날짜로 했을 경우 마지막에 조인한 계약서(조건서(약관(을 포함)
가 우선이 되며 절충한 끝에 얻어 낸 좋은 조건(우선순위)은 계약서보다
도 밑으로 간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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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재촉한 것이 약관 속에 있는 “완전합의조항”이 존재한
다는 것이었다. 사업자는 협상 시에 완전합의조항의 삭제를 주장했으나 
발주자(공무원)는 그렇게 간단히 고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다
만, 서류의 우선순위는 발주자와 당사자간에 날짜로 판단해, 시험과 성
능검증 L/D없이 『실질적 완성』 이후도 좋다는 질의응답은 유효하다는 
합의가 구두로는 몇 번이고 확인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상기에 
기술한 대로의 상황대로 이 합의는 무효가 됐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계약협상에는 한번도 나온 적이 없는 제3자인 발주자 대리인이 최종
적으로는 이 문제를 결정해버렸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쓰여져 있
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합의조합”이 존재와 회
신서가 계약조건서보다 날짜가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조건서를 
우선시켜서 판단했다.

누구도 서류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오해를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는 적어도 입찰서류부터 질의응답까지 전부를 새 날짜가 우선한다는 
(그리고 약관보다도 우선한다는) 구두합의 내용을 문자화해서 L/A와 계
약서에 넣었어야 했다. (만약,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담보기간 개시 
등 실질적인 내용이 세세하기 때문에 시험과 성능검증의 만족한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실질적 완성공기가 36개월과의 관계성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며 완전무결한 계약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계약조건 제조항에 대한 질의응답 결과의 올바를 반영과 조
항 간에 이미 지적된 모순점 해결, 세부적이나 관리상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사간의 제약 등으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
한 것도 큰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발주자 측에 실직적인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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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없었다는 것에 있다.

해    설	  

중요한 것은 거의 상기에 기술되어 있다. 객관적으로는 발주자 측에
게 입찰부터 계약협상, 낙찰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과, 이에 대해 유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것이 문제였다. 입
찰자로서는 단기간에 공기에 관하 유리한 해석을 끌어내려고 했으나 이
것이 발주자 측의 실무담당자의 무능력과 체면 때문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여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날짜 문제는 『본건의 계약약관은 입찰서류로서 처음부터 제시된 것
이며 한편, 질의응답은 명확히뒤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질의응답에 의
한 약관 수정은 약관보다 후일이며, 약관보다 우선한다.』라는 논의가 설
득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이번 사례에는 계약서에도 우선 순위는 

『날짜의 역순』 이라고 명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문제 
삼지 않아도 『당초 제시한 약관에 있는 부분에 대응하는 addendum 
등이 우선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완전합의조항에 대해서…
완전합의조항은, 공사계약뿐만 아니라 여러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이다. : 『이 계약서는양당사자간 합의내용 전체를 포함하고 있
다. 이 계약서는 이전에 체결한 서신, 메모, 합의 등은 계약서의 성립과 
동시에 모두 무효가 된다.』 결국 이전에 합의된 필요사항은 모두 계약
서 있으며 따라서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의 서신이나 메모
를 거론할 필요도 없으며 설령 하더라도 무효인 셈이다. 이 경우, 『계약
협상의 과정에서 해당 addendum이 우선한다는 것에 대해 계약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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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언급이 없으나 사실은 발주자 측과 시공자 측에 특별한 합의가 있었
다.』 라고 주장 할 수는 없다.

많은 영문조항에 있어서 이런 완전합의조항이 존재한다. 이것은 분쟁
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대단
히 유용하다. 그러나 정말로 합의 내용 전부가 해당계약서에 있는 것이 
대전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우에 입찰자가 『완전합의조항의 삭제』 
를 요구한 것은 약속한 것을 계약에 정확히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에 차
선의 대책으로 타당했다고 볼 수 있다.

계약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읽혀지는 것이기에 어디까지나 객관적
으로 올바르게 써져야 한다. 『협상 담당자 간에 알고 있기에 이 계약서
는 약간 불명확한 점이 있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식은 훗날 후회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발주자 측에서 『실제 합의내용은 이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형식은 이것이니 여기에 서명해 달라. 형식뿐이니 효력은 없다』 라는 유
혹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부실표기나 사기 등으로 계약의 무효
를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사례와 같이 쌍방이 일단 충분히 논의를 한 후 조인한 경우에는 말할 것
도 없기에 이런 주장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해외공공공사는 발주자(정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
관)는 조금이라도 『시공자에 유리한 배려』 라고 주위에서 생각하는 것
을 경계하다 보니 정당한 협상에서 합의된 일이라도 이것을 문서화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내용을 모르는 제3자가 『저 담
당자는 시공자에게 양보한 것 같다』, 『시공자와 뒷거래를 한 것 같다』 
등의 난리를 피워 관청, 공무원간에 정재의 도구로 하는 풍토가 있는 걸
로 보여지는 경우이다. 이 사례도 관청 측에 계획을 지체시키지 않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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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조함과 정치 풍토 배경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단순한 계약관리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4  계약 협상 중에 조항 해석에 따른 불이익

발생한 문제	 0  

공사수주 최종 네고에서 클레임 컨설턴트로 계약서의 불명료한 조항
을 골라내, 불리하게 해석될 것 같은 점을 분명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
나 이점을 역 이용하여 발주자는 오히려 불리한 해석을 발주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었다.

관련계약조문	  

계약서 전반

당사자 반성 코멘트	    

계약서 내용에 불명료한 부분이 있어도 수주 전에는 협상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에 담당자 레벨에서 절충하는 편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해    설	  

이번 사례는 2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입찰에 관한 힘의 관계와 
협상의 추진방법, 둘째는 입찰 시에 불명료한 조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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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점으로, 통상적으로 입찰은 발주자가 협상우위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발주자는 어느 업체나 마음대로 고를 수 있기 때
문에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 입찰자는 다소 편파적인 조건이라도 
입찰해야 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나중에 불만으로 토로할 수도 없다.

이 경우는 입찰 시뿐만 아니라 입찰 후의 조건 협상단계에서 발생한 
일이다. 협상하기에 따라 협상우위가 발주자로부터 입찰자 측으로 크게 
기울게 된다. 중요한 것은 다른 입찰자가 입찰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
는가 이다. 만약 자신이 일번 입찰이고 이번 입찰의 입찰가를 알고 있다
고 해도 그 차액만큼 협상의 폭이 있는 것으로 협상과정에서 가격을 올
리거나, 불분명한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하는 것도 가
능하다. 포인트는, 자신의 조건이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느 때
나 협상을 결렬 시킬 수 있는 협상자의 의지이다. 이런 결의가 없다면 
반대로 의도를 간파 당하여 불리한 조건을 제시 당할 수도 있다. 발주자
는 이번 입찰이라도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입찰이 어느 정도 가격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 그래도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그만 둘 수 있다는 결의이다.

이번 사례는 다른 업자의 입찰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협
상 당시에 불명확한 조건해석을 한 시점에서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반대로 이쪽으로 불리한 내용을 요구하지는 않을까, 앞의 둘을 
절충한 안인가, 라는 3개의 방안이 있다.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지를 사전에 염두에 두어 타협시한을 설정했는지가 포인트이다. 받아들
일 수 없는 조건을 강요당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결의가 마음 속에 있
다면 이 해석요구를 거론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다음으로 입찰 시에 불리한 조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많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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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 애매한 계약조건이나 불명료한 조항 등은 이를 초안한 측
에 불리하도록 하는 계약 원칙이 있으며 영미법에는 이를 Contra 
Proferentem 원칙이라고 한다.

이 사례에서도 적어도 발주자 측이 계약서를 준비했다고 생각됨으로 
2~3가지로 해석 가능한 애매한 조건은 소송이 될 경우 시공자 측에 유
리하게 해석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원칙을 염두에 두어 입찰 시
점에서 애매한 조건이 발견된 경우 이하의 4개의 방법이 있다.

● 입찰기간의 질문기한까지 질문해서 발주자 측으로부터 회답을 얻
는다

● 입찰에 대해 입찰자로부터 조건부여를 한다.
● 입찰 후 협상단계에서 문제를 거론해서 해결한다.
● 마지막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계약 후에 애매한 조건에 의한 피해 클

레임을 건다.

이것은 입찰한 타 업자 상황, 발주자·엔지니어 성향, 해당국 법제 환
경 등을 고려해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례는 
해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가진 근대법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4)을 택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입찰에 항상 붙어 다니는 고민거
리인 것이다.

5  대안입찰을 해서 Lump Sum으로 수주한 공사의
   정산의 난항

발생한 문제	   



27해외기업 사례

당사에서 발주자로부터 입찰 시 VE 일환으로 구조체 공사 공법을 철
근 콘크리트에서 공사에서 PC판을 사 용하는 공법으로 변경을 제안했
다. 입찰 후 협상단계 에서 이 변경을 채용함에 있어 발주자는 BQ계약
부터 Lump Sum계약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해왔다. 결과적으로는 당사
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 들여 그 결과 최종 정산 시에 
추가, 변경, 수량, 클레임이 안정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해    설	  

입찰 시에 원안에 엄밀히 따른 견적서 이외에도 입찰자 합리화, 완전
제안 이나 대안 설계안을 요구하는 (또 는 허용하는)안건은 흔히 있다. 
본건은 대안입찰에 해당 된다고 본다. 통상적으로 대안입찰은 시공자
에게 있어서 불러한 형태의 입찰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 사례는 
일부분을 대안 설계했기 때문에 공사전체를 Lump Sum 계약으로 변경
하게 되었으며 시공자에게 있어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렸다. 이유는 다
음과 같다.

(1) 통상, 설계시공공사라면, 입찰 설계를 하기 위해 비교적 긴 입찰준
비 기간이 부여되어 그 사이에 입찰 자는 여러 각도에서 리스크를 
검토하는 시간이 있으나 본건의 경우는 그러한 시간은 없었다고 
본다.

(2) 설계시공 공사라면, 계약 후 공기도 설계 작업을 고려한 기간이기
에 시공만을 본 경우 공기보다 연장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나 본
건에서는 적어도 그러한 여 유가 없었다고 본다. 그 중에서 자신
의 설계시간을 확 보해야 하는 시간적으로도 촉박한 공기가 되어 
LD(예정손해배상금)를 지불해야 하는 리스크도 높아지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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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책임이 시공자에게 지워진다. 개별안건마다 설계책임보험을 
포괄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개별안건의 설계책임을 
보험으로 포괄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안건의 설계를 보이도록 
요구하나 발 주자가 설계 제시를 안정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
다.

(4) 통상의 발주자 측의 설계에 의한 공사라면, 용지 취득을 위해 관청
이나 관계자와의 절충, 건축허가를 위한 신청이나 절충 등 발주자
의 책임이다. 그러나 대 안설계에 있어 용지취득조간이나 건축허
가 조건이 바 뀌면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 책임이 시공자에게로 와
서 리스크가 그만큼 커질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의 설계가 끝난 안건의 시공계약과 설계시공의 계약에서는 리스
크가 전혀 다르다. 더군다나 도중부터 설계시공이 Lump Sum으로 변
경됐다면 더욱더 높은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잘 판단하
여 협상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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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업체와의 JV계약에서 정부의 간섭에 의한 
      부당한 책임 전가

발생한 문제	   

V국의 아시아 개발은행(ADB)차관 공사에서 입찰서류에 첨부하는 국
영기업과의 JV 합의서 속에 “외국기업 이 Management 책임을 진다.”
라는 조항을 넣었다. 완공이 임박했을 때 JV파트너인(국영기업)이 이제
까지 동의가 없었던 추가공사 단가의 배분방법을 정부가 local rule로 
정한 6%(경비)만을 JV에 남기고 94%를 구성원에게 배분하라고 주장
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규칙은 원래 V국 국내 공공사업마다 적용
되나 JV파트너가 억지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었다)

이 때, 동국정부(발주자)는 「JV의 내부문제는 Management 문제이

02
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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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외국기업의 책임이며 공사가 늦어질 경우 외국기업에 LD를 부과
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결국 공사를 중지 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억
지로 새로운 단가를 현지 파트너에게 요구당하는 꼴이 되었다.

관련계약조문	  

1) 신 단가는 계약에 근거해 정하며, local rule로 정한다고는 되어있
지 않다.

2) LD도 JV 1개 기업만 부과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1) 외국기업이 JV로 Management 에 책임을 가진다는 것은 너
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Joitly and severally“ 책임이 명기되
어있기 때문에 문구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으나 V국 정부가 
Management 책임만을 근거로 모든 책임을 외국기업에게 강요
하거나 JV 로컬파트너만 편들어 주는 등 정당치 않은 일이 많았다.

2)  ADB에 제소하여도 이러한 계약문제를 선처해주지 않았다.

해    설	  

이 사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여러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1) 시공계약과 JV공사에 대해 상식이 무시됐다.
(2) 정부기관의 현지 「경비비율」 규정을 본래 관계없는 국제입찰조건 

JV 분배에 악용됐다. (매니지먼트를 일본회사가 현지시공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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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은 대부분을 현지 업체 가 하도록 하는 JV계약을 맺은 것을 역
이용하여 과다 한 부당한 공사비용을 청구 당했다.

(3) 발주자(국)이 반대로 현지 JV파트너 (국영기업)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행동을 했다.

(4) Joint and Several Liability(연대책임)이라는 조항을 이용하여 
일본기업을 노렸다.

정치체제가 근대적법 체제이며 미완성인 V국의 독특한 사정에 이유
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멘트는 하기 어렵다, 국제입찰에 참
가하는 요건으로서 JV를 경우가 있으나 현지업자는 국영기업이며 국영
기업은 만약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발주자와 공동보조를 맞추며 결국에
는 실질적인 JV파트너끼리 대립한다. 계 약보다는 정치적인 힘에 의한 
사례이나 개도국 중에는 이런 나라도 있다.

이하는 상기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벗어나, 어디까지나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관련사항으로서 Joint and Several Liability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JV협정과 당사자간 JV협정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Joint and Several Liability(연대책임)
이 사례는 Joint and Several Liability이라는 것에 대해 다소의 오해

가 있을지도 모른다.
JV계약은 JV구성원 각사가 발주사에 내해 Joint and Several 

Liability(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며 의미에 대해 바르
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JV구성원 A와 B가 발주자 C에 대해 Joint 
and Several Liability 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C는 JV책 임을 추궁할 
때에 A와B를 함께 추궁해도 좋고, A만 또는 B만 추궁해도 좋다는 것이
다. 반대로 말하면 A도 B도 자신만이 추궁 당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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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JV 책임이 있는 LD에 대해 발주
자 C가 A만을 추궁했다면 A는 대항할 수가 없다. A는 우선 스스로 전체 
LD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A와 B가 책임을 나누기 (예로, 통상적 
인 방법은 자기 책임분에 대한 지불의무를 가짐)위해 서는 A와 B사이에 
책임분담구분을 내부적으로 합의해 두고 AB간에 내부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

C에 대해서 몇%를 A, 나머지 몇%를 B에 청구할 수 없으며 최초 청구
된 쪽이 책임을 지고 나중에 AB 내부에서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참고
로 일본어로 연대책임이라든가 연대보증인에서의 「연대」도 같은 의미
이다.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JV협적과 당사자간 JV협적에 대해서...
통상, JV입찰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JV협정에는 「발주자에게는 AB

가 연대해서(jointly and severally) 모든 계약책임을 진다」 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과 별도의 조문 또는 다른 협정 속에서 

「AB 간에 있어서는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협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같은 JV협정 속에 그렇게 양자간 책임분담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다른 협정의 세부규칙 등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런 규
정은 발주자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규정이 될 뿐이다.

그런데, JV협정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과(총론적인 것)과 양자간 
합의(세론작인 것)한 것 복수로 작성했을 때 중요한 것은 양방의 협정의 
내용이 서로 모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계약과 뒷
(비밀) 계약이라는 사고에 근거해 내용이 다른 계약을 하는 것은 위험하
다. 어떤 의미에서 발주자를 속이는 것 일 수도 있으며 또한 분쟁이 일
어났을 경우 재판에서 모순된 복수의 계약이 문제를 복잡화 시켜 법적
으로도 리스크가 높아진다. 앞의 「발주자에 대한 연대책임」 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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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원인자책임」 이라는 합의는 서로 모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발주
자에 대한 책임을 다한 다 음 양자간에 규칙으로 서로가 책임을 지는 것
은 당연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양자간에 원 인자책임
이라는 상호관계를 비밀협정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기에 제출하는 협정
서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다.

2  JV협정 규정이 불충분하여 JV 의사결정의 어려움

발생한 문제	   

V국에서 국영기업과 JV과정에서 의사결정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서 만장일치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외국기업과 국영기업
의 이해가 충돌하게 되어 마지막까지 세부사항 결정이 나지 않았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JV 리더역할을 하면서도 결정권을 없어 책임만 추궁 당하는 꼴이 되
었다. 정부가 국영기업을 과보호하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늦장에 대한 
추구가 불가능했다.

해    설	  

이 사례의 문제점은 JV의사결정방법을 정해두지 않음에 있다. 의사
결정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JV라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 어 JV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공사관리적인 것은 



34    리스크관리  사  례  집

JV리더가 정하며, 중요한 사항은 다수결이나 3/4동의 등 구체적으로 해
야 한다. 국제 JV의 경우 의사결정방법은 어렵다. 특히 상대방 에 자신
이 의사결정에서부터 소외되어 말 한마디 못한 채 이익을 빼앗기는 것
은 아닌가라는 경계심 등이 있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때로는 정치적
이나 다른 배려로 만장일치라는 원칙이 필요할 수도 있다(공사 시공이
라는 시간과의 경쟁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은 피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더라도 결렬된 채로 재시공만을 기다릴 수 만도 없기 때
문에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우선 JV리더를 결정해 따라 공사
를 진행해, 후에 불만 을 보다 상급기관 의사결정기관에서 재 협의해 결
정한 다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 는 중재에 
들어가도 좋다는 경우에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으며 또한, 최종적으로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정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JV 상대 측의 경계심이나 의구심을 해소시킨 성공사례로 다음
과 같은 것이 있다. 일본계 기업이 주간 사가 되어 현지회사간 JV로 낙
찰에 성공했다. 현지 회 사 측, 특히 자재구매에 관해 경계심이 강한 것
을 안 일본계기업은 JV경리주임을 현지회사에 파견해 모든 지출이 그
를 통해서 관리되도록 했다. 이것은 절대적 인 효과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경계심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중요한 힌트를 준 경우라 할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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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토지인도

1  발주자의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보상되지 않음

발생한 문제	   

T국 엔 차관 안건 중에 발주처에 의한 토지 몇 가옥 보상이 늦어져 공
사명령이 나온 후에도 일년 가까이 토지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약 당초에는 양도가 장기화될 것 같았기에 직원을 토지 수용 시까지 
본사에 묶어둘 수밖에 없었다. 또한, 토지를 양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하고 공사명령을 한 것을 근거로 공사관계서류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용차원에서 일본인 직원 한 명을 현지 체제 시킬 수밖에 없었다. 게다
가 착공 후 서류 속에 공사 공정표가 있었으나 토지수용 지체를 반영시
키라는 발주처 의향에 따르지 않고 제출했기 때문에 공정표 승인이 늦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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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이를 이유로 공기 연장에 대해 이론이 나오고 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토지수용이 늦어지는 것을 예상해서 계약 시에 토지수용에 대해 좀 
더 대화가 있었어야 했다. 최근 ODA에서 토지수용이나 전체공기가 늦
어지거나 추가비용이 발생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JICNJBIC 조달기준
에 발주자로부터 시공자의 보상규정을 명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    설	  

T국 엔 차관 공사는 FIDIC약관이 사용되나, 용지양도 연체에 대해서
는 FIDIC약관 제1부 42.2조를 근거로 추가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공기연
장만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 사례의 약관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
다. 명기된 계약에 합의했다고 해버리면 시공자로서 취할 수 있는 대책
은 한정되어버린다. 구체적으로는 동원 가능한 인원과 기자재 투입을 
자재해 비용의 절약을 꾀하는 것, 공기연장 클레임의 시기를 놓치지 않
도록 지속해나가는 것 둥 소극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계약 전에 토지양
도 지체라는 리스크를 가볍게 보지 말고 신중히 협상하여 계약선상에서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용지양도의 지체가 발주자의 의도적인 것이거나 어떤 악의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는 공기뿐만 아니라 금전손해도 회복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 당국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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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자가 토지수용지연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발생한 문제	   

게릴라에 의한 협박이나 토지수용 지체 등에 의해 공 사가 중단 되어 
약1개월을 허비하게 되었다. 이 중단 에 의한 추가비용을 보충하기 위
해 발주자와 시공자에 의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단비용에 대해 설명
하였다. 그 결과, 추가비용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관련계약조문	  

계약서에는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공기연장은 인정되나 추가비용에 
지불에 대해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발주자와 시공자에 의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추가비용의 상세를 설
명한 것은 적절하였다. 이 소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은 공식화되기 때문
에 이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이후 순조로이 실행되었다.

반성할 점으로 공사중단에 의한 계기나 노무비용을 청구할 때에 공사
중단의 원인별 일일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원인이 이유가 됐
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해    설	  

전항의 사례 8과 반대로 용지 양도지체에 관해서 추가 비용 유무에 대



   리스크관리  사  례  집38

해서 명문기재가 없었기에 다소의 추가 비용 회수에 성공했다는 예이다.
다만, 좀더 상세한 공사기록, 장비기록이 있었다면 좀 더 회수할 수 

있었다는 점은 기록과 증빙서류를 정확히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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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방식의 해석

1  기술적 사양에 맞는 재료를 엔지니어가 거부

발생한 문제	   

맹에서 유실된 모래에 대해서 보충작업에 적당한 재료로 하상모래를 
제안하였다. 보충작업에 앞서 해당 작 업 Method Statement를 작성하
여 컨설턴트에게 제출 했다. 그러나 컨설턴트(일본계)가 하상모래가 아
닌 석산에서의 재료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해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거부했다. 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 사를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 
컨설턴트 지시에 따라 수고와 비용이 드는 석산을 사용하는 계획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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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계약조문	  

계약에는 재료 품질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으나 소스에 대해서는 아무
런 규정도 없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사양의 개재사향을 읽는 한, 보충재 품질만 확보된다면 재료를 어디
서 채취하던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석했다. 입찰서에 첨부된 시공계획서
에서 재료를 지정되어 있었다면 비교적 간단히 클레임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토질재료는 기본적으로 현지발생재를 사용
하기 때문에 현지조사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한 입찰 시에 입수 처
를 제한하지 않는 한 곤란하다.

해    설	  

엔지니어/컨설턴트는 시방서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 품 질에 적합한 
재료를 계약상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권한이 없다. 만약, 이유가 
있어서 거부한다면 엔지니어/컨설턴트에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정
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계
약에 엔지니어/컨설턴트는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
다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이다. 그러나 그 경우도 엔지니어/컨설
턴트가 비합리적인 거부를 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례는 하상모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상의 제약은 없었
다(가령 나라의 법률로 하상에서 모래를 채취할 수 없을 경우는 다르다. 
통상 계약에서 시공자는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 또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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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 나이다). 만약 계약상 제약 이외에 사후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발
생해서 새로운 제약조건이 부과된다면 이는 추가변경에 해당되며 계약
상 클레임의 대상이 된다. 시공자는 우선 거부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엔
지니어/컨설턴트에게 물어 상황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FIDIC 약관상에
서 볼 경우 이런 「사양변경」이 없었을 경우 보충작업 재료 조달비용과 
사양변경 결과 소요된 조달 비용의 차액을 클레임 할 수 있다. 공기에 
영향이 있었다면 공기연장도 클레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는 
엔지니어/컨설턴트가 변경을 지시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증거(지시서)가 
필요하다.

추가해설	  

보충할 재료, 골재, 파석 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 이외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입찰서류에는 이들 재료에 대한 산지가 하나 또
는 복수의 장소가 많으나 시공자로서는 입찰전의 조사에서 이들 후보지
에 서 양질의 품질과 필요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 다른 산지는 있는가 
등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 프로젝트에서 입찰 시 시방서에 나와 있는 산지가 품질이 
떨어지거나 거의 없는 극단적인 예가 있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입찰 전 
조사에서 이 사실을 알아, 입찰 시에 이를 명기해 재료품질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사양변경을 받을 수 있었다. 엔지니어가 이런 비현실적인 사
양을 써낸 배경에는 그 나라에서 이 제까지 해왔던 시험이 엉터리이며 
거짓투성이인 시험결과가 횡행했기 때문에 한동안 그 시양이 「통용」했
었다는 사정이 있다.

입찰 전에 조사, 확인을 하는 충분한 여유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경우 통상적으로는 「현장에서 ○○이내에 산지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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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전제로 한다」 라는 조건을 붙여서 대응해야 한다.
또한, 반성코멘트에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입찰에서 (시공계획서)산

지를 지정할 수 있다면 안심할 수 있는가?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주
의해야 한다. 시공자 가 산지를 지정할 경우 만일 그 산지가 부적절해 
다른 산지의 것을 써야 할 경우 보다 먼 곳의 산지에서 재료를 채취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는 시공자의 책임이기에 추가지불 둥은 인정되지 않는 
한편, 발주자 측에 보다 가까운 산지가 준비된 경우에는 절감된 비용만
큼 발주자 측에 반환하라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불리한 결과
로 끝나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업자득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
건제시와 제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엔지니어가 과도한 기술사양 요구

발생한 문제	   

도로교량공사에서 밴드레일을, 한국에서 조명설비를 말레이시아와 
동유럽에서 조달하기로 계획하여 재료승인을 컨설턴트에 요구했더니 
일본제품이나 기타 특정국에서 조달하지 않는다면 승인할 수 없다고 거
부했다. 컨설턴트와의 논의도 결렬되어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고가로 구입하게 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제작 한 연석블럭에 수포나 기
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품질에 문제가 있다며 받아주질 않아 과잉품질
을 요구해왔다.

관련계약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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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승인이나 품질검사 판단기준에 “to be approved by the 
Engineer ”, "subject to approval of the Engineer ”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상기와 같은 문구는 상용적으로 사용되냐 판단기준이 컨설턴트 현장
책임자 주관에 의한 것으로 리스크가 있다. 많은 경우 견적한 것 보다 
나은 품질의 것을 요구 한다. 입찰서 부속서류(시공계획서 등)에 구입자
료 조달처를 기입해둠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경감시켜 클레임에 대해 준
비가 필요하다.

해    설	  

재료에 엔지니어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자체는 통상 적인 규정이다. 
그러나, 엔지니어의 자의와 주관(at the absolute discretion of the 
Engineer)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써져 있다면 다르지만). 엔지니
어는 전문가로서 정당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 받는다고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시방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다. 밴드레일
도 조명설비도 시방서에서 품질이 정해져 있으며 어느 나라 제품인가 
보다 규정에 적합한 제 품인가를 보아야 한다. 거부할 경우 엔지니어는 
그에 맞는 판단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엔지니어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
시하지 않고 불합리한 판단을 할 경우 시공 자로부터 중재나 소송으로 
가면 불리하므로 경험 있는 엔지니어는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시공자 대응방법은 엔지니어 지사를 「변경」으로 보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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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조건에 따라 추가비용과 공기를 클레임 할 것이다.

그런데, 시방서에 의하면 제품서를 제시한 후에 “or equivalent” 라
고 기술하는 예도 있다. 「동등품」 이라면 된다는 의미이므로 입찰 시에 
이를 증명할만한 카탈로그를 첨부해 「우리는 ○○ 재료에 동등품인 口
口사의 ##라는 제품을 사용하기로 한다」 등을 기술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입찰 시 그러한 방법으로 밴드레일과 조명설비 조달처를 인정 받
았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다만, 조달처를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통상적인 계약조건에서는 입하
한 재료나 설비에 대해 새로이 엔지니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한번 
엔지니어의 승인이 있었다고 해서 후일 엔지니어가 동일한 종류의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철근이나 
시멘트 동은 우선 조달처나 카탈로그 등으로 승인 받아 실제로 물건이 
현장에 들어갈 때에 밀시트(제조자에 의한 개별 제품 품증명서)로 승인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엔지니어는 밀시트 뿐만 아니라 필요 에 따라 현장
에서 시험해 보아 승인 여부를 정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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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계약

1  구두 합의된 하청계약이 문서상 변경 이전에 
     적용 되지 않음 

발생한 문제	   

상용노동자 제공하청과 노무단가 협상을 하여 금액(신 단가)에 대해 
동의했으나 몇 가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신 계약을 채결하지 못 한 채 신 단가로 지불하였다. 그런데 하청업체는 
신 단가 적용에 대해서는 「미계약」이라는 이유로 구 단가와의 차액을 
청구해 분쟁이 일어났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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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계약조문	  

개정계약이 계약으로서는 성립해 존재하지 않았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계약을 신속히 처리했어야 했다. 협상의 내용을 그 자리에서 문장으
로 사인을 하는 등의 궁리가 부족했다. 지사 계약담당직원을 신뢰한 나
머지 일본인 매니저가 스스로의 노력을 게을리 했다. 매니저와 지사원
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다. 

 

해    설	  

협상은 진행되나 답보상태에 빠져 계약이 성립하지 못한 문제이다. 
계약성립 여부는 전체적인 「합의」가 존재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번 사례는 신 단가는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따른 몇 가지 계약
조건의 최종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양당사자 합의(의사의 
일치: offer와 acceptance 완전한 일치)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
에서 일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행위에 따른 묵시의 acceptance를 했다
고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면 무엇을 accept 해서 어떤 합의를 했는가,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은 미성립 단계이며 단순히 이전에 존재한 offer 를 
accept 했는가, 흑은 이미 존재한 어떤 합의나 계약을 추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구 단가&구 조건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케이스는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 가령 단가만을 합의한 서면을 남기고 비 합의 조건을 그대로 
남기면 단가만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 이다. 전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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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이르지 못하고 offer 일부만이 accept해도 계약성립이 아니다. 경
과 도중인 것을 일일이 의사록에 남겨서 매번 쌍방이 확인한다면 논의
의 지속성이 유지되어 계속해서 협상을 추진하기 쉬워지며 실무적으로
도 완전히 상황역전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진다
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진
다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
진다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진다높아진다

이상의 해설은 시공자와 하청업자 사이에 이미 최초 계약에 근거해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기존의 계약을 수정
하는 협상이 미완결 상태 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새
로운 합의가 없으며 기존의 계약이 성립한다는 상황이다. 

 

추가해설	  

만약, 이미 계약관계에 있는 전제가 아닌 이제부터 최초 계약을 하기 
위해 협상하려는 경우 이번 사례가 일어날 수 있는가? 

협상도중에 계약까지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가 하청업자에 대
해 「무조건 공사를 시작해 달라」라고 명기해 시작했다면 시공자는 이 
시점에서 하청업자 offer를 「수락했다」 라고 이해해 그 자리에서 하청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확한 착공지시 혹은 의뢰에 해당하는 행위나 문서
가 없거나 시공업자 계약협상을 속행하려는 것이 분명한데도 하청업자
가 마음대로 공사 준비 나 시작하려고 한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기 때
문에 하청업자의 비용은 일체 받을 수 없을뿐더러 상황에 따라서는 시
공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도 있다. 

만약 이때 시공자가 Letter of Intent를 냈다고 해도 Letter of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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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단히 계약에 대한 희망의사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의 종
결(=이 시점에서의 완전한 수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
해서 착공한다는 것은 하청업자의 실수이다. 

비슷한 문제 상황으로서 원청공사 입찰 후 계약협상이 끝나지 않았을 
때 Letter of Intent를 받았거나 발주자의 표정으로 확실하다는 이유로 

「시공자」가 준비 공사 등을 시작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발주자가 분명히 착공을 지시해 공사를 진행 시키려고 했다
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발주자의 행위에 대한 입찰 수락이 있었다고 
해석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실수 이며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 당할 수도 있다. 

결국 Letter of Intent는 Letter of acceptance와 달리 허락이 아닌, 
그 자체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기에 Letter of Intent를 근거로 착공
하는 것은 계약에 서는 위험한 일이다. 만약 이 단계에서 준비공사 등이 
필요해 양자가 이에 이견이 없을 경우 Letter of Intent를 명기해두어
(혹은 별도 서면에) 양자간에 「발주자는 시공자가 준비공사를 착수하도
록 지시할 것을 의뢰한다; 만약 시공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에는 준
비공사와 비용은 시공계약에 흡수된다」라는 「합의」를 넣어두면 위험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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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하청업자의 설계와 시공의 책임을 원청사가 
     부담하게 됨

발생한 문제	   

싱가포르 건축공사에서 PC curtain wall 업자와 창문 샷시 업자가 지
정하청업자(Nominated subcontractor; NSC) 였다. 입찰 설계에는 상
세한 언급이 없는 채 계 약했다. 시공면&제작도 단계에서 NSC 도면에
는 PC curtain wall은 오픈조인트 공법, 창문 샷시와 현장설치 이어서 
지수성능에 문제가 판명되었다. 당사는 설계 감 리자(Architect)는 이 
문서에서 문제를 지적, 이 대로 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준공 4~5년후 
해당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의무와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1) 계약상 방수보증의무가 있는 부분(외벽, 지붕, curtain wall)이며 
NSC가 시공해 이 시공에 미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a)NSC 자
체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요구하며  (b)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
우 당사가 다른 업자를 고용하여 보수해 그 비용을 NSC에 청구했
으나 (b)는 지불의무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거나, 해당 NSC 가 
도신해서 비용회수 할 수 없거나 했었다. 

(2) 계약상, 방수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NSC는 원청업자에 대
해 보수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분쟁거리가 되었다. 결국 당사가 
자기부담으로 보수 할 수 밖에 없었다. 

(3) 누수의 원인을 모르는 부분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 한 부분에 대해
서는 당사부담 혹은 일시적, 항구적으로 보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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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계약조문	  

싱가포르 건축사협회(SIA) 약관에 의한 계약이었기 때 문에 NSC 디
자인에 대해서도 원청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 원청시공 계약상 시
방서에는 샷시지수는 10년 보증으로 되어있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NSC 설계 미비에 대해 Architect에 지적했더라면 당연히 Architect나 
발주자는 설계 개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싱가
포르 건설업 관습 및 NSC에 대응, 경험부족이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해    설	  

지정하청업자(Nominated subcontractor: 여기서는 Nominated 
Suppliers도 포함. 이하동문)문제는 원청업자인 제네콘에 있어서 화근
거리이다. 특히 동남아에 서는 지정하청업자를 다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중에는 구조체공사 이외에 공사 대부분(curtain wall, 방 수, 설비공
사 등)에 지정하청업 자로 하여 계약부분의 2/3정도가 지정하청공사의 
예산(결국 Prime Cost Sums 내지 Provisional Sums)인 극단적 경우
도 있다. 지정하청업자 공사에 대해 시공자는 3~4%의 소정의 관리료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정하청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청업자가 자기비
용화 노력이나 비용절감을 실현하는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사례는 PC curtain wall과 창문 샷시 공사가 지정 하청업자의 
일로 여겨졌으나 공사 미비에 대해 원청자는 계약상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를 우선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2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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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로 일단 지정하청업자가 시공자와 하청계약관계에 들어가면 시
공자는 발주자에게 대해서는 자신이 고른 하청업자(이를 영국계 계약에
서는 Domestic Subcontractor로 부른다)인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즉 공사의 품질상태 등에 대해 계약상 요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원청
자가 스스로 발주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둘째로 소정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시공자는 지정하청 업자와 하청계
약을 맺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소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업자 재무상황, 기술력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하청 업자로서 고용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b) 업자가 원청자의 원청책임에 대응하는 동등의 계약 책임을 공사
에 대해서도 지며 전체공사에 일치하는 완공 기일을 관련시켜 
지체손해배상금 의무를 지며 또 한 지정하청업자 공사가 원인
으로 원청사가 책임을 지는 사태라면 지정하청업자는 원청자를 
indemnify(변책, 보상)할 의무를 진다, 둥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따라서 이번 사례는 최초로 하청업자 능력이나 재무상 태를 조사해서 
이 업자를 하청으로 넣는 것을 거부해 야 하는가를 분명히 한다. 다음으
로 계약하려고 할 경 우 상기와 같이 원청계약에서 시공자 의무와 같은 
의 무를 하청계약으로 지게 한다. 이를 하청업자가 거부 할 경우는 하청
업자를 쓰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한 조 건을 해결해서 하청계약을 해두
면 만약에 하청자의 설계 실수, 시공실수에 의한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
우 원청자로서는 책임을 지기만 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 발주자에 대
해서는 우선 원청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나 그 책임을 하청계약에 근거
해 하청업자에게 그대로 전가할 수 있다. 문제의 시공면&시공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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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비점이 나중에 발견됐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정하청 업자에게 
지시하여 또한 이렇게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시공자에게도 전해두면 문
제가 없을 것이다. 원청자의 관리책임을 다하였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
이다. 

그러나 만약 최초의 하청계약 체결 시 이런 신중한 방법을 쓰지 않고 
원청계약 책임과 엄밀히 관계가 없는 계약을 해버려 이후에 알게 된 미
비점을 시공자에게 전달했으나 결과적으로 「발주자에 대한 원청자의 
책임」만이 남아 지정하청업자에 정확한 책임 전가를 할 수 없는 우려가 
생긴다. 

지정하청업자와 계약은 이를 잘 아는 계약담당자나 QS를 기용해서 
신중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여 말하면 지정 하청업자와 하청계약을 맺기 전에 이 회사의 재
무상황과 기술이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나 만일 일이 커졌
을 경우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불안이 실무적으로 남는다. 가령 이 하청
업자에 대해 청구권이 있거나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그 회사에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끝인 것이다. 지정하청 업자가 도산한다면 말할 것도 없
다. 여기서 하청업자로부터 본드(제3자보중)를 받아둘 것, 그리고 상황
에 따라 하청업자의 본사로부터 완공보증을 받아둘 것 동 의 신용확보
의 수단이 바람직하다.

 

추가해설(SIA 특별규정)	  

영국의 약관이나 이에 영향을 받는 FIDIC에는 지정하청업자를 
Nominated Subcontractors라고 한다. 약관 조문도 비교적 간단하며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사업자/엔지니어 업자명을 시공자에게 통보하도
록 되어있다. 한편, 약관 조문도 길고 내용도 세세하게 되어 있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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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Cost Item계약하면 시공자가 발주자에 대 해 자신이 고른 하청
업자와 같은 책임을 전면적으로 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SIA약관에서
는 지정하청업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Designated Subcontractors”와 
“Nominated Subcontractors" 2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 2가지의 차이
는 이하와 같다. 

(1) Designated Subcontractors는 입찰시점에 이미 발주자가 업자
를 선정해 입찰서류로 업자명이 지정되어 있는 것. 

(2) Nominated Subcontractors는 입찰시점에서는 업 자명이 지정
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자가 업자를 선정, 지정하는 것으로 공사항
목과 지불예산이 "Prime Cost Item“, Prime Cost Sum”으로서 
BQ에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규정도 있다. 즉, 입찰서류에 Provisional 
Item“,  ‘Provisional Sum”의 항목에 대 해서는 사업자는 지정하
청업자를 선정해도 되며 시공자에게 지워도 된다. 

이렇듯 발주자로부터 미리 지정업자를 선정해서 입찰에 앞서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와 시공계약 체결 후에 지정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나누
어 생각해 볼 수 있다(그러나 일단 시공자와 하청계약을 맺은 후에는 실
질적으로 양측의 차이는 없어진다). 

그러면, 시공자에 있어서 이 2가지 지정하청업자의 차 이는 무엇인
가? 계약조건상 차이는 지정업자와 하청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상기의 
이유 중에 「업자 재무상 황이냐 기술력, 신뢰성에 의의가 있어 하청업자
로서 고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라는 것은 Designated Subcontractors
에 관해서 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이다.」 따라서 실무적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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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ed Subcontractors/Suppliers 와 계약할 때에는 본드나 모
회사 보증이 중요하다. 

 

3  발주자가 추천한 하청업자의 능력부족

발생한 문제	   

발주자 요청으로 구조체공사 전체하청을l개사에 발주 했다. 시공능
력, 인력확보, 재무상황에 문제가 있어 공 정, 품질에 문제가 생겨 결과
적으로는 하청을 해약, 다른 하청 수개사에 발주해야 했다. 

 

관련계약조문	  

공정지연으로 당사에서 다른 업자로 바꾸는 협상을 했으나 하청으로
부터 반대로 단가 연상요구를 받았다. 마침 관리자 부정행위 조사가 시
작돼, 이와 관련 변호사의 꾸준한 협상으로 해약할 수 있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하청은 시공규모가 큰 경우에는 수개사로 나누어 만일 하청이 도산
문제가 발생할 경우라도 간단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했었다. 또한 하
청계약상 계약조항 등에 대해 시간이 부족해 타협해버린 것도 있었으나 
보다 더 신중히 검토, 협상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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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일반적으로는 중요한 공사를 1개 하청업자에게 맡긴다 는 것은 위험
하기 때문에 당사자 코멘트처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복수
의 하청업자를 두는 것 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내공사와 달라 해외공사
는 상 대가 「오랫동안 교류가 있으며 절대적 신뢰할 수 없는 하청업자」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더 배려 가 필요하다. 

이번 사례는 발주자의 의뢰로 구조체공사를 특정 하청업자에게 발주
했다는 것으로 계약상 이를 지정하청 업자로 취급했는가, 아니면 일반 
하청업자로 했는가는 분명치 않다. 어느 쪽이든 의심이 가는 하청업자 
일수록 그 업자의 공사능력, 재무능력 동을 충분히 파악해 야 한다는 것
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기에 믿을 수 있는 제3자 혹은 하청업자의 모회
사로부터 증을 받아 내거나 평상시 보다 많은 이행보증(예, 20%)를 받
아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공사의 경우 하청업자가 도중에 종적을 감춰 생기는 리스크와 공
사품질이 나빠 생각처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리스크 두 가지 리스크
가 상존한다. 이번 사례는 상황을 잘 이용하여 계약에 성공했으나 일반
적으로 하청계약을 도중에 해약할 경우 분쟁이나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
도 적지 않다. 품질이 나쁘다면 일방적으로 간단히 해약할 수 있다고 보
면 안 된다. 이에 대웅 하기 위해서는 계약조건에서 「하청공사 공기, 품
질, 기타 중요한 문제가 있을 시 원청사는 일정기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권리를 가진다」 라는 조건을 넣는 것도 좋은 방안이
다. 다만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서 원청자가 해약을 한다면 그 계약판단
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적어도 분명한 계약에 근거한다는 것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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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단가, 수량

1  발주자가 고단가의 공사를 취소, 자체적으로 시공

발생한 문제	   

동남아시아 O국, 시공자는 일본 모화학회사, 컨설턴트 는 영국계 회
사. 발주자는 시공계약서를 내역단가가 높은 항목을 삭감해 자신이 별
도로 시공해 단가가 낮 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를 요구했다. 결국 계약
자가 적자로 시공하게 되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동남아시아는 B/Q방식, Lum Sump방식이 섞여있는 상황이어서 애
로사항이 많다. Lum Sump방식 계약이라 할지라도 일부분이 시공자에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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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BQ 요소를 넣기도 한다.
견적기간 중(및 입찰 후 협상기간에도)계약서, 도면, 시방서, 견적서, 

현지상황(사이드 서베이)등을 면밀히 검토해 변호사나 QS 등 전문가를 
필요에 따라 활용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추가변경에서 
계약 후 10%이상 되면 계약자는 거부할 수 있는가, 언제라도 계약을 파
기할 수 있는 조건을 자세히 계약서에 넣는다던가 상대와 대등한 입장
에서 거리낌 없이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점은 일본 제네콘이 시공자
에 대해서 대단히 약하며 거의 시공자가 말하는대로 하는 케이스가 많
으며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    설	  

이번 사례는 단가수량정산방식으로 발주자가 자신이 유리한 부분을 
이용한 경우이다. 여기서 문제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발주자가 계약
에 포함된 공사의 일부분을 계약에서부터 삭감해 이를 자신이(혹은 다
른 업자로)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둘째는 단가가 불합리하게 
높거나 흑은 낮은 경우의 대응 문제가 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로 이 사례의 계약약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표준적으로는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발주자가 계약에 포함되
는 항목을 취소하고 나서 직접 시공하는 것은 안 된다. FIDIC약관에는 
이러 한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FIDIC 제4판 1987: 51.l(b)). 왜냐
하면 이는 발주자가 의도적으로 시공자 의 정당한 이익기회를 뺏는 공
사 변경권 남용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계약약관이 FIDIC이였다면 이 경
우는 당연히 계약위반에 해당되며 클레임 대상이다. FIDIC약 관에 없
었다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특히 이런 것 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한), 클레임이 성립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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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신 혹은 타 업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
요 없다는 이유로 취소한다는 것은 계약상 변경조항에서 예상되는 정당
한 변경범위이며 기 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FIDIC 제4판에서는 준공 
시까지 모든 공사변경(추가와 삭제)에 의한 단가조정 총계가 가격 베이
스로 계약금액(단, Provisional Sums와 Daywork 예산은 제외)의 15%
를 넘은 경우는 공사량 증감에 의한 시공자 경비율에의 악영향을 시정
하기 위 해 계약금액조정이 실시항목이 들어가 있다(52.3조). 다음으로 
단가가 불합리하게 높거나 낮거나 하는 문제 는 이른바 Unbalanced 
Bid 라는 문맥에서 문제가 된다. Unbalanced Bid는 입찰에서 어떤 한 
종류의 단가 가 불합리하게 높거나 낮거나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입찰자가 공사내용을 보아 공정 항목의 BQ수량이 늘어날 
것 같으면 높게, 반대의 경우에는 낮게 함으로서 겉보기에는 그렇게 높
게 보이지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폭이 큰 공사항목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입찰의 불합리 점은 입찰 평가단계에서 엔지니
어가 지적, 그 입찰자를 실격 시키거나 아니면 입찰단가를 시정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Unbalanced Bid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다소 고저편중이 있었으나 불합리하게 높거
나 낮았었는가는 분명치 않다. 더욱이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합의된 
계약 및 단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발주자는 공사 중에 
이번 사례와 같은 「행동」은 당연 해서는 안 된다(만약 발주자가 속아서 
Unbalanced Bid에 의한 계약을 맺어버려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자를 
사기 및 불법행위 등의 이유로 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사자의 반성 코멘트에는 협상의 미숙함을 들고 있으며 한편으
로는 수긍이 가나 계약금액의 10%를 넘는 변경을 시공자가 「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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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조건은 매우 특이한 조건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성립한다
고 보지 않는다.

2   엔지니어가 BQ수량을 넘는 성과급 청구를 거부

발생한 문제	   

어느 공항토목공사에서 별개(Clear ing), 벌개제근 (Clearing &' 
grubbing), 표토박리(Stripping)에 필요한 범위가 제시됐다. 착공 후 엔
지니어와 벌개제근을 필 요로 하는 부분은 절삭토를 성토유용으로 하기 
위해 표토박리를 하는 곳으로 확인했다. 활주로나 저수지 부분은 수목
이 점재되어 있는 장소에만 벌개제근을 지시 받았다. 그러나 공사를 진
행하는 시점에서는 우기가 끝나 관목과 잡초로 무성하게 되었다.

착공 후 활주로와 게이트웨이 부분만 절토에 문제가 생겨 수로와 저
수지 절삭토사를 성토에 전용하도록 했으나 발개제근 BQ수량에는 
0.5ha밖에 없었으나 실제로는 20ha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공자는 시공
설수에서 기성청구를 했으나 엔지니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최종수량
정산 시점에도 지불을 거절했다.

관련계약조문	  

본 공사는 수량정산방식으로 지불은 실수량에 근거해 지불되어 BQ
표 수량은 정해져 있었다. 활주로나 택시 승강장 도면설계자와 배수관
계자 도면 설계자가 달라 벌개제근에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거나 흑
은 수로 등 절삭토는 사토로 할 것으로 여겼던 것 같다. 시방 서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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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개벌제근, 표토박리에 대한 통일기준이 있으며 구역마다 해석은 없
었다. 또한 「개벌제근 범 위는 표토박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표토
박리를 하지 않으면 그 밑의 절삭토는 성토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시공자 입장에서 보면 수로도 활주로나 택시 승강장도 똑같은 시공에 
의한 개벌제근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로부분에 대해서는 지불
이 인정되지 않았다 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였다. 엔지니어 측에서 보면 
어떻게 BQ수량 자릿수 오류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
는 것이 된다. 시공자로서도 BQ청산이라고는 하나 입찰시점에서 충분
한 점검으로 계약시점 에서 「만약, 이러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를 발주자, 엔지니어 측과 확인해 두었다면 이러한 문제 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해    설	  

택시 승강장과 활주로 지역 내만으로는 절토균형이 없으며 수로 및 
저수지지역에서 채취한 흙을 성토로 유용했기 때문에 수로, 저수지지
역 「별개」 「벌개제근」 「표토박리」 3항목이 수량정산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풀이 무성한 정도로는 「제근」보다 「벌개」로 충분
하다. 또한 흙을 성토로 유용한다면 「표토박리」 가 필요하며 BQ단위
는 면적으로 표시되는 일 이 많으나 동시에 반드시 표토박리의 두께(예: 
30cm 등)이 표시되었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엔지니어가 20ha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알 수 없
으나 만약, ‘자릿수 오류로 늘어나는 것이 불만이 이유라면 엔지니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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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정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기에 클레임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저수지지역은 관목이

나 잡초로 덮여있었다」라고 하나 제 근의 필요가 있었던가? 벌개(만)로 
끝나는 관목이나 잡초라면 「표토박리」를 하면 풀뿌리 정도는 제거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수로 및 저수지지역 전체를 벌개 제근할 필요가 있었
던가? 절성균형이 안 된다고 안 시 점에서 이러한 점을 현실상황과 대비
해서 논의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가 됐을 지도 모른다.

3   계약에서 추가변경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피해 예방

발생한 문제	   

발주자로부터 다액의 추가공사를 요청 받았다. 원래 입찰 시 제출한 
견적내역 단가가 낮기 때문에 추가공사를 하면할수록 적자가 발생했다.

관련계약조문	  

추가변경공사 조항에서 계약체결 시 시공액의 10%가 넘는 공사는 
시공자가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상기 한도를 넘는 발주
자의 신청을 거절, 예상 된 적자를 피할 수 있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발주자는 공사 추가변경을 계약 범위 내(within the scope of the 
contract)로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서 정하는 것이 통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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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범위 내”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 따라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상기 와 같은 10%를 넘는 추가 변경공사는 시공자가 거절 할 수 있는 
조문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설	  

이번 사례는 상당히 특이한 예이다. 이러한 형태로 % 에 의해 시공자
에게 추가변경 「절대적 거부권」을 인 정하는 계약은 드물다. FIDIC, 기
타 표준적인 약관에 서는 이러한 % 를 금액에 의한 추가공사제한 방식
은 없다. 따라서 널리 일반적으로 이번 사례와 같은 추가공사제한조건
을 만들라는 조언이 반드시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일반론으로서는 어떤%나 금액을 경계로 시공자가 추가변경을 정지
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바꾸어 말해 예상을 
초월해 제반 상황이 나빠 지반개선이나 파일공사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시공자가 이른바 프로젝트를 좌지우지하는 권리를 가 진다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가격이나 공기를 공
정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공사를 죽이는 듯한 가능성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DIC도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
다고 보이며 이하의 추가설명 대로 추가변경 제한 혹은 금지는 어디까
지나 객관적으로 규정해, 어느 한도를 넘을 경우 가격조정으로 해결하
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례를 살펴보면 우연히(?) 어떤 공사항목 계약 단가가 하면할
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낮은 단가였던 곳 에 우연히(?) 발주자가 공사수
량을 추가하려고 했으나 추가공사를 계약금액 10%까지 인정한다는 계
약조건을 설정해 놓아서 적자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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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만약 이런 추가변경 제한조건이 없었다면 시공자는 어
떤 대응수단을 취할 수 있을까? 수량의 대폭증가에 의한 인적환경, 조달
환경, 시공환경 등 변동에 의한 단가구성 변화, 관리비용 증대 인적자원 
변화 등이 어떻게든 개선하여 노력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FIDIC에 「추
가변경 총계가 계약금액의 15%를 넘으면 나중에 한 번 더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조 항(52.3조)과 같은 취지의 조항이라면 이것을 사용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변경을 막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추가변경 합계가 계약금액의 10%가 넘는가의 여부는 언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어느 공사항목이 대단히 많아 계약금액의 10%를 넘는
다고 하더라도 이 후에 다른 항목에서 삭감되었다면 10%를 넘지 않는
다는 경우 도 있을 수 있다. 이점에서 10% 조항의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추가해설	  

당사자의 반성 코멘트에도 언급했으나 발주자가 「계약범위 내에서」 
추가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가 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
디까지 허용되는가는 불명확하다. FIDIC에서는 구체적이며 또한 상세
히 규정하고 있다.

FIDIC 약관상, 발주자/엔지니어가 추가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6
항목이다 (FIDIC 제4판 51조).

(a) 계약에 있는 공사 수량변경
(b) 계약에 있는 중단(단, 중단하고 나서 별도발주자가 스스로, 혹은 

다른 업자로 시공하는 것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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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계약에 있는 공사 성질, 수량, 종류변경
(d) 본 공사 일부분의 위치 수치변경
(e) 본 공사 완공에 필요한 각종추가공사 시공
(f) 본 공사 시공순서, 시기동의 변경

결국 「본 공사와 무관한 추가변경공사」 나 「본 공사 완공이라는 의
도를 넘어선 추가변경공사」 동을 명령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발주자측 내부의 관리규제로 BQ을 넘는 기성의 
      지급 지연

발생한 문제	   

계약은 BOQ 계약으로 수량증감에 관한 설계변경은 필요 없다 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내부에서 계약 시 공종별 수량이 실수
량을 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숭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으며 실제로 시
공해도 승인, 지불을 받을 때까지 수개월이 걸려, 계약자로서 큰 부담이 
됐다.

관련계약조문	  

계약은 FIDIC의 BOQ계약으로 수량증감에 관한 설계 변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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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반성 코멘트	    

계약 전에 정부 내부수속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 계약서 에 BQ항목 수
량증감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다 더 밝혔어야 했다.

해    설	  

BQ 수량을 넘는 기성에 대해 발주자가 초과한 부문의 수량을 기성지
불을 꺼리는 경우는 인도네시아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지불되나 발주자 내부수속에 시간이 걸리며 (혹은 수개
월) 시공자 부담이 커진다. 계약상은 설계변경이 아닌 단순 수량증가도 
당초 BQ에 기재된 수량을 넘으면 지불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주자측 프
로젝트 매니저도 혼자 정할 수 없게 되어 해당국가 승인수속을 밟게 된
다. 이런 경우 어딘가에 별도 항목 중에 수량감소 항목이 있으며 BQ기
술 수량에 여유가 있으면 기재된 수량만큼 지불 받아 나중에 초과분 지
불이 될 때에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신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
슷한 방법이 가능하다. 예로 들어 굴삭토 운반거리가 10km까지 라는 
항목 밖에 없는데도 실제로는 15km 운반거리가 발생했을 경우 신단가 
결정까지 제반 수속에 시간이 걸리므로 10km 수량에 여유가 있다면 우
선 이 단가로 수량에 대해 지불 받아 신단가 결정 후에 조정하면 된다.

계약서와 발주자 내부수속이 모순된 경우는 당연히 계약서쪽이 우선
한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경우에 발주자가 내부수속을 우선시킨 것은 
발주자 계약위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주자가 관청일 경우는 소송
을 해도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이 경우는 협상으로 별도 
항목에서 지불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제 피해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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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Provisional Sums

1  Provisional Sum에 포함된 '보험'항목에    
      Attendance Fee는 가능한가

발생한 문제	   

계약상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비용은 BQ Provisional Sum(잠
정금액) 중에서 지불하게 되었다. Provisional Sum항목 마지막에 

「Approved Subcontractors에 의해 실시되는 Provisional Sum Item
에 관한 계약자 제반비용 및 이익(Attendance Fee)라는 것이 있어 
Provisional Sum 합계금액에 대 해 %를 표시하도록 했다. 보험료와 

「계약자 제반비용과 이익」을 청구했더니 보험료 지불은 받을 수 있었으
나 후자는 「보험회사가 계약에서 말하는 Approved Subcontractor에 
해당치 않는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또한 이 공사는 보험을 발주자와 계약자 어느 쪽이 들어주는가? 에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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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입찰시점 단계에선 미정이였으며 보험료를 Provisional Sum 
Item으로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관련계약조문	  

Definitions: “Approved Sub- contractor” means and includes 
all specialists, merchants, tradesmen and the like executing and/
or supplying any part of the Works who shall have been or shall 
b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 72.

Clause 27(1): Premium or premiums for insurance under 
Clauses24 and 26 shall be paid for by the Contractor and the 
amount so paid shall be reimbursed from the Employer from 
the Provisional Sums provided for this purpose.
Clause 71(3): Any work, goods and materials in relation to 
which a Provisional Sum is stated in the Pricing Document 
shall only be carried out or supplied in whole or in part upon 
the written instruction of the Employer’s Representative. The 
Employer’s Representative may instruct

(a) such work to be executed an이 r Plant, goods and materials 
to be supplied by the Contractor; or

(b) such work to be executed and/or Plant, and materials to 
be supplied by an Approved Sub- contractor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set out in Clause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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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반성 코멘트	    

Clause 72에는 subcontract는 Standard From of Subcontract로 
맺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Provisional Sum 규정에는 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의 비용과 더불어 %에 의한 이익도 보상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여겨져 왔으나 결과적으로 발주자는 Approved Subcontractor 정의의 
애매함과 Standard From of Subcontract와 보험계약 차이를 논거로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주장했다. 입찰 시에 이런 문제 가능성을 
예견, 예측할 수 없었다.

해    설	  

발주자가 Provisional Sum에 「보험」 넣은 상태에서 Provisional 
Sum 총액에 대한 시공자의 경비, 이익을 %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표
현했다면 애매함을 만든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시공자는 입찰 시 보험회사가 Approved Subcontractor에 해당 한다
는 사고는 부자연스럽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며, 계약규정의 애매함에 
대해 질문하는 것 등을 체크해둔다면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의
미로 책임의 일부는 있다고 본다.

계약구성, 용어법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예로 FIDIC 에서 
Provisional Sum은 Nominated Subcontractors 에의 지불항목과 예
비비항목 양쪽이 포함되는 것에 주의한다. 원래는 이 2가지는 구별해 
생각해야 하며 이번 사례에서의 보험료는 예비비 성격이므로 %에 의한 
Attendance Fee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점을 둘러싸고 이번 사례 
입찰서류에는 착각&애매함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Nominated Subcontractors 취급 본고장이라 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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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영국 계약약관은 FIDIC와 달리 이 두 가지를 처음부터 구별해 
Nominated Subcontractors 에의 지불항목을 「Prime Cost Sum(P.
C.Sum)」 항목이라 하며 예비비 항목을 「Provisional Sum」 항목으
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영국식 Prime Cost Sum 이 라면 Nominated 
Subcontractors 지불만 당연하며 한편 예비비 항목은 미확정보험비용 
등을 포함해 전부 Provisional Sum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와 같
은 혼란은 없을 것이며 만약 보험이 Provisional Sums에 들어 있다면 
의문점일 것이다.

결국 FIDIC약관에서 Provisional Sums 에는 상기 2종류 항목이 포
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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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자의 보증금 해약조건 미 이행

발생한 문제	   

완공 후 1년간 하자보수기간(Defects Liability Period)종료까지 지
불이 보류된 최종유보금(Retention Money) 5%에 대해 계약조건대
로 Retention Bond를 발행해서 모든 Retention Money에 대해 즉
시지불을 요구했다. 발주자는 Retention Bond를 승인해 수령했으나 
Retention Bond 지불은 10%전액이 나오지 않고 Defects Liability 
Period 종료로부터 1년 후 겨우 지불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Retention Bond 발행비용 및 Retention Money 지불연체 1년간에 대 
한 금리 분은 보상받지 못했다.

08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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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계약조문	  

지불조건에는 Monthly Payment 에 대해 지불연체에 의한 이자청구
가 인정되나 Retention Money 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Monthly Payment에 대해서는 지불연체에 의한 이자 청구가 인정
되어 있었기 때문에 Retention Money 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것이라
는 확대해석을 했었다. 입찰 조건에서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입찰 후 
Clarification Meeting 로 충분히 확인했어야 했다. Retention Bond 
발행 전에 이점을 발주자에게 확인지 않고 Bond 발행만이라도 막지 못
한 것이 후회로 남는다.

해    설	  

이번 사례는 발주자 측의 계약위반 사례이다.
여기서 말하는 Retention Bond(유보금 본드)는 원래 발주자 측의 유

보금을 지불 받는 대신에 제출하는 본드 이다. 이 사례는 계약에서 이것
이 인정되었다. 유보금 의 조건은 기성지불에서 10% 유보하여 준공 인
도 시에 나머지 반이 해지, 나머지 반은 원래는 하자보수기간 ((Defects 
Liability Period)종료 시에 해지되는 시점에 Retention Bond(유보금 
본드)를 내면 최초의 절반 과 동시에 해지되는 조건 이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최초 절반(5%)이 준공인도 시에 해지 되지 않았
고 게다가 나머지 반(5%)도 계약에 따라 동액의 Retention Bond를 내
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되지 않았었다. 결국 이것들이 해지된 것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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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수 기간(Defects Liability Period)만료 1년 후라는 시점 이었다.
이것은 발주자의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에는 손해배상의무

가 따른다. 이번 사례의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를 고발한다면 유보금 지
불연체에 의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시공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나 거기까지 추궁은 하지 않았다. 월차기성지불에는 지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가 계약상 정해져 있었으나 유보금은 이와 같은 
이자규정이 없었다. 기성 지불연체 이자는 법적으로는 지불연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을 가진다. 배상액이 계약에서 사전에 합 의했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유보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손해배상액(혹은 비
율)이 계약에서 사전에 합의가 없었다는 것뿐이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실손해액을 계산해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
약 이번 사례에서 시공자가 끝까지 싸울 의지가 있다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여 실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시공계약에서 중재조항이 있다면 이를 우선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조항에 따라 중재위탁을 하게 된다. 다만, 중재합
의를 따르지 않고 소송해서 상대가 중재조항 방패로 의의를 주장하지 
않는 다면 재판에서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

2  프로젝트가 공사도중에 중지되어 정산불가

발생한 문제	   

발주자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 최종적으로는 발주 자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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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매각해 공사중지가 됐다. 기성 지불로 정산하기로 했으나 유보
금(5%) 지불이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관련계약조문	  

발주자로 인해 계약이 파기가 된 경우는 실질기성으로 정산이었다. 
그러나 유보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유보금 해지조항에 발주자로 인한 계약파기를 기재해 두었다면 쟁점
이 되는 일은 없었다.

해    설	  

유보금은 실질기성의 일부분이다. 즉 시공자 측에서 보면 완공미수
금, 발주자 측에서 보면 미지급금이 되는 것이다. 실질기성의 일부분이 
아니라면 「유보」 하는 의미가 없다. 계약 중도 해지에 의한 정산에서 유
보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실질기성으로 정산」 이라는 규
정을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보금 조항에 계약중도해지에 관해 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해도 유보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
는 논리는 통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발주자 계약 위반이다.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할 경우 시공자가 유리하게 된다.

계약해지조항 기재가 훨씬 상세하여 「실질기성에는 당연히 유보금
도 포항」 이 있었다면 보다 대응하기 쉬웠을 것이다. (한마디 덧붙인 다
면 「중도해지의 경우 에는 시공자가 완공했다면 있었을 이익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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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상한다」 라는 부분까지 규정이 있었다면 시공자로서도 안심할 수 	
있다).

계약협상에는 보다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항에
는 좀처럼 세세한 주의가 빠지기 쉽고 이러한 프로젝트 중단 정산에 대
한 조항 등도 소홀해지기 쉽다. 그러나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 있는 조항
은 꼼꼼히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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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체제

1   시공업자로서의 계약관리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추가공사 처리로 손실이 발생

발생한 문제	   

기존건물 개수 공사에서 어느 독립건물 내부공사가 BQ상 
「Provisional Sum(잠정 금액)」항목으로 계상되어있었다‘ 이 건물은 인
접한 기존건물(내부개수 만) 과 동일 「지역」에 들어가 있었다.

공사 기간 중 발주자는 당초계획을 변경해 해당 독립 건물을 내부 개
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해서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로 했다. 설계자
는 이에 따라 신축용의 도면을 작성했다. 도면을 수령한 계약자는 신축
으로 된 이 독립건물의 건설공정이 시공 중의 「지역」의 내부개수 완공
시기와 맞는지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새로운 독립건물의 건설공사비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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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견적도 내지 않았다. 신규독립건물 완공은 내부 수리만 과 비교해 오
래 걸렸으나 어디까지나 하나의 지역 내 공사로서 해석은 변 함이 없으
며 지역 내에 있는 다른 건물 완공에 지연을 가져왔다. 또한, 내부개수
만을 목적으로 한 잠정금액을 훨씬 넘는 신축공사에 대해 새로운 단가 
설정도 없어 유사한 BQ단가를 시용해서 정산하기로 했다.

관련계약조문	  

잠정금액 사용, 불사용은 엔지니어가 정하는 통상적인 규정이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잠정금액 대상인 것은 내부개수이다. 이것이 계획변경으로 신축으로 
바뀐 시점에서 우선은 이 독립건물을 「지역」 에서부터 떼어내어 단독 

「지역」으로 설정했어야 했다.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 지역 일부에 
계속 남아 지역 완공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다음으로 문제의 잠
정금액은 어디까지나 내부개수공사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내부
개수공사가 없어진 것에 대응해서 이를 일단 제로로 해서 성격이 전혀 
다른 신축공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정하는 단가로 시공하
는 것을 엔지니어와 합의해야 했다. BQ 에 있는 잠정금액 목적이 변경
된 경우에 무엇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공자 측 계약관리가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이외에도 
공사 초기에 엔지니어는 도면발행예정 표를 내고 그 후 몇 번 정도 정식
문서로 도면발행일 변경을 통지했다. 그런데 계약자는 도면발행 연기라
는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연장 클레임 통지에 대해 아
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엔지니어는「계약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공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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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신청을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통지를 내면 엔지니어
는 계약에 의해 처리한다」 라는 도움의 손길을 제시했다. 그러나 계약자
는 계약상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점차 엔지니어의 태도가 돌변
하면서 결국에는 계 약에 대해 무성의한 공사지휘를 하게 되었다. 계약
자는 현장 공사만 전념, 계약관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과 행동이 
약해져 갔다.

해    설	  

계약서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계약서가 제 마음대로 일 해주
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조건이 자동적으로 시공자 권리와 이익을 지켜줄 
리도 없다. 일을 진행 시켜 대가를 청구해 정당한 설계변경과 추가지불
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시공자 자신의 능동적인 행동 이 필요하
다. 시공자가 주체적 & 능통적으로 권리를 지킨다는 의지와 행동이 없
다면 계약상 권리는 그림의 먹인 것이다. 계약서를 통해서 발주자, 엔지
니어 및 시 공자가 공정하게 대결하는 것이 계약에 근거해서 일하는 것
이다.

이번 사례에서 엔지니어는 최초 시공자에게 호의적으로 계약수순을 
밝아 자기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배려 가 있었으나 시공자 아무런 반응
이 없었기 때문에 제 멋대로 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엔지니어라고 해
서 성인군자는 아닌 것이다. 어리광 부리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이것저
것 해주는 것은 같은 기대는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시공자가 계약에 있는 순서를 밝지 않고 계약 상 권리도 주장
하지 않는 경우(즉,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에 그럼에도 불구하
고 추가지불을 하거나 공기연장을 해준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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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이 계약을 넘어서 발주자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
에 없다.

이번 사례에 지역과 공기에 관한 문제는 기존건물 개수와는 다른 재
건축을 지시 받은 시점에서 (1)재건축 공기를 포함한 공기를 클레임하
든지 아니면 당사자 반성코멘트에 있듯이 (2)재건축공사만을 별도로 새
로운 지역으로서 재설정하도록 클레임을 걸 것인가, 어느 한쪽을 골라
야 했었다. 그리고 BQ잠정금액은 엔지니어 지시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
나 엔지니어는 잠정금액을 BQ가 예정된 목적 이외에는 아무 곳에나 사
용해도 된다 까지는 아닌 것도 당사자 반성코멘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다. 시공자는 해당 BQ항목 단가가 해체, 신축공사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해체와 신축을 위해서 별도로 적당한 단가를 요구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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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리스크, 계절리스크

1  기상조건이 시공업자 리스크 전가됨

발생한 문제	   

당초 계획대로 인공호에 놓는 교량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상류에
서 기후이변으로 폭우가 내려 수위의 이상 상승으로 공사가 중단되었
다. 수위가 내려간 시점 에서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이후 다시 수위가 상
승, 공사 중단이 반복되었다. 이 때문에 전체공기에도 영향을 미쳐 추가
비용도 발생했다.

관련계약조문	  

FlDIC(CIVIL) 제4판에 근거한다. 20.4조 「발주자 리스크」 (h)에서 지

10



80    리스크관리  사  례  집

진, 홍수 태풍 둥 자연의 힘에 대해 구제받으나 이 경우에는 「다만, 기후
조건 흑은 이로 인한 조건은 제외」 라는 제외규정이 들어가 있었다. 또
한 계약 네고시점에서 발주자로부터 「호수 수위에 대해 리스크는 시공
자에게 있다」라는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요구 받아 시공자가 이를 승낙
한 일이 의사록 에 남아 계약에 일부가 되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공기 2년 중, 2년 연속 큰비가 내려 공사 진척에 커다란 차질에도 극
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기 교량에서 호수의 고수위는 많은 애로사항
을 낳았다. 기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공사인 만큼 계약시점에 제외
규정을 빼며, 발주자의 강압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말았어야 했다. 발주
자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공자에게 리스크를 전가시키려고 
했었다.

해    설	  

입찰에서 시공자는 과거 기상 데이터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대응했어
야 하며 특히 토목공사는 기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
다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 그러나 근년 기상이변이 많아짐으로 과거 
기 상 데이터로 예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경험 있는 시공자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곤란한 자연현상」 을 발

주자 리스크로 하는 FIDIC 20.4(h)는 시공자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본건에서는 「기 상조건 혹은 이로 인한 조건은 제외」 와 악천후, 홍
수, 태풍 둥이 시공자 리스크이다. 이런 경우 입찰에는 무리한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조건을 붙이는 것, 그리고 계약협상에서는 가능한 기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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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끈질기게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발
주자가 기상을 시공자 리스크로 하는 것을 고집할 경우 왜 그렇게 주장
하는가, 근거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리스크를 떠안았다 하더라
도 시공자 리스크에 한계를 두는 것도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추가해설 (발주자 리스크 ; 특별 리스크 ; 불가항력에 대해)	  

FJDIC (제4판) 20.4조 (발주자 리스크)에는 (a)전쟁, (b)혁명, 내전 (c)
방사능 오염, (d) 비행기 충격파 (e) 폭동, (f) 계약 이외 발주자 사정에 
의한 사용 혹은 점유, (g)프로젝트 설계에 의한 피해 (h)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에 기안하는 프로젝트 피해를 「발주자 리스크」 로 정의해 이를 
20.l조, 20.2조의 「시공자 공사 보호, 보수의무」 의 예외로 하고 있다. 바
꿔 말해 이들 피해 및 복구는 시공자 부담이 아닌 발주자 부담이다(65초
에는 이상의 것들 중 (a)부터 (e) 및 지뢰, 폭탄, 미사일 등을 「특별위험」
A로 정의하여 이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바꿔 말해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 조보다 
넓은 예로 전쟁으로 인한 중단은 시공자 철수비용까지 발주자가 부담하
도록 되어있다). 어느 경우도 FIDIC는 시공자가 자기 책임으로 부담해야 
할 범위를 넘는 리스크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공계약에는 이른바 「불가항력조항」 이 있으나 그 내용
은 FIDIC와 같은 일관 된 자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하다. 일반적인 불가항력조항에는 하나의 사항에 대해 그것 이 「시공자 
리스크가 아니다」 라는 것만 밝히고 있으나 발주자 리스크라는 것을 명
기하지 않는 예가 많다. 예를 들면, 시공자 리스크도 아닌 발주자 리스



82    리스크관리  사  례  집

크도 아닌 경우도 있다. 대규모 홍수로 공사가 일부 손실을 입어 재시공
을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 공기는 늦어진
다. 계약상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공자 리스크가 아니라는 것은 시
공자는 재시공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기 연장
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발주자 리스크도 아닌 
것이라면 발주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없이 공기연장의 불이익
을 발주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공중에 떠버린 채 미해결 
상태로 빠진다. 계약은 리스크를 양당사자 가 나누어 갖는 것이다. 시공
자 리스크가 아닌 것은 발주자 리스크이어야 하며 발주자 리스크가 아
니라는 것은 시공자 리스크라는 것이다.

계약을 함에 있어서 불가항력조항을 만들 때에는 이상의 것을 염두
에 두어 어디까지 시공자 리스크인가 여부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이다.

2   기상에 따른 작업효율 저하를 무시한 결과
       추가비용 발생

발생한 문제	   

절토작업에서 성토수량이 25% 늘어났기 때문에 시공시기가 우기에 
걸려 대폭적인 공사지연과 비용증가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이하의 이
유로 비용 증가와 공기연장은 극히 일부분 밖에 주어졌다.

관련계약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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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종에 대폭적인 수량증가가 있을 시에는 공기와 비용은 협의를 
거쳐 조정된다. 한편, 시공주에게 제출한 공정표 중에서 시공자가 성토
작업 효율을 명기했으며 우기, 건기가 같은 비율이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우기 효율성 저하까지 보완하기 위해서 「실손」으로 공기연장 및 비
용 증가를 요구했으나 결국, 우기 효율성저하에 관한 것은 모두 각하 당
했다. 토공사와 같은 기후에 의해 현저히 기성에 변화를 가져오는 공정
은 입찰 시에 좀더 검토를 해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었다.

해    설	  

이번 사례에서 문제는 한마디로 시공자 스스로 건기와 우기의 공사 
진척율이 같다고 명시한 공정표를 작성, 제출해 이것이 계약문서가 되
었다는 것이다. 입찰부터 계약체결까지 여러 가지 문서를 제출하나 무
엇이 계약도서가 되어 구속력을 가지는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공사진척율을 명시한 공정표가 없었을 경우 성토수량이 25% 증가한 
것, 및 대폭적인 수량 증가가 발생한 공장에 대해서는 신단가 및 공기연
장이 인정되는 조건이 있기에

(1) 단순한 수량 증가로 인한 단가 증가
(2) 수량 증가에 의한 공기연장
(3) 수량증가로 예정에 없는 우기에 걸려 성토작업이 「효율저하」로 

인한 비용과 공기연장
(4) 공기 연장기간 관리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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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계약문서에서 건기도 우기도 공사진척율이 같다고 명기했기 

때문에 우선, (3)이 인정되지 못했다. 결국, 우기의 비효율을 반영하는 
비용이 제로, 공기연장도 제로가 됐다. (4)도 실제 공기연장에 비해 불충
했다. (1)과 (2)만이 인정됐다.

우기와 건기 효율 문제는 아시아에서는 중대한 결과로 연결되는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의 효율을 같다고 제출한 것이 
실수인지 의도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중대한 실수가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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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리스크, 물가리스크

1  공사기간중의 공사자금을 엔으로 조달했더니
     환차손이 발생하였다

발생한 문제	   

해당공사에서 공사대금은 일본의 엔과 현지통화였다. 공사초기에 
10% 전도금을 수령해도 자재비, 가설비, 인건비 등 초기비용이 필요하
다고 해서 부족자금은 엔으로 충당했다. 또한 매월 기성으로부터 10% 
유보금을 감액해서 공사 완료까지 부족분은 엔으로 충당했다. 이렇게 
충당한 자금은 나중에 회수하였으나 구매 및 회수시 환율에 크게 작용
하였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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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계약조문	  

전도금조항, 유보금조항 

당사자 반성 코멘트	    

공사대금을 엔과 현지화 2동류로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나쁘지 않
다. 문제는 

(1) 전도금이 10%로는 이 공사가 Self – Financing 이기에는 부족하
며 시공자 cash flow로 상당량 발생했다는 것 

(2) 이 모두를 엔으로 구매하려고 했다는 것(나중에 엔으로 받을 수 있
다면, 금리부담 이외에 문제는 없지만)에 있다. 그리고 cash flow 
부족분을 전부 엔으로 조달했기 때문에 후일 유보금 등이(아마도 
현지화로) 입금했을 시 환차손을 입었다는 것일까? 입찰조건에 있
어서 공사의 cash flow는 입찰조건에서 제시되는 지불조건을 참
고한 후에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전도금 부족과 유보금 
고율에 의한 cash flow 문제는 통상적으로는 입찰 시점에서부터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구매자금이 환율 리스크를 영향을 받는 것
을 처음부터 인식해야 한다. 

해    설	  

이런 경우 환율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환율예약」이 있다. 본
사 자금부와 전문부서와 협의해 실시하나 일정한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
하는 것으로 2종류의 화폐를 장래 환율에 고장시키는 (환율 리스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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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수수료로 바꾸는)계약이다. 이로 인해 예측 불능한 환차손을 피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지화가 약세일 경우, 이와 엔과의 환율예약이 성립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만약 현지화가 달러와 연계되어 있을 경우 엔과 달러의 
환율예약을 하면 되나 나중에 이 달러 링크가 철폐된다면 초기에 효과
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기에 만능은 아니다. 

또한, 이번 사례의 경우 환율예약 유무와 관계없이 부족자금을 조달
할 때에는 전부 엔으로 하지 말고 입금 통화에 맞는 현지화로 차입을 맞
추도록 했다면 불필요한 환율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전액현지화 계약으로 공사 중에 아시아통화
     위기로 현지화가 폭락하여 환차손을 냈다

발생한 문제	   

I국에서 민간발주인 대규모공사 (약 1,000ha)를 95년부터 약 6년간 
공사시공을 한 계약은 현지화로 체결했으나 97년 7월 태국의 바트화 폭
락으로 시작한 아시아 통화위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지화가 급락해 엔 환산 1/5까지 하락했다. 시공 초기에 엔화로 
투자한 공사운영자금이 직접적 피해를 주어 손실을 입었다. 

관련계약조문	  

계약액은 100% 현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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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반성 코멘트	    

계약 당시 1995년에 이 나라는 버블 전성기로 민관이 대형투지가 활
발해 순조롭게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현지화는 미 달러와 항상 링크시
켜 매년 5%정도 항구적인 하락이 정책적으로 실시돼 환율동향에 자신
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 개도국에서 공기 1년 이상 공사 하청계약을 맺을 경우 어떻게 경
제가 안정해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현지화 하락을 염두에 두
어 외화 계약에 의한 협의를 했어야 했다. 또한, 

(2) 아무리, 외화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나 현지화 하락에 의
해 발생하는 인플레는 보상조항을 첨가하는 계약협상을 했어야	
했다. 

해    설	  

(환율에 대해서는 page. 86 사례 1  해설을 참조) 
그러나 이번 경우는 환율 리스크의 수동적인 회피책이라는 것만은 아

니다. 「반성 코멘트」지적처럼 현지화 100%로 계약한다는 리스크를 보
다 신중히 판단해 전부 또는 일부를 외화로 하는 협상을 해야 했다. 실
제로는 이번 사례에서 입찰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할지도 모르
나 아시아 통화위기라는 귀중한 교훈을 경험한 이상, 이후 중요한 포인
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통화하락에는 인플레 리스크도 따르
기 때문에 「인플레 조정조항」에 대해서도 입찰시에 조건을 잘 확인해 
협상해야 할 것이다(FIDIC 제4판에 서는 70.1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통화의 달러 링크를 철폐한다든지, 하지 않더라도 예측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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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대폭 절하되는 것은 정부의 행위 혹은 입법행위이므로 그러
한 「정부의 행위나 법률의 변동」을 이유로 계약상 보상을 요구할 수 있
는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FIDIC 제4판 70.2조가 여기에 해당
한다. 만약 이번 사례에서 FIDIC 제 70조가 올바른 형태로 살아있었다
면 유효한 구제책이었을 것이다. 

3  계약 기간 중에 아시아통화위기가 발생하여
      물가가 폭등하였다. 

발생한 문제	   

계약 후 얼마 있지 않아 아시아통화 위기가 발생해 물가가 폭등했다. 
계약단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가상승으로 차액 보상을 발주자
에게 요구했다. 발주자는 이는 시공자리스크 장관령이며 보상할 수 없
다고 맞섰다. 그러던 중 재무성 장관으로부터 장관령(물가 상승 보상요
령)이 나왔다. 발주자에게 이 장관령의 적용을 요청해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회복할 수 없는 손실도 남게 되었다. 

관련계약조문	  

물가상승보상조항은 계약조건에 없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장관령에 있는 보상조정은 현지물가총계치를 기준으로 사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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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원재료나 부품의 대부분이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기계류는 실세가격은 폭등했는데도 국산품 물가에서의 
유추로 사정액이 낮게 책정되어 버렸다.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라도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은 엔이나 미 달러로 해야 했다. 

해    설	  

page. 88 사례 2  해설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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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변경

1  법률이 변경되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

발생한 문제	   

법 규제 변경에 의한 비용 상승이 발생했다.
(1)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이 실시되었다. 계약 전후에도 공휴일, 노동

시간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불했으나 도중에 법률 변경으로 취업
규정 개정을 해야 했다. 취업규정 개정은 종업원이 유리하게 되어 
비용 상승이 발생했다.

(2) 경찰에 의한 과적 단속이 강화 되었다. 따라서 운송비 증가로 시멘
트, 철근 등 주요기자재 비용 상승이 발생했다.

12



92    리스크관리  사  례  집

관련계약조문	  

계약에서는 법규 변경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은 부가가치세, 관
세 변경만이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계약서에 있는 리스크로 볼 수 있으나 공사 도중에 미처 손을 쓰지 못
하는 곳에서 법규제 변경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해    설	  

(1)은 계약하는 시점에서 시공자도 알고 있던 리스크가 표면화해 직
접 손해가 발생한 예이다. 이 리스크를 알고 있었던 이상, 이 손해는 감
수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리스크 대책으로는 개도국 법률변경 리스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상기 (2)는 법률 변경에 해당하는가? 가 의문으로 남는다. 왜
냐하면 이미 존재하던 법률 혹은 법규를 적용한 것일 뿐이므로 형식적
으로 법규에는 아무런 변경도 없다. 개도국에는 이러한 것은 현실적인 
리스크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만약 이를 계약에서 해결을 
볼 경우, 법의 「변경」이나 「신규입법」 그리고 「기존의 법률, 규제 등의 
적용상황이 크게 바뀌는 경우」에도 비용이나 공기에의 영향 조정을 인
정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은 

「공기 시공국 법을 준수하는 의미」(통상적인 시공계약에서 시공자의 
의무)와 모순되기 때문에 어려울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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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이 변경되어 예상외의 세 부담

발생한 문제	   

시공도중 1997년 1월 1일부로 건설업에 관하 소득법이 개정되 「시공
금액의 2.0%가 원천 최종과세」로 이후 공사대금 수령시에 2.0%가 이
에 해당하게 되었다. 아시아 통화위기로 이한 현지화 폭락으로 결손공
사가 있었음에도 최종과세이기 때문에 환부청구도 할 수 없는 채 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본과세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관련계약조문	  

계약조건에 「시공국 법률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르는 리스크는 시공
자 부담」이라고 되어있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개도국에는 법률, 특히 세법 개정에 다른 리스크에 대해서는 해당국
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부담이 원칙이다. 사업주에게 일본계 회사가 
출자기업으로서 참가하고 있으며 계약협상단계에서 사업주 요망을 쉽
게 들어준 것이 불이익을 입는 계기가 되었다.

해    설	  

「공사 시공국 법률의 변경은 시공자 리스크이다」라는 계약조건이 있
는 이상, 이번 사례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고 보인다. 시공자의 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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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법률 등의 제정, 개폐, 변경 리스크를 절대로 경시해서는 안되며 분명

한 근거나 사정이 없는 이상 이번 사례와 같은 계약조건을 받아 들여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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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증명

1  준공 시 일괄지불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준공증명 연체로 여분의 금리부담이 발생

발생한 문제	   

M국에서 민간대형 리조트 개발공사에서 완공시에 일괄지불이라는 
화이넌스 조건을 붙여서 수주, 시공하였다. 완공은 공사의 실질적 완공
증명서(Certificate of Practical Completion = CPC)이 나와 CPC를 은
행에 제시하는 것으로 은행으로 지불받기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설계자가 발주자 편에 서서 중립적이어서 의도적으로 CPC 발
행을 늦추었다. 이에 따라 입금시기가 늦어져 금리부담이 늘어났다. 설
계자가 발주차측에 붙은 배경으로는 공사가 종반으로 치닫는 시기에 아
시아 통화위기가 발생해 발주자의 자금운용이 힘들어졌으며 제반비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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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발주자는 조기완공을 원하는 공사이나, 전혀 
반대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며 발주자가 강한 압력을 설계자에게 걸었다
고 보인다.

관련계약조문	  

계약 약관은 민간건축공사표준약관인 PAM(Pertubuhan Akitek 
Malaysia, 말레이시아 건축가 협회약관)이다. CPC 발행은 설계자 판단
에 의하나 이 이상 세부적은 규정은 없다. 지불방법은 공사 중이면 시공
자 전액으로 가지불한 다음, 준공시 일괄지불하며 계약시에 발주자의 
은행지불 보증과 CPC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전액 지불하는 것을 보증하
는 내용이다. CPC는 본공사 설계자만이 발행할 수 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입체공사 등 특수한 조건하에서 하는 공사 특히 설계자 CPC 발행 시
기에 따라 금리 등이 영향을 받는 공사는 제3자 기관 혹은 Architects 
다수결에 의해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어야 했다.

해    설	  

통상적으로 이런 부류의 공사에서 발주자는 조기개업을 바라기 때문
에, 조기완공을 업자에게 요구한다. 따라서 계약시에 공사의 실질적 완
공(Practical Completion)정의가 없는 것을 알더라도 이를 리스크로 
인식하는 것은 곤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공사 시공대금 취하
가 CPC에 링크 되어 있는 것의 중요성 인식이 빠져있었다는 것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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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공사 기간 중에는 무엇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번 아시아 경
제위기는 바로 이런 경우이다.

그러면 CPC가 순조롭게 나오지 않으면 입금이 늦어지는 리스크를 계
약상에서 피하도록 하면 어떤 점에 주목하면 되는가?

첫째로는 준공 정의를 가능한 한 확실히 하는 것이다. 예로, 미국건
축사협회약관에는 이하의 조문이 참고가 된다(여기서는 Substantial 
Completion 이라고 되어있으나, Practical Completion과 똑같은 준
공을 의미한다).

The date of Substantial Completion of the Work or designated 
portion thereof is the Date certified by the Architect when 
construction is sufficiently complet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Documents, so the Owner can occupy or utilize the 
Work or designated portion thereof for use for which it ts 
intended. (미국건축사협회[AIA] A201약관, 1976년, Clause 8.1.3.)

그리고, 설계자나 엔지니어는 언제(공사가 어떤 상태라면)CPC를 발
행할 의무가 있는가를 확실히 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FIDIC 제4
판에는 48.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이 있다. 즉, 「공사가 실질준공상태이
며, 필요한 검사를 통과 했다면 시공자는 이런 내용을 엔지니어/발주자
에게 전한다. 엔지니어는 21일 이내에 준공증명서를 발급하던가, 미완
공 공사가 있다면 이를 특정하고 나서 준공증명 전에 완료하도록 지시
를 한다. 후자의 경우는 이런 지정미완공공사가 끝난 때로부터 21일 이
내에 준공증명을 받을 수가 있다.」 

즉, 이런 규정이 있다면 설계자는 한번은 미완공 공사를 지정해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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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명 발행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공사가 끝나면 준공증명을 내주어
야 하기 때문에 준공증명을 질질 끌 수 없다.

추가해설	  

(1) 각국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Occupation Permit(건물 점유허가)
를 실질적 완공을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상대
의 신천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자는 
Occupation Permit 신청에 협력하는 것으로 하는 등 미리 합의
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2) 준공증명 호칭은, Certificate of Substantial Completion, 
Certificate of Practical Completion 이외에도 Taking – over 
Certificate라고도 한다. FIDIC 제4판 (이후)는 이상과 같이 되어	
있다.



발주자

1  발주자 요구에 응해 부가가치세의 지불을
     유예했으나 회수에 난항을 겪음

발생한 문제	   

입찰 및 계약시점에서 공사비와 부가가치세액이 들어가 있으며, 첫 
번째 기성청구부터 쌍방을 기록해 청구했으나 시공주 수뇌(시장으로 나
중에 대통령 후보였으나 낙선)로부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가가
치세 지불을 잠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받아 들였다. 그러나 
이 부분의 착각으로 결국 최종정산월까지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
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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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계약조문	  

15%의 전도금과 매월 기상분 85% 및 당월 기성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지불하도록 되어있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시공주와 발주자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이상이나, 사안이 
지불에 관한 것이기에 간단히 양보나 타협은 금물이다.

본 안건에서는 꾸준히 재무성과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사
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끝난지 2년이 지난 
오늘날도 아직 부가가치세액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하청
업자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지불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손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해    설	  

부가가치세는 원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에 같이 내는 것이
다. 발주자가 원청자에게 지불도 이와 같으며, 원청자가 하청업자나 공
급자에의 지불도 같다. 그리고 들어온 부가가치세에서 지불된 부가가치
세를 뺀 차액이 자신이 내야할 부가가치세이다.

만약, 발주자가 부가가치세 지불을 미루거나 하청업자에게 부가가치
세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상당한 액수의 대납이 있었을 걸로 보이나,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하청업자 사이에도 부가가치세 지불을 발주자
로부터 입금이 있으면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상당한 액수의 대납이 있
었을 걸로 보이나,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하청업자 사이에도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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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 지불을 발주자로부터 입금이 있으면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하청
업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은 계약상 리스크대책 기본 중에 하나이
다. 그러나 납세를 그렇게 간단히 리스크 전가는 일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이번 사례와 같은 전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권하
지 않는다.

발주자로부터 이런 요청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론상으로는 이런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최선이나 발주자 주머니에 돈
이 없는데도 다만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
실적으로는 얼마나 언제까지 유예하는가를 확실히 해두어 합의해(이번 
사례는 이런 합의가 없었다고 본다), 연체분에 대해서는 금리에 대한 청
구권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다면 좋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
의할 것은 만약 발주자가 그 사이에 재정악화에 빠지거나 도산하는 경
우에는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서는 법적으로 담보를 잡거나 제3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등 확실한 회수
방법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이번 경우는 사전에 재무성과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무당국으로부
터 추궁은 없었으나 발주자 지위가 덕분이지도 모르나 일반적으로는 기
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JBIC조건(엔 차관 조건)으로 발주자가 준비해야 
      할 Co-Finance가 마련되지 않아 완공지연

발생한 문제	   

엔차관 조건으로 Co-Finance(현지 정부부담)가 존재 하는 경우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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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시에도 현지정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지정부에 의한 
Co-Finance 준비가 될 때까지 100% JBIC로부터 지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환경문제가 원인으로 계약 금액 상승과 정권교체로 Co-Finance에 
지체가 생겨, 그 결과 공사 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Co-Finance가 
전혀 준비 되지 않았다. Co-Finance 없이는 공사를 끝까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의 프로젝트 전체 여부가 걱정되는 채로 공사가 진행
되었다.

관련계약조문	  

Loan Agreement 조항에 따라 JBIC 펀드를 넘어선 Co-Finance 에 
대해서 예산은 현지정부가 책임을 진다. (시기의 표기는 없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입찰시 질의응답에서 Co-Finance 시간표를 확인하는 한편, 계약전 
최종조건 협의시에 Co-Finance 시한에 대해 조건을 붙여 기한을 넘었
을 경우 별칙규정 동을 계약조건에 두도록 협의했어야 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면 벌칙규정을 무기로 상대국 정부에 Co-
Finance 조기확보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강하게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해    설	  

개도국 공사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거리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번 경우는 발주자(정부) 지불능력 자체가 문제였다. 공공공사라고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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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리스크」를 잘 검토해야 하나?
발주자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는 리스크 대책의 하나로서 수출보험보

증이 있다. 계약상에는 우선 정부에 의한 Co-Finance 성립을 계약발효
의 전제조건(Condition Precedent) 으로 하는 것 이었다. 다음으로 발
주자 지불 의무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은행보증 등)을 받아 두는 것,

그리고 지불 연체가 있었을 경우 시공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의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가장, 계약을 도중에서 해지하는 것은 
영업 면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는 않다).

만약 발주자 재원이 불분명하고 JBIC loan이 끝나면, 지불이 끝나면 
그 때에는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계약해지권 보다도 공사중단이라는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조차 있다. 그 때 시공자가 새로이 지급 연기 조건
을 수락하거나 공사를 속행할 경우 사태는 점점 악화 할 가능성이 있다.

3  발주자가 수입자재 면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이 자재구입을 한 결과 시공자의 수지계획에 
악영향을 미침

발생한 문제	   

이는 아시아 모국에서 시공업자 현지법인과 시공주와 의 공사계약 사
례이다. 현지에서 소비세 등 감면조치 장점을 시공주가 누리기 위해 수
입자재에 대해서는 시공주가 직접 수입해 해당 공사 대금에서 빼는 방
법이 현지 민간공사에서 많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보금으로 당
사에 입금이 안된 수업자재대금을 포함한 공사기성총액보다 유보금을 
계산하기 위해 유보금액이 많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사 자금조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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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 진다. 현지에서는 차입금 이자가 일본에 비해 높기 때문에 (약
20%)공사이익이 지불이자로 날아가 버리는 사태가 나오게 된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이상한 제도라도 입찰시 조건이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지불이자로 
적자가 되는 공사는 손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해    설	  
 
이 설명만으로는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소비세 감면조치의 구체

적 내용 등, 상세하지는 않으나 이번 사례에서 일어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된다.

결국, 계약상으로는 발주자 무상지급 자재가 아닌 자재 조달까지 모
든 계약금액이 들어가 있는데도 발주자가 세 감면제도를 이용해서 감세 
장점을 누리기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를 대신해서 수입자재를 조달해 발
주자는 자재비를 시공금액에서 빼고 회수한다. 즉, 유상 지급자재인 것
이다. 따라서 이 자재비 금액은 실제로 는 시공자의 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상에서만 기성에 들어가 계산상 「기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유보금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시공자는 재료를 자신이 수입 조달하는 대신에 발주자로
부터 사는 꼴이 되므로 「당사에 입금 되지 않은 수업자재대금도 포함한 
공사기성총액 보다 유보금을 계산하기 위해 유보금액이 커진다」 라고 
는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가령, 시공자 자신이 이 자재를 수입 조달한
다고 해도 기성금액 및 유보금 금액은 기본적으로 같지 않은가? 따라서 
문제는 프로젝트 수지계획에서 기성곡선과 유보금 관계 및 차업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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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있다. 반대로 만약 자재비
가 처음부터 무상 지급재로 시공금액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유보금 계산대상인 계약기성에 계산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이기 
때문에 있을 수(허용되지 않는다) 없다.

이번 사례 설명에도 있듯이 시공금액에 들어가 있으나 발주자 대신에 
(시공자 예산으로) 대행 조달하는 것이 사전 입찰조건에 제시되어 있어 
양자가 합의한 것이라면 시공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프로젝트수지를 예
측해 전도금이나 유보금 둥을 지불조건으로 협의해야 하며 계약조건도 
이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한다.

한편, 만약에 사전 합의도 없었는데도 발주자가 계약 후에 일방적으
로 계약범위 재료를 시공자에게 조달시키지 않고 자신이 조달할 것을 
정해, 이를 강행한 경우가 있었다면 FIDIC (제 4판 51.1(b)) 이 금지하는 

「발주 자가 계약범위 내에 공사를 취소해 자신 혹은 제3자를 고용해 시
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FIDIC약관에 서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금
지 되어 있다(그러나 이 경우는 해당조달이 계약범위에서 삭제되기 때
문에 계약 금액도 그 만큼 감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유보금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이다). 발주자 자신이 직접 수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원
래는 그런 자재는 무상 지급재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둔다면 이러한 문
제로 커지는 것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4  계약상의 '발주자'가 프로젝트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발주자에 대한 클레임 불가

발생한 문제	   

M국에서 공사계약을 Management Contractor((이 경우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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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실질적인 프로젝트 오너]인 회사 관련사)와 했기 때문에 계약
상 우리들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면, 공사대금 
지불 연체에 대해 클레임 하거나 분쟁을 재판에서 결판을 보려고 했
으나 계약상대는 거의 이름뿐인 Management Contractor이며 실질 
Paymaster인 토지 오너를 재판에 이끌어 낼 수 없었다.

관련계약조문	  

실질 오너와 Management Contractor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있다. 당사 계약상대(발주자)는 Management Contractor 이지 실질 오
너는 아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이 나라의 법률은 영국 법률이 근거이기에 법적으로는 토지상 건물관
계 전부가 토지 오너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발주자와 분쟁 풍의 경우에
는 건설 중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차압한다)것은 대단히 힘들다. 
더욱이 계약상 발주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더 그렇다. 현재
는 정부관계 공사 동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토지 실질소유자
와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건과 같이 제3자가 얽혀있는 경우라
도 제3자 (Management Contractor) 및 실질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3
자간의 계약으로 해야 했다

해    설	  

우선 건물과 토지의 관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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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반성 코멘트에 있듯이 영미법에서 토지와 건물의 관계는 건
물 소유권이 토지소유권에 붙어서 일체화한다 따라서 건설 중의 건물은 
생겨난 순간부터 토지 소유권자의 것이 된다. 영미법계 이외의 나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와 다르게 건물은 토지는 건물과는 별도 물건으로서 별
도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판례에 따라 건축 중 건물은 시공자 소유물
이 되어 발주자에게 인도되면서 비로소 발주자의 소유물이 된다. 따라
서 발주자는 인도 받지 못하는 한 그 건물을 자신의 소유로서 등록할 수
가 없다. 여기서 분쟁이 있을 경우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완공 건물 인
도를 거절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시공자를 발주자 미지불로부터나 하청업자 등을 시공자 미지불로부
터 지키는 근거로서 미국에서는 Mechanics Lien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
다. Lien이라는 것은 「선점 특권」혹은 「유치권」과 비슷한 권리이며 일
종의 담보권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당한 지불을 받을 수 없는 시공자
나 하청업자는 지불 받을 때까지 해당건물을 자유롭게 사용이나 처분할 
수 없다. 이러한 Mechanics Lien 법 제도는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일
부 둥 「신세계」에서 발전했으나 같은 영미법계라도 영국, 아시아 등은 
거의 없다. 이번 사례 M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는 없는 것 같다. (주: 미국
에서도 Mechanics Lien 제도는 일반적으로 공공공사에는 인정되지 않
으며 또한, 주에 따라서 법규나 적용이 다르다. 구체적인 적용인 전문,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잘 상담해야 한다.)

다음으로 Management Contractor는 영국에서 볼 수 있는 CM이며 
Contractor라는 형태로 프로젝트 전반에서 「시공」하나 실제로는 Cost 
Plus Fee CM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신용 있는 대형 엔지니어 회사나 
건설회사가 Management Contractor인 경우는 괜찮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약에 주의를 요한다. 이번 사례는 Management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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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 것이 발주자 관련회사이며 자산이 없는 종이회사인 것에 문제가 
있었다.

시공자로서는 계약상대인 Management Contractor만을 계약위반
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고발해 설사 소송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승소판
결을 집행해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으며 건물을 차압 하려고 해도 그 
건물은 Management Contractor것이 아닌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효한 계약상 대항수단은 있는가?

첫째로, 계약상 대항수단(리스크 회피수단)으로서 시공자로부터 공
사중단 및 계약해지 권리일 것이다. 혹은 궁극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상당한 정도의 대항수단으로 
할 수 있다.

다음으로 Management Contractor 모회사 혹은 제3자(은행 풍)로
부터 확실한 지불보증을 받아 드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만약 소정의 지불
기한내에 지불이 없었을 경우는 이 지불보증을 활용해 지불 받을 수 있
다. 그러나, 계약조건만으로 리스크 회피가 정말로 가능한 가에 대해서
는 경우에 따라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계약상대의 이행능력, 지불능
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기본적인 상황인 것이다. 당사자의 반
성 코멘트에도 있듯이 실질적으로 발주자밖에 계약할 수 없는 것도 하
나의 유효한 리스크 관리일 것이다.



성과, 추가공사 지불거부

1  발주자(국제합병)가 지불의 일부를 거부해, 
추가 변경의 협상에 응하지 않음

발생한 문제	   

일본과 C국 합병기업 발주에 의한 대형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일본계 
출자회사와 긴밀히 협상해 계약내용을 정리해 계약하였다. 프로젝트는 
일본기업이 C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일본계 출자회사
가 대주주이며 모든 것을 지배해 계약을 운용하는 전제였다. 그런데 실
제로는 합병회사의 의사결정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합병한 대표자인 일
본계 출자사와 합의해도 문제가 산적했다.

일본식 설계시공계약을 체결해서 매우 짧은 기간에 설계와 시공을 해 
게다가 도중에서 커다란 설계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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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변경을 임기응변으로 대처했으나 추가변경
지시 서가 엄밀한 증거서류로 남지 않고 informal한 회의메모나 사내기
록, 개인메모, 견적서 둥이 뿐이었다. 이것들을 합병회사가 인정하지 않
자 나중에 큰 문제가 되었다. 공사 종반에 일본계출자회사 자금조달이 
악화되어 결 국 일본계회사와 일본에서의 협상도 막혀버렸다.

관련계약조문	  

일본식의 설계시공계약. 약관은 기본적으로 사회연합 약관을 기초로 
해서 이에 특별조건을 추가했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합병기업과의 계약에서 압도적으로 다수주주인 일본계 출자회사와 
합의해도 그날 출자회사가 정말로 합병을 대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을 합병회사 구성이나 정관 등으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하지 않으
면 배신 당할 수 있다. 일본계 프로젝트인 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시공
주를 위해한 것들이 합병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과 행위에 반영되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했다. 계약조건을 100% 활용해서 공사를 중단하는 
등 대항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또한, 일본식 설계시공상 관습, 계약조건, 약속 등을 그대로 해외 프
로젝트에 받아들여도 잘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해    설	  

외국의 약관에 간단히 일본 계약습관이나 계약관리방법을 그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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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 예이다.
우선, 합병회사인 발주자를 일본측 출자회사(다수주주)가 완전히 통

제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 합병회사 의사결정 메커니즘
과 권한구조를 잘 조사하고 나서가 아니면 그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
다. 합병회사 정관을 조사한다던지 합병회사 중역회의 위임장을 일본 
측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발주자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해서는 계약전 뿐 만 아니라 공
사도중에서라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기상황에
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사회연합약관(현재는 민간연합약관이라 
부른다)을 이용에 대해… 이 약관은 FIDIC 등 국제 계약약관이나 유럽
각국의 약관과 비교해 보면 계약관리상 수속에 관한 규정에 상당히 애
매한 점이 있다. 예로 들면 추가변경 규정에서 발주자에게 추가변경을 
지시명령하는 권리가 있다는 규정은 있어도 지시명령이 서면 이어야 한
다는 규정은 없다. 발주자 측도 시공자 측도 일본기업인 경우에는 서로 
간에 사회연합약관에는 익숙해있으며 실질적으로 일본어로 공사관리
를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연합약관을 근거로 계약을 한
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다. 이것이 유효한 것은 쌍방이 100% 일본기업
으로 서로 간에 의사결정이 100% 자사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서다, 최종적으로 발주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상대방이 참가 할 경우
에 세부사항에 대해 뒤틀릴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예로, 상대국 출자자 시선에는 일본측 출자자와 시공지가 서로 결탁
해서 자신을 속여 손해를 끼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
다. 일본식 설계시공계약 문제에는 기본설계와 기본사양서 등을 근거로 
계약가격이 결정되나, 이 시점에서는 설계시공도 BQ도,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계약가격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가 없는가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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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다. 이런 애매함을 극복해서 발주자가 바라는 성능을 만족하도
록 상세설계, 실시설계를 완성하면서 동시에 시공을 추진해서 발주자의 
새로운 요구를 추가 변경으로서 반영해나가면서 완공을 하며, 한편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 나간다. 이것이 잘 맞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상대는 자신을 속이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신뢰와 
시간과 관리 비용 절약 등을 감안하면 이쪽이 쌍방의 득이 된다는 기본
적인 양해가 존재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발주자 현지 출자자라는 제3자
가 이 「게임」에 참가 할 경우 사태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계약관리 문제로 계약약관이 사회연합약관에 근거라 하
더라도 계약관리에 FIDIC식 사고를 반영시켜서 Variation Order 등을 
꼼꼼히 문서화(증거화) 할 수 있다면 만약의 사태에 유리하게 협상을 이
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럴 경우 사회연합약관의 애매함 점을 자신에게 역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발주자가 계약조항을 지키지 않음
(컨설턴트가 인정하는 추가공사를 승인하지 않음)

발생한 문제	   

공사는 V국 공공공사.
(a) 지불연체 : 계약상, 매월 기성분을 청구서 제출 후 42일 이내에 지

불하기로 되어있으나 지켜진 바가 없으며 심하게는 6개월 이상 늦
어진 경우도 있었다. (자금원은 ADB가 절반 이상, 일부가 이 나라 
수도국)

(b) 공기연장 : 계약에 근거 공기연장을 하여 컨설턴트도 허락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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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허락하지 않았다.
(c) 추가공사 : 계약에 근거 추가공사 신청을 하여, 일부 컨설턴트 승

인을 얻었으나 상대는 승인하려 하지 않는다. 이상의 사항을 포함
해 컨설턴트와 협의하여 어떻게든 원만히 해결하려 했으나 만일
의 불상사를 대 비해 법적수단을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했다.

관련계약조문	  

지불연체이자 청구권은 계약에 들어가 있었다. 공기연장, 추가공사 
승인은 컨설턴트가 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이번 공사의 경우는 
FIDIC 계약약관을 사 용하며 특기사항에 컨설턴트 승인에는 상대방 승
인이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되어있다. 또한, 분쟁 처리는 중재로 하며 장
소는 그 나라 법정으로 하였다.

당사자 반성 코멘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서보다 현지관습이나 발주한 관청의 사정
을 우선했어야 했다. 또한, 중재는 현지에서 법적 실행력이 없고 계약조
건에 중재조항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었다. 중재지를 싱가포르 이외에 
제 3국으로 하더라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해    설	  

발주자가 계약상의 지불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 계약위반이므
로 클레임을 걸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연장이나 추가공사를 부당
히 거절하는 것도 계약위반이므로 정당한 클레임 대상이며 중재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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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 우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계약분쟁에서 문제는 이 나라 법제도가 미비하여 분쟁해결수

단으로서 중재나 소송에 아직은 바르게 움직여 주지 못한다는 것에 있
다. 특히 중재제도는 이 나라에도 있으나 제약조건이 너무 많아서 사법
제도 미비가 많아, 이 중재로는 시공자가 이긴다는 것은 없거나 이긴다 
할지라도 이를 집행할만한 시스템이 없는 등 문제가 많다. 국가주권을 
상대로 중재나 소송을 해서 이기거나 납득할만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법치국가라면 당연한 것이나 일부의 개도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기대하
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 중재를 하는 의미는 거의 없다.

그러면 중재합의를 해서 분쟁은 무조건 법정으로 가져 가면 되는 것
인가? 이 나라의 법제도하에서 외국의 시 공자가 이 나라 정부기관에 이
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선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결국은 이 나라에서는 아 직도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체제가 마련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수밖에 없다. 해마다 나아지고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것을 바라뿐이다. 그런데 자금원이 거의 ADB에 있는데
도 불구하고 매 번 지불이 늦다는 것은 발주자 측의 처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시공자로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
동적으로 청구서를 가지고 발주자에 게 강력히 처리하도록 요구하여 문
제를 해결했다는 예도 들은바 있다.

추가해설	  

이번 사례에는 「중재조항」이 있었다. 중재조항이었다는 것은 한쪽이 
가령 중재조항을 무시해 관할재판소에 고발하거나 혹은 합의한 이외에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해도 다른 쪽이 중재합의를 무기로 항변하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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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합의에 응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룰이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갑자기 
외국의 중재를 하려고 해도 상대가 중재합의 존재를 지적, 항변한다면 
시작부터 막히는 꼴이 된다.

그런데, A국에서 타국에서 나온 중재결과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A국 재판소에 중재결과를 안정하도록 수속을 밝는다. 그리고 A국이 타
국에서 중재재판을 인정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외국중재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 (뉴욕 조약)가맹국인가를 보면 좋다. 이 조약 가맹
국이라면 외국의 중재결과를 인정한다. 그리고 이번 사례의 V국은 가맹
국이며 상거래상 계약분쟁에 대해서는 일단, 외국중재재판을 인정할 것
으로 본다.

현시점에서 이 나라에서 외국중재재판을 인정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나 몇 개의 조건이 국내법에 있어서 현실
적으로 인정받는다 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선진외국의 변호사)는 
말하고 있다. 당사자의 반성 코멘트는 바로 이런 점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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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T 프로젝트에서 착공명령이 정체되어 EPC 
계약자에게 대기비용 등의 손실이 발생

발생한 문제	   

I국에서 「최초」 BOT 프로젝트 (유로도로 프로젝트)로 EPC 
contractor로서 수주했다(단, BOT 운영회사 [concessionaire] 는 공사 
시공만). 그러나 입찰부터 계약까지 1년 이상 걸렸고 계약부터 착공명
령까지 약 1년이 더 소요되어 이 사이에 대기비용 등 생각지 않은 손실
이 발생했다. 경위는 다음과 같다.

입찰 후 프로젝트 계획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자 약 10 개월 정도 지
났을 무렵 이제까지 입찰 일부를 변경하는 「조건수정각서」에 조인했다. 
이유는 예정된 시공 계약 착공에 관한 조항 이외에 몇 개의 조항을 수정

BOT EPC 시공계약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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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프로젝트 finance 융자자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 조정 결과 
착공은 「허락서(LA)로부터 28일 이내 착공명령」이라는 FIDIC 조건이
나, 대신에 공사착공 전제조건으로 「(1) 발주자가 중앙은행에서 시공계
약 내용승인을 얻을 것 (2) 시공자가 중앙은행에서 공사 사무소 개설허
가를 얻을 것 (3)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용지를 양도할 것」을 만들었다.

이 수정각서 이후 입찰허락서(LA)를 약 1개월 후에 수령, 그로부터 3
주후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 결국 착공조건에서 크게 늦어져 착공
한 것은 LA로부 터 약 1년후 정식계약으로부터는 약 11개월 후였다. 이
로 인해 대기비용 등으로 초과지출 발생하여 나중에 클레임을 걸었으나 
발주자가 전혀 응하지 않고 분쟁화되어 중재에 들어가 있다. 또한 착공 
후 발주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사를 서둘러 예정보다 3개월 빨리 
준공했으나 발주자는 시공자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없다.

계약과 착공 지체는 발주자 측 자금조달(프로젝트 finance 조달계약) 
지체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관련계약조문	  

EPC 계약서(= BOT 공사시공계약: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계약)이다. 착공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타 주요계약조건: (1) 지불--- 전도금 305, 월기성, 유보금은 월차 
12% 다만 상한 10%, 지불화폐는 엔, 미 달러, 현지화 ; (2) 수량정산 있
음 (BQ 계약) ; (3) 에스카레션 조항 ; (4) 조기준공 보너스 조항.

당사자 반성 코멘트	    

수정각서를 교환하는 시점에서 착공조건 변경으로 착공이 더 늦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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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것, 그리고 대기비용 증가, 현실 리스크로 인식해서 착공시기가 
일정기간 이상 늦어질 경우는 추가비용 청구권이 있다는 조건을 만들어
야 했다. 또한 발주자도 관계기관도 BOT 사업에 익숙해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공자로서 충분한 리스크 예측과 대책을 위해서는 발주자 사업
계획자체나 자금계획 등까지 점검하여 협상에 임했어야 했다.

해    설	  

BOT 프로젝트 건설시공계약에는 일반적인 시공계약과는 다른 리
스크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공기에 유연성이 없는 것이 특정이라
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파이넌스(PF) 자금조달방법 때문이
다. 정부에 해당사업을 공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기 자금이 
없기 때문에 BOT라는 외부자금을 활용하는(영국에서는 PFI 라고 부
름) 방법이기에 PF로 자금조달 하는 것은 BOT의 기본이다. PF는 non-
recourse financing이라고도 하며 융자상환의 원자를 대상사업 영업이
익(만)으로 한다. 일단 융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BOT 사업전체가 계획
대로 진행되어 이익을 내지 않으면 융자액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융
자자(은행 등)는 융자계약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내용이나 건설계약내
용, 운영에 관한 모든 관련계약내용 등을 정밀 조사해 납득이 가지 않는 
한 융자를 약속하지 않는다. 이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초기투지인 시
설건설이 추진되고 계획대로 되는가에 있다.

우선 시설이 완공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환자금원인 영업이익도 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융자계약의 확정적인 성립은 EPC 계약이 성립하
고 나서, 라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례도 조기준공 보너스조항은 있으나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FIDIC 등과 비교해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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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사라는 초기투자금액이 계획과 다를지라도 금융액과 상환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액 증액도 거의 인정 안 
되는 계약이다. 공기도 금액도 일방적으로 시공자 리스크가 되기 쉽다.

이러한 문맥에서 보연 착공에 이르기까지 지체와 그 사이의 착공조건
과 기타 조건의 변경 배경은 BOT에 익숙지 않은 발주자측에 융자자가 
어디까지 깊숙이 개입하는가에 대한 인식부족과 대응부족이 있었다고 
본다. 간단히 말하자면, BOT에서 시공자는 이 정도의 지체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할지도 모른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조건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분쟁
을 해결하면 되는가에 대해 언급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BOT에서 EPC 
계약을 수주한다는 것은 공기에 유연성이 없는 계약을 맺는 것, 바꿔 말
해 서 일정한 공기와 금액으로 설계시공단독책임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지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BOT 사업회사(발주자)측에서 보면 계획대로 
금액과 공기가 완벽하기를 바라므로 불가항력이나, 변경, 추가지불 등
은 일절 없다고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EPC 계약이라는 것은 하이 리스
크의 계약안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BOT로 계약은 조기에 전
문변호사나 컨설턴트를 통해 대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해설	  

(1) 추가로 말하자면 이번 사례에서 시공자는 BOT 사업자(사업회사 
출자자)로서는 참가하고 있지 않으나 다수의 BOT(PFD는 건설회
사도 사업자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건설계약의 우선적
인 수주자도 되는 형태이다. 이것은 건설회사가 사업기회를 늘이
기 위해 사업회사도 참가해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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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런 경우에 해당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에서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공후의 운영에서 어떻게 이익
을 얻을까라는 것도 중요한 사안으로 작용한다. BOT계획 전체나 
융자계약, 기타 관련계약과, 사업자에서 출자한 한 사람으로서 우
선적으로 건설계약 수주를 노릴 수 있는 입장이기에 건설계약에 
대해서 다른 대응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시공자가 사업회사에 들
어가 있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 회사의 EPC 입찰하는 경우만 아니
라 상황에 따라서는 일찍부터(프로젝트 계획단계부터) EPC 시공
자 후보로서 협력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융자 가능성이나 조건, 
프로젝트 공법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률이 높다. 반면, 관계를 맺은 이상은 사
업회사가 사업권이 없다면 시공자에게 기회도 없다.

(2)  융자계약 확정에 시간이 걸리는 한편, BOT 사업 기간
(Concession 기간)은 시작한 것도 있으며 이런 경우는 발주자
(Concessionaire)는 발주 지시서를 내고 바로 착공지시서를 주기
도 한다. 착공은 했으나 만일 사정으로 융자계약이 최종적으로 체
결(Close)되지 않은 일이 생겼다면 발주자는 프로젝트 속행도 지
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EPC 시공자로서는 그러한 리스크에 대비
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특히, 쉴드 머신이
나 철재와 같은 고액 발주품는 더욱 주의를 요한다. 구체적인 리스
크 대책으로는 해당 지시서에 EPC 시공자의 지출을 발주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지불을 받을 수 있는 약정을 넣어 이와 같은 조건에서 
메이커나 공급업자와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리스크는 
피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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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국 발주처 부문

1  발주처 직원에 대한 업무한계 과소평가에 의한
수주기회 상실

① 국    가 : 사우디아라비아
② 발주처 : 사우디 국방항공성
③ 내    용

1975년, 사우디 국방항공성 공사국의 대위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공사국팀을 소개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여 그들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함에 따라 해당 공사 이외의 향후 예정 공사의 정보까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발주 예정 공사는 국방항공성 대위의 주관으
로 준비하고 있었으나 워낙 대규모의 공사계획을 준비하고 있어 
현지 관행에 익숙치 않는 당시의 한국 건설업체는 한국 군대의 경
우와 비교하여 대규모의 공사를 대위가 주관하여 관리하는 것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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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의구심이 들어서 해당 공사만 수주 후 그들과의 관계도 소
원하게 되었다. 사우디의 타 공사를 완료 후 예전의 국방항공성 대
위들이 준비하였던 공사들을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모두 집행되
었다. 즉 이때는 현지의 관행에 대하여 한국 건설업체가 무지하여 
발주처 담당직원의 권한을 과소평가한 것이 좋은 수주기회를 상
실한 원인이 되었다.

2  진출국 현지 관행의 미 숙지

① 국    가 : 사우디아라비아
② 발주처 : 사우디 복지청
③ 내    용

1975년, 사우디 복지청 발주 예정 공사로 발주처의 왕실 인사를 
만나 도웅을 요청한 적이 있다. 그 왕실인사는 공사를 줄 터이니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말과 함께 일체의 입찰 관련 서류를 제공하
였다. 하지만 당시 한국 건설업체는 제공받은 서류가 공식적인 서
류가 아니었으므로 믿지 못하고 원칙적인 수주만을 고집하여 동 
공사에 대한 수주추진을 포기 하고 말았다. 후에 확인한 결과 타 
업체가 한국 건설업체와 통일한 경로로 접촉하여 수주 후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현지 발주처 관행에 대한 정보 분석이 부족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공사재원의 미확정 및 조건변경에 따른 중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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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    가 : 인도네시아
② 발주처 : 1차-인니, 민간 개발업자/ 2차-인니, 공공사업성
③ 내    용

1996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자카르타와 극심한 교통난 해결
방안으로 자카르타 외곽 순환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초기
에는 동 사업을 민간 개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전체를 몇 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였으며 한국 건설업체는 
인도네시아 Baugunjipta Group이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W-1 공
구의 시공 부분에 참여하였다. 민자사업인 관계로 재원확보에 문
제가 많았으며 개발사업자인 Baugunjipta사는 여러 은행을 통하
여 재원 확보에 주력하였으나 재원 확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한국 건설업체는 개발사와 시공 부분의 협상까지 완
료할 정도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상태로 동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 및 개발사는 발주 방식을 당초 BOT방식에서 BT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조속한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재
원상의 문제로 더 이상의 진전이 없게 되자 인도네시아 공공사업
성은 동 공사를 민간 개발사업 형태에서 정부발주공사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시공사는 당초 협의 완료한 한국 건
설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하여 재협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도
네시아 정부에서 제시한 계약조건은 정상적인 국제입찰에서는 있
을 수 없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제일 핵심 사안이 기성 지급방식과 기성 지불통화였다. 기성 
지급 방식은 선수금 지급 후 6개월 후부터의 기성지급 조건을 제
시함에 따라 한국 건설업체는 은행의 지불 보증을 전제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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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어렵게 합의를 하였으나 기성 지금 화폐는 현지화(Rupiah)
로만 지급하겠다는 주장으로 더 이상의 합의를 하지 못하고 당초 
계약한 4억5천만달러 상당의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1998년 인도네시아의 IMF 사태로 당초 1달러에 
약 2,000 Rupiah 하던 환율이 10,000Rupiah 이상으로 평가 절하
됨에 따라 계약을 포기한 것을 다행인 것으로 위안을 삼기도 하였
다. 만약 한국 건설업체가 공사 수주의 욕심으로 검토 의견을 무시
하고 현지화 100% 기성 수령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을 시는 단순 
계산으로도 4억5천만 달러의 약 4배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경험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공사 정보 분석 단계에서 재원의 확보에 대하여 충
분하고 완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 건설업체의 불찰과 
최종 순간 환차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 사례
로 해외공사에 참여하는 회사는 환차 손익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
토가 필요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4  견적원칙의 차이로 입찰 포기

① 국   가 : 인도네시아
② 발주처 : 인도네시아 건설부
③ 내   용 

1995년, 인도네시아의 Bilibily Dam 공사 입찰시 한국 건설업체
의 실적이 부족하여 P사와 공동도급으로 추진키로 하여 PQ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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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키고 입찰을 하게 되었다. 본 공사는 일본 건설업체와 한국
건설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에 일본의 대외지원자금인 
JBIC 차관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로 낙찰수준을 알고 있어 실적도 
쌓을 목적으로 회사의 현지보유 장비들의 상각비를 30%만 적용
하고 입찰가를 만들었으나 P사는 원칙에 어긋나니 입찰을 포기 하
겠다고 되돌아감으로서 입찰을 포기하고 말았다.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입찰은 결국 회사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리스크를 갖게되
는 것이므로 일면 P사가 우리에게 리스크에 대한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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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성 및 프로젝트 환경

1  필리핀, 도로 개보수공사

① 발주자 : 공공도로청
② 감리자 : 프랑스 B사
③ 적용 계약조건

FIDIC 4th Edition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조건을 통해 아래의 사
항들에 대해서는 감리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약 일반조건에 규정된 감리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아래 인용된 내용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계약기간의 연장이
나 설계변경(Variation) 및 그에 따른 보상금액 확정과 같은 시공
자의 기본적인 계약적 권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발주자가 직
접 간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공자가 자신의 계약적 권리
를 행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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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계약적 권리가 발주자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
하는 불이익이 초래되기도 한다. FIDIC 계약조건이 올바르게 적용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감리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본 공사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계약적 불이익을 
감수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이다.

- Consenting to the subletting of any part of the Works 
under Clause 4

- Certifying additional cost determined under Clause 12;
	 [12조항은 불리한 물리적 장애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 및 계약

기간연장에 대한 시공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Suspending the Works under –Sub-Clause 40.1, except in 
an emergency situation in which case the Engineer shall 
have the Authority to suspend the Works but shall secure 
the approval of the Employer afterward;

- Issuing the notice for commencing the Works under Sub-
Clause 41.1;

- Determining an extension of time under Clause 44;
- Issuing of a Taking-Over Certificate under Clause 48
- Issuing a Variation under Clause 51; except;

(ⅰ) in an emergency situation as reasonably determined 
by the Engineer; or

(ⅱ) if such variation would increase the Contract Price by 
less than the percentage stated in the Appendix to 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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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o Bid에 계약금액의 2.5%로 규정되어 있다]
- Fixing rates or prices under Clause 52 

2  오만, 방파제 공사

① 발주자 : 통신부
② 감리자 : 영국 H사
③ 적용 계약조건

FIDIC 4th Edition을 약간 수정하여 오만국의 표준계약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감리자의 계약적 권한 
중에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시서의 발급에 대해서만 발주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필리핀 공사의 
경우와는 달리 본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자의 계약적 권한이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권한 정도로 보장되고 있는 경우이므로 시공
자로서는 발주자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3  인도, 수력발전소 공사

① 발주자 : 수력발전공사
② 감리자 : 발주자의 조직원 중에서 감리자로 임명된 자
③ 적용 계약조건

FIDIC 4th Edition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조건을 통해 아래의 사
항들에 대해서는 감리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감리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본 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조직원을 감리자로 정의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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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FIDIC 계약조건을 적용하는 의미가 퇴색된 경우이며 계약조
건을 통해 감리자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규정된다 하여도 시공
자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계약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 
것이다.

- Consenting to the subletting of any part of the Works 
under Clause 4

- Certifying additional cost determined under Clause 12; [12
조항은 불리한 물리적 장애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 및 계약기
간연장에 대한 시공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Determining an extension of time under Clause 44;
- Issuing a Variation under Clause 51, except;
- in an emergency situation as reasonably determined by 

the Engineer; or
- if such variation would increase the Contract Price by 

less than the percentage stated in the Appendix to Bid: 
[Appendix to Bid에 개별 변경의 경우 계약금액의 1%로 한정 
하면서 누계변경이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Fixing rates or prices under Clause 52
감리자의 계약적 역할만을 보면 ‘필리핀, 도로 개보수공사’의 경우
보다 감리자의 계약적 역할이 더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감리자가 발주자의 조직원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오히려 ‘필리핀, 도로 개보수공사’의 경우보다 계약적 
리스크가 큰 공사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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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FIDIC 계약조건과 같이 국제적
으로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계약조건이라 하더라도 실제 공사
계약에 어떻게 변형되어 적용되느냐에 따라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계약적 리스크가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발주국가나 발주자
의 계약 관리에 대한 태도나 건설 환경 등에 따라서도 좌우될 수 
있는 등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일률적으로 논한다는 것
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주지하여야 할 사항은 어떠한 계약이건 계약문서에 의해 계약당
사자가 구속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언급된 계약조건 외에도 시공
자에게 리스크를 부담 지을 수 있는 요인들이 계약문서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여러 해외건설 
계약 중에서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던 몇 몇 사항들에 대해 기술 함
으로써 계약문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4  계약서 문구상의 문제 – 1

문제의 시방서 문구	   

아래의 시방서 문구는 한국건설업체가 파키스탄에서 수행하였던 고
속도로공사에 적용되었던 시방서 문구이다.

'All suitable material excavated within the limits and scope of 
the Project shall unless provision is expressly contrary to these 
specifications be used in the most effective manner for the 
formation of the embankment or for other work includ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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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문제점	    

본 공사의 경우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공사시점에서 약 200Krn까지
는 평야부로 순수하게 성토하여야 할 물량만이 존재하며 이후 종점까지
는 산악구간으로 절/성토가 동시에 발생하나 절토물량이 성토물량보다 
약 2.6백만𝑚3 가 많아 사토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시공자는 평
야부의 경우 성토를 위해 별도의 토취장을 이용하였고 산악구간의 경우 
남아도는 절토량을 사토하여 시공하는 방법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발주
자는 위의 시방규정을 근거로 산악구간에서 남는 절토량을 평야부 성토
에 유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시공자로서는 시공
자가 고려하였던 시공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평야부 토취장물량에 대한 
보상 및 산악구간의 사토물량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발주자
가 주장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의 보상이 모두 안정되
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부담하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였다.

입찰시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문구로서 실제 계약 이행과정에서 
시공자에게 막대한 비용의 리스크를 초래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할 것 이며 입찰시 계약문서 하나하나에대한 검토 및 분
석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본 건은 결국 
중재(Arbitration)에 까지 회부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공사구간에 흐르
는 3개의 강을 기준으로 전체구간을 나누어 독립적인 구간으로 간주한 
후 나누어진 구간 내에서는 잉여 절토물량이 성토에 유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발주자와 시공자가 합의함으로써 종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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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서 문구상의 문제 - 2

문제의 시방서 문구	   

아래의 시방서 문구는 한국 건설업체가 말레이시아에서 수행하였던 
공항건설공사의 공종 중에서 Cement Treated Base Course에 적용되
었던 시방서 문구이다.

'The quantity of Cement ... shall not be less than 80kg/𝑚3'.

문제점	    

사용 골재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위의 시방서 규정과는 
달리 140kg/𝑚3의 Cement 투입이 불가피 하였다. 시공자로서는 적용할 
수 없는 시방규정을 근거로 입찰하고 계약되었으므로 실제 소요량과 시
방서 규정상의 소요량의 차이를 보상 및 청구한 경우이다.

본 건은 시방서에 규정된 ‘shall not be less than 80 kg/𝑚3를 어떻
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며, 발주자는 최소한 80kg/𝑚3를 적용한다는 것
이므로 140kg/𝑚3가 소요되던 더 많은 양이 소요되던 시공자의 책임이
라는 주장이고 시공자는 시방서에 규정된 80kg/𝑚3는 최소한이라는 단
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가능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주자와
의 논쟁 끝에 시공자가 입찰시 예측하였어야 했던 Cement 소요량을 
120kg/𝑚3 로 하여 보상함으로써 종결되었던 건이다. 문구상의 내용만
으로 해석할 때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항
이나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일부 보상을 받은 경우라는 점에서 계약문서 
해석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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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원 및 관계

1  인/허가, 아랍토후국 하수처리공사

공사 초기에 발주처에서 요구한 특수 파이프를 사용하면 현장 원가
율이 1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현장 공무팀에서는 보다 
저렴한 저렴한 파이프를 구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였다. 파이프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마침 찾아낸 것이 오지 토관이었다. 카탈로그 및 
시험성적서 등을 준비하여 엔지니어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 요청하였
으나 엔지니어는 지정된 파이프를 쓰도록 고집했다.

시공자는 현장에서 선행 가능한 공정을 미리 진행시키면서 입장을 굽
히지 않았다. 그리고 자재공급업자(호주)와 함께 집요하게 설득하자 엔
지니어는 품질을 검사해 보자고 했다. 영국에서 강도시험을 하고 호주
의 생산 공정을 직접 검사해 본 후 사용허가를 내주었는데 이는 자재 승
인을 요청한 지 3개월이 지난 후였다. 또 하나는 발파에 관한 인/허가를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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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내용으로 발주자로부터 접수한 지질조사 결과는 모래로 되어 있
었으나 실제 공사 중에 조사해 보니 15개 구역 중 3개 지역은 암이 발견
되어 발파를 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아랍토후국에서 발파허가를 받으
려면 6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고 했다. 현지에서는 니트로 노벨(Nitro 
Nobel)사라는 스웨덴 업체가 발파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인
데 하청비용이 너무 높았다. 그래서 공정상 문제가 되는 구간만 발파 하
청을 주고 업무직원이 관청에 가서 살다시피 하여 6개월 만에 간신히 
발파 허가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2  대리인, 중동지역 공사

중동의 사우리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토후국 등에
서는 입찰 조건에 자국인을 공사 대리인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자
국인 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리비아에서의 대리인 선정은 법적으로
는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비공식적으로 대리인을 선정해야 수주활
동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리비아의 대리인은 현지에서 법적 대표성까지 
가지므로 이를 고용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이라크는 1989년에 대리인 
제도가 부활하였다. 대리인은 수주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주 후
에도 공사수행에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 등을 동원하는데 계속 지원을 
받기도 하므로 유능한 대리인을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3  노무관리, 미국 알라스카 교량공사

알라스카주는 미국내의 다른 어느 주보다도 노동법이 엄격하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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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로자는 한명도 고용할 수 없었고 책임자를 제외하고 행정직은 물
론 기술직까지도 현지인을 고용토록 하였으며 전체 공사금액의 50%
이상을 현지인에게 하청토록 규정되어 있었다. 실제의 기본급은 최저
임금(Minimum Wage)외에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을 적용하였
다. 고용주는 노동조합비, 실직수당, 산재보험료, 숙식시와 특근수당
(Overtime Allowance)을 합하여 보통 통상임금의 2배 정도를 지불하
게 되었다.

인부들의 식사차림표(Menu)가 시방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며 인
부들간의 인종차별 문제 및 기타 노동조건 즉, 안전 및 숙소제공 조건까
지도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계곡에서 로프를 타고 짐을 나르는 일
이 힘들다는 근로자들의 항의 때문에 하청자는 소형 헬리콥터를 전세내
어 사용하였다. 캠프의 세탁기가 고장 나서 세탁을 할 수 없다고 인부들
이 철수한 일도 있었으며 특근시간이 적다고 철수하는 인부도 있었다. 
대부분의 특수 기능공은 미국 본토에서 왔다. 이 곳 인부들은 철새라고 
불리는데 1년에 6개월 정도 알라스카에서 일을 하고 겨울철이면 미국 
본토로 들어가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고 휴식한다. 6개월 정도 일해서 1
년을 살아야 하므로 시간외 작업이 적당히 있어야 인부들이 일을 계속 
한다.

4  하청, 미국 알라스카 교량공사

착공 첫 해에는 자재/장비의 동원과 교대(Abutment) 및 접속경간
(Approach Span)의 철골 가설만을 시공하였는데 안전관계 미비 등의 
사유로 토공 및 콘크리트 담당 하청사가 계약을 해약하여 문제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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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엔지니어,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공사
는 잘 진척이 되지 않았고 하청업체는 온갖 이유를 들어 클레임을 청구
하였다. 철골담당 하청업체는 상당한 기능을 보유한 인부를 동원하였으
나 이들은 한국건설업체가 본 교량을 준공할 기술이 없고 작업상에 위
험이 많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이를 설득하고 신뢰하게 하는 데 고충이 
많았다. 엔지니어조차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시하는 일을 회피하
였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교량이 정확히 맞지않을 경우 하청사가 클레
임을 제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하청업체 스스로 시공일
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되었다.

교량상부의 마무리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데 겨울은 다가오고 설상가
상으로 하청사가 파산하였다. 만약 겨울을 한번 더 지나게 될 경우 30여
만 달러의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었고 노동조합원을 직접 고용할 수 
없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직원들이 건설협회에 명예회원으
로 가입된것을 빌미로 하여 노동조합측과 협상하여 나머지공사는 직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사를 마친 후에 하청사의 파산 해약과 관련하여 리틀 밀러 액트
(Little Miller Act)에 준한 클레임이 50여건 발생되었다. 그 결과 120만 
달러의 공사에서 30여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했다. 건설계
약에서 이행보증(Performance Bond)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었으나 
지불보증(Payment Bond)에 대한 개념이 약하여 하청사가 파산 또는 
해약할 경우 일단은 원청업체가 투입 된 인건비, 자재비를 선지불 해야 
한다는 현지법규(Miller Act)를 몰라 손해를 본 것이다. 이런 경우는 보
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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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관리능력 부문

1  공사 여건 변경, 홍콩 터미널 공사

한국 건설업체는 준설 오염토를 사토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입찰
자와 마찬가지로 홍콩 외의 지역(중국 해역)에 사토할 수 있다는 전제하
에 공사비와 공기를 산정하여 입찰 참여후 본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의 관행 및 홍콩 환경청으로부터의 정보와 입찰과정에서의 엔지니
어 답변 등 모든 정보가 홍콩 외부지역에서의 사토에 아무런 문제가 없
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찰 후에 중국 해양국으로부터 사토 허가를 획득하고 홍콩 환경
청으로부터 허가 취득 후 중국해역에 사토를 개시하였는데 아무런 문
제가 없었다. 중국 해역에 사토를 개시한 2개월 후 환경단체인 그린
피스(Greenpeace)가 시위를 시작하자 홍콩 환경청은 시공자가 적
법하게 사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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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peace)의 시위가 계속되자 홍콩 환경청에서는 그 후의 사토 허
가를 중지하게 되었다.

홍콩 환경청에서 중국 해역에 사토 관련 허가를 중지한 문제로 인하
여 한국 건설업체는 발주자/엔지니어에게 입찰시와 여건이 변경되었음
을 주장하였고 발주자/엔지니어는 계약조건에 의하면 오염토 사토에 
관한 모든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약 1년 이
상 분쟁을 하게 되었다. 그 중간에 시공자의 요청으로 우호적 협상도 시
도했으나 발주자나 비협조적이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 시공자는 마지
막 수단으로 클레임을 강화하고 중재를 전제로 한 엔지니어의 결정을 
요청하였다. 이 무렵 발주자는 시공자가 공정 만회에는 노력하지 않고 
클레임에만 집중하므로 시공자에게 공사를 그만 두고 떠나든지 공정만
회를 위해 노력하든지 하라며 강한 불만과 함께 시공자를 협상테이블에 
부르게 되었다. 결국 공사여건 변경 발생 후 1년 8개월 만에 협상으로 
문제를 타결하게 되었다.

본 사례는 공사수행의 여건 변경뿐만 아니라 다수의 발주자 및 엔지
니어들로 형성된 계약주체, 모든 위험 부담을 시공자에게 부담지우는 
일반법(Common Law) 제도 하에서의 득소적 계약조건, 환경보호단체 
및 정부당국(환경청)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IMF관리체제 
하의 경제적 여파로 재정난 속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시
공자 본사 내부의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리스크 대응이 한층 어
려웠으며 해결하는 시간 또한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2  지질조건 상이, 호주 항만 준설공사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준설지역의 토질이 단단한 물질이어서 공기지



141국내기업 사례

연과 공사비 증가가 발생되었다. 게다가 지질변화가 심하고 매우 단단
한 현무암층은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경비절감을 위해서 
발파작업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커터로 준설하였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 지질변화에 맞게 준설장비를 동원하여 작업능률을 올리는 한편, 설
계도면과 실제 준설토질이 상이한 것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여 추가비
용의 보상과 공기연장을 주장하며 발주자와 협상하게 되었다. 입찰시에
는 암이 1만㎥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 15만㎥이상의 암을 준설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미화 1천만 달러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되
는 것 이었다. 

계약조건 중에서 불가항력 조항을 활용하여 클레임을 추진하였다. 경
험 있는 시공자가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은 불가항력과 같은 것이라는 논리이다. 본 클레임과 관련
하여 호주의 전 건설국장이 자문한 기록에도 암이 2만㎥로 예측되어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람을 수소문하여 찾아내 보고서의 사본
을 얻었고 이를 당국에 제출하여 ‘불가항력’이었음을 주장하였다. 결국 
암 지역의 준설은 비용이 많이 발생되므로 타 호주업자에게 시공시키고 
한국 건설업체는 토사만 준설하고 공사를 완공하게 되었다.

3  지하작업 조건상이, 쿠웨이트 하수처리 시설 공사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하수처리장 기초공사를 할 때 지하수 
배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흙을 굴착하면 지하수가 솟아올라 주위
가 무너졌다. 웰 포인트 공법을 사용했으나 잘 되지 않아 심정배수시설
(Deep Well System)을 추가 설치하여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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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의 발주자, 홍콩의 터미널 공사

이 공사는 발주자가 3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
다.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 3사를 규합하여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
를 하게 되었는데 의사결정은 3사가 만장일치로 했다. 대부분 발주자에
게는 극히 이롭고 시공자에게는 가장 불리한 의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
어져 시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할 때
도 두 발주자는 승낙을 해도 다른 한 발주자가 반대를 하여 문제를 타결
하는데 애로를 겪었다.

5  사업성 결여, 미얀마 부두공사

미얀마에서 신도시에 소요되는 물동량을 조달하기 위해 공사중이던 
다목적 부두공사는 1998년 8월초 공사 중단이 되었다. 중단 사유는 동
남아 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공단분양 부진으로 자금계획 차질 및 투자
금 회수가 불투명했기 때문이었다. 

공사 중단 후 약 4년이 지나기까지 이 공사를 수행했던 한국 건설업
체는 발주자측 경영진과 장기간의 협상을 하였고 그 결과 더 이상 공사
수행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사항을 없애고 미수금은 타 업자가 잔여공사
를 수행한 후 부두를 가동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배상한다는 조건 
등으로 최종 타절 합의서(Termination Agreement)에 계약, 당사자들
이 서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수금은 상당 기간 경과 후에 입금이 가능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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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가상승, 방글라데시 하천 개발공사

방글라데시 지역의 강 개발공사에서는 물가상승(Escalation) 계약조
항이 있는데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에 대한 공사비 비율을 기록하고 각
각에 대한 기준지수와 변경지수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만큼의 금액을 
보상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환율 변동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국원화의 기준환율과 변경환율이 표시되고 현지 방글라데시 다
카화의 기준환율과 변경환율이 표시되었다.

본 공사 수행 중에 세계적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해 왔으므로 물가상
승 비용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본 공사의 계약조항에 
명시된 세계은행의 물가상승 공식에 의해서 엔지니어측에서 계산한 결
과 오히려 수백만 달러를 시공자의 기성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었
다. 엔지니어들도 실제 상황과는 맞지 않으므로 시공자와 머리를 맞대
고 해결방법을 모색하였지만 계약조건을 어길 수 없었고 따라서 공사기
간 중 내내 이 문제가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었다. 현장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구했으나 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를 때까지 엔지니어
의 논리를 변경시킬만한 아이디어가 없었다.

결국 엔지니어는 공사마무리를 위하여 기한을 두어 그 때까지 자기들
이 납득할 만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성에서 공제하겠다고 최후통
첩을 해 왔다. 그 논리는 무엇보다도 계약조건에 입각하여 문제가 없는 
논리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엔지니어가 시공자에게 우호적인 처
리를 해줄 의향이 있으나 계약조건상 어쩔 수 없이 시공자에게 수백만 
달러를 공제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사례이다.

그러나 결국, 시공자는 계약조건으로 해석하더라도 합당하고 엔지니
어가 납득할 만한 논리를 제시하여 수백만 달러를 공제 당하는 대신 오
히려 수백만 달러를 보상 받게 되었다. 당시 IMF관리체제 하의 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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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국 원화의 환율이 급락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
파하고 장비를 한국에서 동원하지 않고 제작사의 해당 국가에서 동원한 
것으로 간주하여(제3국의 환율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 
화폐인 달러를 적용하여 환율변동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니 오히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금액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
었다.

7  물가상승, 인도네시아 고속도로공사

1973년 이후 몰아닥친 세계적인 오일 쇼크로 유류, 아스팔트, 철근 
등 자재 값이 크게 상승하여 실행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1973
년에 유가가 배럴 당 2.80달러였는데 1979년 공사 준공시점에는 배럴 
당 40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리고 1978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단행한 
Rupiah화의 50% 평가절하로 현지화분 공사비가 대폭 증가되었다. 물
가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막대한 손실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2년여에 
걸친 끈질긴 협상 끝에 당초 계약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6백60만 달
러의 추가비용을 받고 종결하였다.

8  기성취하, 쿠웨이트 토목/플랜트 공사

이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작업을 포함하는 종합 대형공사인
데 계약적으로 단계별 준공일자를 맞춰 준공해야 하는 요구조건이 있는 
데다 선/후행 작업 시공업자 간에 방해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설계변경/
설계지연 등이 발생되어 공기가 지연되었다. 발주자/엔지니어는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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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 시공자의 공정추진 부실의 탓으로 돌려 지체보상금을 목적으로 
해당 금액만큼의 기성금을 유보하고 시공자는 엔지니어의 설계 지연 등
의 탓으로 돌려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기성지급이 장기간 유보되었는데 
발주자와 시고자는 최종 타결안으로 시공자의 클레임도 없애고 발주자
의 지체보상금도 없애는 ‘노 클레임 노 페널티(No Claim No Penalty)’
로 합의하는 안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시공자는 기성지급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등
을 보상 받지 못하므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9  기후, 인도네시아 고속도로공사

인도네시아는 1년에 강우일이 200일 정도 되며 연평균 강우량이 4천
mm, 본 공사 지역인 보고르는 년 강우량이 5천mm~6천mm로서 10월
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우기철 약 7개월 동안에 대부분 쏟아진다. 번개
와 벼락의 빈도수는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한다. 1년 중 일할 수 있는 기
간은 건기철인 5~9월의 다섯 달에 불과한데 특히 본 공사 기간인 1978
년에는 이상 기후로 인하여 1년 내내 비가 내려 공사수행에 많은 어려
움이 있었다.

토공사는 시공후 비가 퍼부어 씻겨 내려가기 일쑤였고 손상되지 않더
라도 젖은 상태로는 도로공사를 해 나갈 수가 없었다. 그 대비책으로 천
막을 쳤는데 1.5km 정도의 구간을 덮기 위해서는 폭 10m, 길이 20m의 
천막이 양쪽으로 250장씩 500여 장이 소요되었다. 구름이 몰려오면 우
천에 대비하여 천막을 덮는데 2시간, 벗기는데 2시간이 소요되는 바람
에 실제 작업시간은 많이 않았지만 시공해 놓은 곳이 손상되지 않았고 
비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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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의 토공사에 무려 4천장의 천막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50만 달
러에 이르렀다.

10  기후, 바레인 조선소

바레인의 본 공사 지역은 습도 및 온도가 높고 염분이 많아 방부, 방
청에 주의를 해야 했다. 샌드블라스팅을 하여 페인팅을 하였는데 국내 
K화학의 헴펠(Hempel) 페인트가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였다. 소금기가 
많으면 보통 시멘트로는 콘크리트양생이 잘 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 시
판되는 시멘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연간 20만톤 규모의 시
멘트 클링커 공장을 건설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5종 시
멘트를 생산하였다. 품질이 우수하여 바레인 당국의 요청으로 시판을 
했으며 그 후 다른 나라의 공사에도 본 시멘트를 해상 운반하여 사용하
기도 했다.

11  기후, 사우디아라비아 전화(電話)사업

현장이 해발 2,100여 미터의 고산지대에 위치하여 온도는 비교적 좋
은 편이었으나 산소부족과 저기압 때문에 작업하기가 힘들었다. 산소부
족으로 쉽게 피로해지며 병에 한번 걸리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
리고 작업능률도 많이 저하되었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엔진에도 적
용되어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장비 및 차량도 보통 70%~80% 성
능 밖에 내지를 못했다. 또한 봄이면 짙은 안개로 몇 미터 앞이 안보일 
정도여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1백여 대의 자동차에서 매일 1건~2
건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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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사계획, 사우디아라비아 항만공사

대규모 종합 공사일 뿐만 아니라 전혀 시공경험이 없는 분야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본 공사 시공업체에서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서장
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기술직원과 관리직원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시공
계획을 세웠다. 공사규모의 방대함과 중동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
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세웠다.

 
●  중동지원부서 조직을 별도로 편성하여 기술 및 자원을 원활히 지원

한다. 
●  계약공기보다 6개월 공기 단축하여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인원, 자재, 장비의 적기 투입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고 다른 공사에 

우선해서 지원한다.
●  철 구조물 및 해상장비의 적기투입을 위하여 해당 조선소와 긴밀한 

협조를 한다.

부산 항만공사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각 파트별로 이루어진 마스
터플랜 작성 과정에서는 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 각종 자료를 수집
하여 실제 공사수행을 위한 방법 및 공정에서부터 인력, 장비, 기타 지
원관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검토하였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는 대
부분의 중역진들은 물론 공사 참가자 전원을 참여시켜 공사수행에 대한 
전체 윤곽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하였다. 이 플랜은 비교적 정확하게 작
성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수행 중에 현지사정에 의해 몇 차례 수정되기
는 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시방서 규정은 영어를 잘 못하는 직원도 잘 알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
하여 본 공사를 위해 인선된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본사에서는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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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미국지점 및 관련 조선소를 포함하여 전사적인 지원체제를 편성
하여 지원업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현장에서는 임시부두 건설 계획, 
제1석산 및 제2석산 운영 계획, 신공법 사용 계획, 시공경험이 없는 해
상유조선 정박시설(OSTT)의 제작, 운송, 설치 계획 등 세부 시공계획에
도 만전을 기하였다.

13  장비 – 대형장비 운송, 예멘 해상공사

150톤의 콘크리트 블록을 해상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450톤 규모의 
해상 크레인(Floating Crane)이 소요되었다. 당시 시공자가 제 3국에 보
유하고 있는 자사장비를 예멘으로 운송 도중 오만 앞바다의 거센 파도
에 크레인 붐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안으로 싱가폴에서 신속
히 수배한 크레인을 임대하여 재운송 중 또 다시 해상 사고가 발생했으
며 부득이 그 당시에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해상크레인 1척을 싱가폴에
서 다시 임대하여 현장에 동원시켰다. 이렇게 동일한 용도로 동원되는 
장비가 두 번씩이나 해상사고를 당한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주공정에 
투입되는 대형장비의 동원에은 항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14  장비 – 특수 대형장비 확보, 사우디아라비아
항만공사

사우디아라비아의 항만공사를 할 시기의 한국 건설업체에게는 대형 
해상장비가 없었고 그런 장비를 사용해 본적도 없었다. 따라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B사와의 기술협약에 따라 이 회사의 6백톤급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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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이 장비의 사용료는 3천만원이라 되므
로 작업을 서두르고 싶었으나 B사측은 기계가 망가진다면서 천천히 작
업을 진행시키고 일기불순으로 인한 작업불능 시간을 거의 일방적으로 
정했다. 작업선에서 기능공은 물론 직원도 자기들 마음대로 철수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 등으로 계약조건에서부터 불리한 점이 많았다. 
3개월 후쯤에 한국건설업체가 장비 운용방법을 체득했으며 공사 후반
에는 국내조선소에서 제작한 1천6백톤 해상 크레인만으로도 자켓 설치
작업을 해 낼 수 있었다.

15  장비 – 대형 트레일러 준설 작업선, 홍콩 터미널공사

홍콩의 일부 준설공사 지역에는 컨테이너선들이 자주 출입하는데 컨
테이너선들이 출입할 때마다 준설작업을 중단, 이동했다가 다시 들어와 
작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앵커를 사용하는 그라브 준설선은 사용할 수
가 없고 트레일러 준설 작업선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준
설지역 오염토가 있어서 이 오염토는 준설하여 일정장소에 버려야 하는
데 타 업체와의 작업간섭으로 인하여 버리는데도 줄을 서서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입찰시부터 대형장비
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게 되고 이런 대형장비를 사용할 시기에 
맞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 준설선 시장에서의 대형준설선 활용가능 
시기를 예측해 봐야 한다. 또한 이런 대형장비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서는 장비 소유사와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비 소유사와 사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장비의 품귀 현상이 발생되면 사전합
의가 무산되기 쉬우므로 장비 소유사가 요구하는 추가 비용을 주는 경
우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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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본 공사에서는 그라브 준설선을 최대한 이용하여 작업
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세계적으로 몇 대 안 되는 대형 트레일러선을 
동원할 필요는 없었으나 그 당시에 대형 트레일러선이 필히 투입되어야 
했다면 타 현장에서 사용완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공기지연이 
되고 품귀로 인한 장비 임차비가 막대했을 것이다.

16  특수자재 조달, 사우디아라비아 항만공사

본 공사의 특수자재 조달방법으로 울산에서부터 주베일까지 6,750마
일 거리를 19항차에 걸쳐 운운 계획한 것은 아주 독특한 방안이었다. 본 
건에 소요되는 철 구조물을 모두 울산에서 제작하여 주베일가지 해상 
운반하는 계획에 대하여 외국 기술자들은 ‘무모한 작전’이라고 비난했
으나 이는 기상천외하고도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아이디어의 하나였다. 
운송방법은 15,800톤급과 5,500톤급 바지 2대를 연결하여 구조물을 실
은 다음 10,000마력의 터그 보트(Tug Boat)로 예인하는 것으로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형 수송선단을 이용한 운송 방법이었다. 1회
의 수송물량은 약 6,000톤으로서 운송기간은 편도 1항차에 35일간 소
요되어 평균 2개월에 1번씩 운항했다.

17  현지 자재조달, 쿠웨이트 항만공사

시멘트를 현장에서 자체 생산하여 조달하고자 했으나 현지 조달업체
들의 반발과 쿠웨이트 정부의 제재 때문에 현장에 클링커 밑을 설치하
지 못하고 바레인에 기설치되어 있는 시멘트공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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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래는 준설모래를 염분함량 분석 검사해 본 결과 콘크리트에 적합
하다는 결론을 얻어 준설모래를 채로 쳐서 사용했다.

18  관급자재조달, 월남 소도시

관급자재와 관급 장비지급 관련 문제가 있었다. 수백 가지에 달하는 
관급자재를 발주처에서는 전혀 준비도 않고 있다가 착공 후에야 자재확
보를 시작하였고 중장비는 타 사업자가 2년~3년씩 마구 사용하여 노후
된 것을 지급했으며 그나마도 적기에 공급되지 않았다.

19  일반자재조달, 쿠웨이트 하수처리 시설공사

자재 구입선을 결정할 때 납품견적서를 비교해 보니 영국의 전기기계 
납품업자가 유럽업자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여 영국 납품업자를 선정
했다. 그러나 영국 납품업자는 자신의 부품공장이 없고 36개의 군소 부
품업체들로부터 부품을 납품 받아 조립과정만 담당하는 업자였다. 영국
에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자주 일어났는데 36개나 되는 계열업체 중
에서 1~2 업체는 항상 파업이 일어났고 그 때마다 기자재 제작이 지연 
되었다. 기자재의 도착이 지연되면 해당 공종이 지연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기자재 설치전에 시공 가능한 공사를 먼저 했는
데 다행이 선 시공한 공정들이 잘되어 늦게 도착한 기자재를 설치한 후
에 별도로 보수 및 추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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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비 반출 벌과금, 이라크 하수처리 설비공사

이라크에서 통관을 할 때는 주자재(Permanent Material)라고 하여 
본 공사에 사용되어 영구시설물이 되는 자재와 가설자재(Temporary 
Material)라고 하여 시공목적으로 투입되지만 시설물의 일부를 형성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 후에는 철거하는 자재 그리고 소모성 자재
(Consumable Material)로 나누어 통관세금을 달리 부과하고 있다. 가
설재로 분류되면 통관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사용 후 국외로 재 반출해
야 한다.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 건설업체는 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물지 않
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자재를 가설재로 분류하도록 세관직원에
게 부탁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수입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당시에 세금
을 내지 않고 자재를 통관시킨 자재직원을 굉장히 치하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후 장비를 재 반출할 때 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당시 
금액으로 수백만 달러의 벌과금을 부과당한 사건이 있었다.

공사수행도중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 발발하여 물자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라크 시장에서는 모든 자재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는 엄
청난 웃돈을 주어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란과의 국경지역인 이라
크의 바스라에서 시공하던 한국건설업체는 이란의 포격으로 인하여 많
은 장비가 파손되고, 물자가 귀한 이라크 내부에서 도난으로 인하여 많
은 자재를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파손되고 분실될 때마다 해당
항목에 대해서 경찰의 입회를 거쳐 사고보고서와 손망실자재 목록에 대
한 경찰보고서를 받아야 하나 현실은 그렇게 처리되지 못하였다.

공사는 완료되고 면장에 수록되어 있는 장비를 재 반출 처리하는 과
정에서 형체가 거의 없는 장비와 아예 형체조차 없는 장비들이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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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우호적인 통관사를 통하여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벌과금을 부과 당했는데 벌과금의 기준은 시공업자가 법대로 재 
반출을 하지 않고 시중에 불법으로 비싸게 매각하였다는 가정 하에 그 
당시 전쟁 중에 있는 바스라시 시중가격의 7배 정도의 엄청나게 비싼 
금액으로 벌과금을 부과 당한 경험이 있다.

21  하역 지연으로 장비사용 불가, 이란 조선소

이란의 반다르 알바스항은 항만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장비를 싣고 온 
선박이 하역작업을 위해서 외항에서 보통 1백일 이상 기다려야 했다. 
태국에서 전용된 장비를 외항에서 110일을 보낸 후 하역을 하게 되었는
데 대부분의 장비는 녹이 많이 슬고 부식된 부분도 있어 트럭 20대 중에
서 제힘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장비는 단 1대에 불과하였다. 우선 그레이
더(Grader)나 페이로더 (Pay Loader) 등의 장비를 손질하여 이것으로 
트럭을 끌어내어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다.

22  설계, 사우디아라비아 공공주택공사

계약 시 정해진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발주자인 주택성의 요구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했다. 단위세대 및 단위건물의 평면계획, 구조계획, 세
부계획, 아파트의 배치 및 단지계획, 상/하수도의 세부설계, 조경설계, 
주차장설계 등과 자재의 선택 및 마감계획 등을 모두 작성하여 설계 승
인을 받으면서 시공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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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법, 사우디아라비아 항만공사

본 공사의 시공자는 해상 유조선 정박시설(OSTT)에 대한 시공경험이 
없었다. 발주자측에서는 시공자의 수행능력을 문제 삼고 낙찰을 늦추자 
해양공사 전문업체인 B사와 기술협약을 체결했다는 공문을 제출하여 
이를 해결했다. 그런데 실제 시공에서는 첫 항타부터 Lifting Eye위치
와 각도가 맞지 않아 Shackle을 끼울 수 없어 대부분 절단해서 다시 용
접해야 했고 유조선 접안대 파일을 박기 위한 항타 가이드와 파일은 높
이와 길이가 맞지 않았으며, 임시파일의 간격 유지대는 경사파일과 수
직파일 쪽을 바꾸어 설치함으로써 시행ㅇ착오를 했다. 천공작업 중에는 
Drill의 날을 연결하는 축(Stem)이 부러진 사고가 발생하여 이 축을 인
양하기 위해서 수심 45m되는 곳에서 잠수부들이 직경 2m의 파일 속에 
들어가 21일 동안이나 인약작업을 할 때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
도였다. 더욱이 잠수용 장비인 감압실(Decompressed Chamber)의 고
장으로 잠수부들이 기절하여 죽을 뻔한 위험한 사건도 있었다. 

또한 해상에서 강풍을 만나 예인선이나 운반선이 방향을 잘못 잡거나 
장비 작동의 실수로 피해를 볼 뻔한 위험한 순간이 많았으나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 OSTT,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나뉘어 지며 하부구조
는 자켓과 파일로 상부구조는 송유관과 콘크리트 보도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 자켓은 가로 18m, 세로 20m, 높이 36m로 1개의 제작비가 5억
원 가량 되는데 전량을 국내조선소에서 제작 후 해상으로 운반했다. 운
반방법은 15,800톤급과 5,500톤급 바지 2대를 연결하고 여기에 자켓과 
기타 철 구조물을 실은 후 10,000마력급 터그보트로 예인하여 운송했
다. 또한 OSTT공사에는 파일시험, 자켓 설치, 파일 항타, 드릴링, 벨링, 
상부구조 설치 등이 있는데 하역과 설치 작업은 한국 건설업체 장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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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미국의 B사로부터 600톤 및 180톤급 해상 회전
크레인(Revolving Crane)을 임차하여 처음 3개월간은 그 회사의 요원
들이 장비를 운용하였다.

24  장비동원, 에리트리아 발전소공사

본 공사가 마무리 되고 시운전을 하고 있을 때 에티오피아 전투기가 
발전소를 공격하여 손상을 입히게 되었다. 손상된 부위중 발전소 굴뚝
의 45m 지점이 폭탄에 맞아 굴뚝을 일부 잘라내고 보수해야만 했다. 이
때는 발전소가 준공상태라서 대형크레인은 철수된 상태이고 굴뚝을 보
수하려면 대형크레인의 재동원이 불가피 했다. 시공업체는 발주자측에 
대형크레인을 재 동원하여 복구하는 개념으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견
적하여 복구계약을 체결하였다. 굴뚝 복구공사는 국내의 전문업체에서 
수행했는데 이 업체가 대형크레인 대신에 주변에 건물 공사 후 방치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장비비를 대폭 삭감한 일이 있다. 굴뚝의 높이
는 60m 인데 최상부의 무게는 10톤 미만이지만 직경이 6m라서 지상
에서 붐(Boom)이 100m이상인 대형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나 타워크
레인을 사용하면 이 부피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
이다.

25  공법, 사우디 항만공사

스타비트를 거치할 때는 스타비트를 와이어로 묶고 들어서 제자리에 
놓은 후에 이를 푸는 반복과정을 거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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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서는 원 싱글 공법(One Single Method)을 고안하여 3배 이상
의 작업능률을 올리는데 성공했다. 이 공법은 후크를 이용하여 스타비
트를 들어서 해당위치에 놓으면 와이어가 저절로 풀어지도록 한 방법이
다. 또한 방파제 공사에서 필요한 석재를 운반할 때는 선적장비를 쓰지 
않고 임시부두에서 트럭이 직접 바지에 올라타도록 고안하여 작업능률
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기초 사석을 투하한 후에 이를 정리할 때 처음
에는 잠수부를 이용했는데 능률이 오르지 않아 정리기구를 자체 제작하
여 사용했다. 이 정리대는 서포트가 달린 육면체 모양으로 밑에는 넙적
한 삽날을 달았고 삽날을 앞뒤로 조정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크기는 
11m × 13m 로 1시간에 10𝑚𝑚3이상의 사석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기준
선 측량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다.

26  신공법, 쿠웨이트 항만공사

본 공사에서는 블록은 Fidler Gear System이라는 장치로 시공하였
다. 이는 영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블록을 들 때 끈을 사용하지 않고도 
블록을 들어올릴 수 있는 기구이다. 끈을 묶고 푸는데 드는 비용과 인력
의 절감에 큰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 1개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이를 모
방하여 변형 제작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기를 5개월이나 앞당겨 발주
자로부터 약 9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은 모두 42,000개였는데 1개의 무게가 25톤
가량 되었으며 하루에 80개씩을 제작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 현장에서 
특별히 고안한 특수 철제형틀 390조를 H중공업에 의뢰, 제작하여 사용
했다, 이 형틀은 가로 4m × 세로 1.5m × 높이1.6m 정도의 크기로 4
면이 모두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 4면을 펼친 채로 바닥에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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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어 넣으면 콘크리트 무게에 의해서 4면이 저절로 오므라들게 된
다. 콘크리트가 굳은 후 블록의 네 귀퉁이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면 형
틀의 4면이 모두 뒤로 젖혀져 블록을 꺼낼 수 있게 된다.

27  기후(기온차), 미국 알라스카 교량공사

미국 알라스카의 허리케인 계곡은 9월초부터 눈이 내려 4월 중순까
지 3m 정도 쌓이고 6월초나 되어야 완전히 녹으며, 나머지 기간 4개월 
중에도 2/3정도는 늘 비가 내린다. 해빙기가 되면 계곡의 하천 물이 갑
자기 불어나고 여름의 최고기온은 섭씨 25도, 겨울의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50도로 년 중 기온의 차이는 섭씨 75도나 된다. 알라스카 주정부
의 설계대로 철 구조물을 시공했는데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신축이음부
분(Expansion Joint)이 맞지 않아 보완해야 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오후에는 25mm의 여유를 목표로 시공 한 것이 20mm정도 여유가 있
어 문제가 없었으나 똑 같은 오후의 쾌청한 날 작업 시에는 전혀 여유가 
없어 작업을 중단하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작업을 해야 했다.

28  설계, 아부다비 하수처리 시설공사

아부다비 하수처리설비 공사에서 한국건설업체는 약 24Km의 파이
프를 매설했는데 사용된 자재가 GPR(Glass-fiber Reinforced Plastic) 
파이프였다. 당시 GRP 파이프는 아부다비 지역에 처음 사용하는 자재
이며 그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자재라서 본 공사에 GRP파이프를 사용
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검토에서부터 논란이 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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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제의 시방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The Contractor shall submit with his Tender a detailed design 
of the pipes and fittings that he proposes to supply including 
calculations and clearly identifying all design parameters 
used. All pipes and fittings shall be capable of withstanding 
the working pressures, test pressures and loadings given in 
Appendix F of Volume 2. Pipes and fittings shall be designed for 
a projected factor of safety of not less than 1.5 after a 60 year 
working life’

90년대 초 파이프에 대한 하자사항이 발생되었으니 이의 규명을 위
해서 당시의 기술회사 및 시공사가 참석하라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
었다. 이 시공을 맡은 한국건설업체는 하자보수기간이 십년 전에 이미 
완료되었고 하자보수증명서도 7년 전에 발급되었으므로 더 이상 하자
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시공사와 반대편의 입장에 있
는 사람들은 상기 시방서 중에서 맨 마지막의 60년 Working Life를 60
년간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전에 하자가 발
생되었으므로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 시공자측의 
논리는 상기 시방서 맨 마지막 문장을 60년간 사용에 지장이 없는 파이
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60년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
해서 요구되는 설계기준(그 당시에 이용 가능한 설계기준으로서 세계적
으로 인정되는 설계기준)에 따라서 파이프를 설계해서 엔지니어의 승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객관적으로 설계기준을 맞게 적용하였다는 것이 인
정되므로 시공자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파이프에 하자가 발생된 사유로는 파이프 매설 당시에 바닷물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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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올라 무너져 내리는 구간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파이프 주위의 지질 
조건이 불량한데다 파이프가 유연한(Flexible) GRP파이프이기 때문에 
주위의 토압을 대부분 파이프가 받아 찌그러지는 하자가 발생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본 공사의 후반기에는 파이프가 찌그러지
는 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회사가 설계기준과 시공방법을 보강했
다고 한다.

29  PⅡ, 방글라데시 교량공사

본 공사 클레임의 본질은 설계사가 설계한 박스 거더 (Box Girder)의 
치수(Dimension)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과 입찰가 제출 시 시공사가 
설계사의 설계 및 조언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시공사의 입찰가
는 너무 낮았으며 시공사는 설계가 올바르게 진행 되었을 시와 비교하
여 추가되는 비용과 적절하지 못한 단면(Section) 치수 및 중량 때문에 
구입 장비를 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클레임을 제기 하였
다. 이것은 시공사가 여전히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 주 계약자이고 주계
약자 입장으로서 손실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기준한 것이다. 시공사의 
입찰가는 다른 입찰자들 보다는 훨씬 낮았으며 이것은 쉽게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대안 클레임이 태만이나 태만한 오류를 기
본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중재 요청은 계약위반을 기본으로 한
다. 영국법에 의하면 설계사와 시공사 사이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인데 
아래의 항목은 계약위반이나 설계사의 태만에 의한 어떠한 조처에서 성
공하기 위해서 획득해야 할 것들이다.

●  설계사가 특정 용역을 수행하는 의무가 있다는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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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꼐사가 계약 또는 이것의 의무에 있어서 특정 용역을 수행하지 
못함을 보이는 증빙

 ●  설계사가 시공사에게 야기 시킨 손실에 대한 증빙
●  야기된 손실을 측정하는 증빙

본 공사에서 시공사가 설계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한 주항목은 교
량 상판용 박스 거더(Box Girder) 높이 증가, 교량하부 파일두께 증가, 
교량단면 곡선설계로 발생한 추가비용 등이다. 설계사는 2,500만 달러
의 PⅡ보험을 부보하였는데 시공사는 중재절차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진행하다가 보험사와 협상으로 1,000여만 달러의 보상을 받고서 본 건
을 종결하였다.

30  신용장, 쿠웨이트 토목/플랜트 공사

현장 구조철물 대금 지불조건 중 철물이 현장에 도착하면 Invoice 
Value의 50%를 네고(Nego)하게 되어 있었으나 국내은행 바레인지점
의 업무착오로 공급업자가 55%를 네고(Nego) 하도록 방치하여 약 64
만 달러가 선지급 되어 이자분에 대한 손실(약 8만 달러)이 있었다. 본 
건은 적은 금액이지만 공급업자의 다른 클레임과 상계 처리하여 손실을 
최소화했다.

31  건설사업 환경변화, 괌 건설공사

1973년에 몰아닥친 세계적인 오일 쇼크는 미국 경제에 전적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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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고 있던 괌도에 큰 영향을 미쳤고 당시 한국 건설업체가 건설 중이
던 주택분양에도 큰 타격을 주어 해약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주택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이후 미국 정부에 의해서 저소득층
에 지급되어 오던 주택 보조금마저 중단되자 주택분양에 또 다른 타격
을 받게 되었다.

32  대리인, 중동지역 공사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토후국 등 에
서는 입찰 조건에 자국인을 공사 대리인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자
국인 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리비아에서의 대리인 선정은 법적으로
는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비공식적으로 대리인을 선정해야 수주활
동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리비아의 대리인은 현지에서 법적 대표성까지 
가지므로 이를 고용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이라크는 1989년에 대리인 
제도가 부활하였다. 대리인은 수주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주 후
에도 공사수행에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 등을 동원하는데 계속 지원을 
받기도 하므로 유능한 대리인을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33  에이전트료 부담, 사우디아라비아 항만공사

본 건 공사 입찰 전에 시공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인 ‘N’과 에
이전트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N’은 아
무 도움도 주지 않았으면서 에이전트료를 지불하라고 했다. 자기가 도
움을 주지는 않았지만 자기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에이전트료를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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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프랑스의 국제 중재소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중재판결대로 시공업체가 ‘N’에게 2%의 에이전트료
를 지불하였다.

34  인/허가, 아랍토후국 하수처리공사

공사 초기에 발주처에서 요구한 특수 파이프를 사용하면 현장 원가
율이 1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현장 공무팀에서는 보다 
저렴한 파이프를 구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였다. 파이프 가격은 계속 상
승하고 있는데 마침 찾아낸 것이 오지 토관이었다. 카탈로그 및 시험성
적서 등을 준비하여 엔지니어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 요청하였으나 엔
지니어는 지정된 파이프를 쓰도록 고집했다.

시공자는 현장에서 선행 가능한 공정을 미리 진행시키면서 입장을 굽
히지 않았다. 그리고 자재 공급업자(호주)와 함께 집요하게 설득하자 엔
지니어는 품질을 검사해 보자고 했다. 영국에서 강도시험을 하고 호주
의 생산 공정을 직접 검사해 본 후 사용허가를 내주었는데 이는 자재 승
인을 요청한 지 3개월이 지난 후였다. 또 하나는 발파에 관한 인/허가를 
받는 내용으로 발주자로부터 접수한 지질조사 결과는 모래로 되어 있
었으나 실제 공사 중에 조사해 보니 15개 구역 중 3개 지역은 암이 발견
되어 발파를 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아랍토후국에서 발파허가를 받으려
면 6개월 내지 1년이나 걸린다고 했다. 현지에서는 니트로 노벨(Nitro 
Nobel)사라는 스웨덴 업체가 발파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인
데 하청비용이 너무 높았다. 그래서 공정상 문제가 되는 구간만 발파 하
청을 주고 업무직원이 관청에 가서 살다시피 하여 6개월 만에 간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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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허가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35  환율, 동남아 금융위기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로 인하여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동남아 여
러 나라의 화폐가치가 절하되어 환율리스크를 경험하게 되었다. 1997
년에서 1998년 사이에 변동된 환율을 보면 한국 원화가 1달러 당 880
원에서 1,415원으로 62%, 인도네시아 루피화는 1달러당 2,458루피에
서 8,000루피로 31%로, 태국의 바트화가 1달러 당 25.5바트에서 48바
트로 53%, 말레이시아 링기트화는 달러당 2.5링키트에서 3.9링기트로 
64%로 각각 평가 절하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개발사업자는 인도네시아 
주민들로부터 루피화를 받고 시공사에게는 달러화로 지불하는 계약구
조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루피화가 3배 이상 평가절하 되자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도중에 중단하게 되었다.

36  경영전략, 중동진출

1974년 한국 S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 젯다시 조경사업을 
하였고 그 뒤를 이어 K건설이 도로공사를 시공하였는데 현지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착오 끝에 적자를 시현하기도했다. 이러한 즈
음에 H건설은 경영층 내부에서 중동 진출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 있
었다. 중동진출을 반대한 신중론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에 가서 어
떻게 일을 하느냐’는 것이고 중동진출을 찬성한 측에서는 ‘일년 내내 거
의 비가 안 오니 항상 공사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 공사조건이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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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중동에 처음 진출하면서 초기의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진출한 한국건설업체가 도로공사에서 적자를 보자 공사선택에 신
중을 기해서 경험이 많은 조선소, 항만 공사 등에 주력하였던 진출전략 
덕택이었다. 최근에는 글로컬(Glocal) 사업전략이라고 하여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이 새로운 진출 전략으로 검토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건설업체는 해외 사업부문을 확대하면서 현지회
사를 설립하느라 상당수 임직원이 현지회사의 직원으로 전임되기도 했
지만 해외공사의 수익성 악화로 대부분 현지회사는 철수되고 폐쇄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진출 전략은 공사수행의 가장 근간이 되는데 이렇
게 방향을 잘 못잡아 우왕좌왕 흔들리게 되면 이를 계획하고 시행착오 
하고 마무리하느라 역량을 소모하여 상당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37  회사의 재무상태, 홍콩 공사

홍콩 공사에서 공사여건 변경으로 인하여 발주자와 시공사간에 장기
간 분쟁이 계속되었다. 시공사는 클레임을 강화하여 중재 절차를 진행
하고자 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 의하면 발주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
사수행과정에서는 중재를 진행할 수가 없고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중재
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당시 시공사측의 현지 변호사는 ‘시공사
가 공사수행 중 발주처에서 지체보상금을 계속 공제하더라도 스스로 자
금을 동원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지가 중재절차를 진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고 했다. 자금동원 능력이 없으면 공사 완공까지 갈 수가 
없고 따라서 중재절차를 진행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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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설계 기준설정, PNG 발전소공사

본 건은 PNG 발전소의 냉각수계통의 설계를 지하수와 상수도를 공
용하도록 설계를 했는데 지하수 샘플을 분석하여 수 처리설비 설계기준
으로 적용하였으나,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자 발주자는 물 값을 지불
하여야 하는 시수도 보다는 무료인 지하수만을 의존하여 발전용수를 충
당했으며 지하수의 양수량이 증가하는데 따라 수질이 점점 열악하여져
서 수 처리 계통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열교환기 냉각판
의 청소주기가 아주 빈번하여지고 발주자의 불평이 크게 되었다. 냉각
수 계통은 냉각탑 방식이었으며 하루에 약 500톤의 물이 증발되어 시
수도로 보충하는데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무료인 이 시수도 비용이 불
평의 초점이었다. 대책은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냉각수계통의 청소를 빈
번히 시행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시수도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다.

플랜트가 건설될 위치에 대한 지리적인 여건, 주변의 자연환경, 지진
구역구분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지리적인 여건은 냉각방식의 
결정, 물류계통의 설계, 플랜트배치, 내진설계 등의 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플랜트가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면 바닷물에 의한 냉각방식을 사용
할 수 있으나 플랜트 위치가 지형적으로 오목한 만(Bay)내에 위치해 있
고 만 내부에는 양식업이나 수산업을 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플랜트 냉
각수를 바닷물로 하지 못하고 온배수의 유출이 없는 냉각탑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에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바닷물을 냉각수
로 하게 되면 온배수가 순환하여 바닷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프로
세스 계통이 설계치대로 운전되지 못하므로 성능저하를 유발하고 만내
의 온도가 올라가면 수산업 및 양식업에 영향을 주어 민원의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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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가동이 어렵게 된다. 전기계통 자료는 주파수, 전압계통, 전압 및 
주파수 변동률 등의 자료가 전기기기 설계의 기본 자료로 필요하다. 플
랜트가 연결 운전될 전력계통의 자료(Grid Data)도 확보하여야 한다. 
연료자료는 연료의 분석치 및 수급방안 등이며 연료분석 자료는 연료사
용기기의 크기, 연료처리장치의 용량결정 등에 필요하며 연료의 조달방
식은 비축설비 용량결정의 자료가 된다. 플랜트 설계기준 자료를 확보
할 때는 가능하면 발주자를 통하여 확보하거나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
는 발주자 측에 확인받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확보한 자료
가 발주자가 인정하는 자료이어야 하고 설계 당시에는 미정상태로 향후
에 정해지는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연료계통설계에는 연료
분석치가 아주 중요하나 설계가 진행될 때에는 발주처가 연료원을 확보
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후에 연료수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다.

39  도면승인, UAE 담수발전 플랜트공사

본 공사는 국제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수주함으로서 원가율이 높게 산
정되어 공사초기부터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반영하여 승
인용 도면을 작성토록 추진되었다. 계약서에 도면은 2주이내에 승인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도면을 일시에 제출하여 컨설팅 엔
지니어가 정해진 기간 내에 도면을 검토하지 못하므로 2주가 경과 되
어 자동 승인되도록 계획하였다. 그런데 2주가 되기 전에 간단한 문서
를 받았다. 그 내용은 ‘계약자가 제출한 승인용 도서가 계약서의 기술사
양 및 공급범위에 일치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는 것 이었다. 노련한 컨
설팅 엔지니어의 이 간단한 문서는 계약자의 도면검토 승인과정의 모든 
변경시도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벤더 담당자가 승인용 도서를 검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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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때 수정 변경사항을 자세히 체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
나 누락되어 향후 리스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검토의견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발주서의 조건 및 계약 기술사양에 수정이나 
변경이 없는 조건으로 승인한다.’ 라고 하면 될 것이다.

40  선적확인, 두바이 담수발전 플랜트공사

기자재의 공급이 완료되고 시공이 진행되던 중 시공 담당자가 대형제
어 밸브(Large Bore Control Valve) 4개가 선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패킹박스를 보니 박스 내에는 선적할 공간(Space)과 고정용 목
재 지그(Wooden Jig)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제품이 없는 것이었다. 자
세히 보니 포장공간과 지그까지 있지만 자재를 선적운반하게 되면 나
타나는 흔적이 없었다. 긴급히 공급자 측에 대형제어 밸브 4개가 패킹
박스 내에 없는데 박스의 공간 및 지그의 흔적을 볼 때 처음부터 선적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조속히 선적할 것을 요청했다. 공급자 측에서
는 1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초긴급(Top Urgent)
으로 독촉공문을 보냈더니 납품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담당자도 현
재는 없고 서류로 완결처리(File close)되었다는 것이다. 자기들은 이미 
선적했으며 선적이 안됐다면 도착즉시 연락을 하던가 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는 것이다. 걸프전쟁이 원인이든 어쨌든 간에 해당자재가 
현장에 도착한지가 1년이 넘은 것은 사실이고 공급업체에서는 이미 서
류를 종료시킨 것도 이해가 가는 일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2개의 밸브 
값을 지불하고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자재를 받았다.

선적확인을 소홀히 하면 복잡한 포장 선적과정에서 일부의 자재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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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되기 쉽다. 특히 예비부품및 특수공구 등은 공급자가 별도로 취급하
는 자재들이므로 더욱 누락되기 쉽다. 이런 누락자재 사건이 일부 수준 
이하의 업체에서 발생하는 일들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대기업이
나 초일류기업에서는 업무가 세분되어 있어 더욱 쉽게 누락자재가 발생
한다. 따라서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공급자 측에서 포장 선적준비가 되
어있다고 연락이 오면 플랜트 건설업체에서 해당 패키지 담당자를 파견
하여 패킹 리스트와 실제 박스에 포장되는 품목을 대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포장을 해체하여 패킹 리
스트와 현물을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현장사유로 사용하
려고 할 때 패킹을 뜯어보고 그때서야 누락되었다는 내용을 알려 오는 
경우가 허다하며 실제로 도착시점과 확인시점의 간격이 6개월 이상 되
는 때도 많다.

41  기자재 관리, 아프리카 내연 발전소 공사

이 발전소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공동으로 수주하였으며 주계약 업체
가 설계와 기자재공급을 담당하고 여타 건설업체가 공동계약자로서 현
장시공을 담당하는 플랜트 건설공사였다. 하루는 현장을 순시하는데 비
상발전기 건물 주변에 필터(filter) 및 가스켓(Gasket)등이 어지럽게 흩
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세히 보니 예비부품으로 공급된 자재들
이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 된 것이었다.

원래 기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시공회사가 패킹을 해체한 후 기자재
의 누락, 손상 등을 확인하고 예비부품 및 특수공구는 별도로 특별 보관
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데 시공담당 회사측에서 이 책임을 소
홀히 하고 있었다. 특히 공급되니 특수공구는 작업반 기능공들이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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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사용하고 있었다. 시공을 담당한 공동계약자나 기전공사를 하
청으로 수행하는 국내업체가 모두 법정관리 상태라서 현장의 시공담당
자나 본사의 경영진들 모두가 의욕상실 상태이므로 이 문제를 바로잡
지 못하고 주계약 업체에서 인력을 투입하여 수거한 일이 있다. 이 과정
에서 손·망실된 자재들은 별도의 추가비용을 투입하여 보충하였다. 계
약적으로는 현장시공을 맡은 공동계약자의 책임이지만 발주자는 주계
약자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책임져야 하는 시공담당 회사는 무능한 
상태이므로 주계약업체가 손실을 감수하고 이를 처리하였다.

42  기능공 동원, 괌 내연발전소 공사

국내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로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 부임하기 
전에 현장에 기능 인력을 투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사전
에 알지 못한 채 현지 출입국사무소를 접촉하자 의외의 절차를 요구했
다. 즉, 동원하고자 하는 직종과 요구되는 기능도를 명시하여 현지신문
에 한 달간 모집공고를 하고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면접
시험을 거쳐 적격여부를 판정하여야하고, 적격자는 우선 채용하되 현지
에서 적격자가 없는 직종의 기능공에 한하여 입국을 허락한다는 것이었
다. 우선 신문 공고기간, 적격자 판정기간, 비자 발급기간, 발급된 비자
에 맞추어 인원선발 및 파견기간 등으로 족히 3개월이 소요되었다. 또
한 특수기능공만 비자가 발급되므로 일반노동자는 현지에서 동원하여
야 하는데 현지에는 최저임금제도(Minimum Wage Rate)가 엄격하여 
비용의 증가를 가져 왔다. 미국의 노동부는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현장의 장부를 검사할 권한이 있고 만약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자의 구속은 물론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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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능공 투입계획을 수립할 때는 현지의 취업비자 발급조건 등 
인력동원에 가해지는 여러가지 제약사항 들과 해당비용을 검토하여 반
영하여야 한다. 취업비자(Work Permit Visa) 발급비용이 중미의 바하
마 같은 나라는 건당 평균 약 3,000 달러인 곳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관리관점





사 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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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관리 리스크

계약상의 발주자와 실질적인
발주자의 불일치에서 오는 리스크

1) 사례 요약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발주자인 토지소유자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
든 자신의 자회사인 Management Company를 내세워 시공자와 계약
을 체결한 경우이다.

문제점 정리

이럴 경우 시공자는 공사 수행 중,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계
약상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사대금 지불 연체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
생하여 조정, 중재, 재판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발주
자를 분쟁 당사자로 이끌어 내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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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DIC 및 계약 관련 조항 해석

FIDIC이나 법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계약의 당사자는 Sub-
Clause 1.1.2 [Parties and Persons]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발주
자(Employer)로서, 입찰서 부록(Appendix to Tender)에 발주자
(Employer)라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Contract Agreement) 상에 시
공자와 함께 서명한 당사자이거나, 만약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시공
자에게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를 서명하여 발급해 준 당
사자이다. 따라서 계약서 상의 발주자만이 계약당사자일 뿐 재원을 조
달하는 실질적인 발주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하	
겠다.

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이런 사안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실질적인 발주자가 누구인지
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와 같이 발주자가 내세운 
Management Company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향후 발생할 수 있
는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 전에 계약당사자를 실질적인 발주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받아 들여지면 합리적인 경우가 되겠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
공자는 계약 체결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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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02 

계약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절한 
기술사양 승인을 거부한 사례

1) 사례 요약

시공 중 발생한 보완작업(댐의 모래 유실로 인한 모래 보충 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를 기술사양에 부합하는 하상모래로 제안하였으나, 엔
지니어가 기술사양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재료의 
Source(출처)-(하상모래가 아닌 석산재료) 만을 고집하였다.

문제점 정리

불합리한 지시를 하는 엔지니어를 설득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한 채, 공기 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엔지니어의 지시에 따름
으로써 공기 지연 및 비용 증가가 발생하였다.

2) FIDIC 및 관련 계약 조항 해석

계약서(시방서)에 언급되어 있는 조항에 품질은 언급되어 있는 반면, 
Source(출처)에 대한 규정이나 제한은 없으므로 시방서상 품질만 확보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현지법상 하상모래 채취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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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두는 조항이 있다거나, 현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제
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시공자는 FIDIC Sub-Clause 13.1 (b)‘change to the quality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any items of work’ 및 Sub-Clause 13.7 
[Adjustments for Changes in Legislation] 조항을 통해 클레임 적용 
여부를 검토 할 수 있다.

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① 입찰 및 계약 단계
일반적으로 입찰 시 제시된 기술사양을 만족할 경우 승인이 되어야 
하지만, 현지자재의 경우 계약 후 논쟁을 피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통
하여 자재 공급처 및 사양을 조사하여 입찰서에 명기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모래, 자갈, Soil 과 같은 현지 공급 자재는 여건에 따라 공급 거리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는 엄청난 추가 경비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입찰서에 가능한 상세하게 명기하고 조건을 제시해 두어
야 하며, 채취장 외 폐기물 처리장, 사토장 등의 지정 역시 명확히 해
야 한다. 또한 현지법규(하천법, 환경법 등)에 의거, 하상 모래 채취
가 불가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② 공사 수행 단계
엔지니어는 계약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사양에 맞게 시
공자가 제시한 자재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이런 경우 시공자는 
FIDIC Clause 13 [Variation] 조항에 따라 공기연장 과 비용보상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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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03

엔지니어의 과도한 품질 기준 
요구에 기인한 손실 발생 리스크

1) 사례 요약

시공계획에 의거 선정한, 특별한 품질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통상적
인 일반 자재에 대하여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엔지니어는 특정 조달 국
가까지 지정하며 과도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현장 
제작 자재에 대해서도 과도한 품질 기준을 제시하였다.

문제점 정리

엔지니어와의 자재 품질 기준에 대한 원만한 협의에 실패하면서 
공기 및 원가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였다.

2) FIDIC 및 관련 계약 조항 해석

계약서에는 통상적인 문구인 ‘To be approved by the Engineer’ 및 
‘Subject to approval of the Engineer’ 가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엔지
니어의 자의적 판단과 주관에 따라 결정한다기 보다는 전문가로서 합리
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공자는 엔지니어의 무리한 요구를‘변경’으로 판단하여, FI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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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se 13 [Variation] 조항에 의한 공기연장 과 비용보상에 대한 권리
를 주장 할 수 있다.

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① 입찰 및 계약 단계
시방서에 명기된 품질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 하지만, 엔지니
어는 계약에 명시된 통상적 문구를 근거로 자의적 판단과 주관에 따
른 과도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입찰 시 시방서 및 내역서에 상세한 기술적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자 리스트(Supplier/Vendor List)를 첨부하고 
각 자재는 동등한 품질의 제품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or equivalent’ 
문구를 삽입하여 엔지니어가 계약에 명시된 품질 요건을 초과하거
나 특정 제품을 요구하는 경우 변경(Variation)을 통하여 시공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다.

② 공사 수행 단계
통상적인 계약조건에서 모든 자재 및 설비는 엔지니어의 승인을 받
아야 하므로, 각 자재별 공급자가 승인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
고 관련 서류(공급자 카탈로그, Mill Sheet 등)를 사전에 준비하여, 
엔지니어의 과도한 요구 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지속적
으로 확보하고 추적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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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04 

엔지니어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승인업무 
처리로 인한 프로젝트의 지연

1) 사례 요약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국내 프로젝트 보다 업무처리 절
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유난히 까다롭게 
하는 엔지니어로 인해 애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게 된다.

문제점 정리

해외 프로젝트 특성상 엔지니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적절한 업
무 처리에 실패한다면 이는 직접적으로 공정에 지장을 주기도 하
고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의 비용을 상승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2) FIDIC 및 계약 관련 조항 해석

FIDIC Sub-Clause 7.2 [Samples]에 시공자는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 Sample을 엔지니어에게 제출하여 동의(Consent)를 받고 
그 재료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프로젝트에서, 특
히 건축공사에서는 흔히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Shop Drawing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 Shop Drawing의 승인에 대한 부분을 계약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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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어떻게 명시 해 놓느냐에 따라서 공사수행 시에 커다란 차이가 날 
수 있다.

FIDIC Red Book의 경우에는 시공자의 Shop Drawing 제출 의무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Shop Drawing의 간소화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를 관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FIDIC이 아닌 
계약의 형태라면 입찰단계와 계약서 서명 단계에서 가능한 한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할 Shop Drawing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합의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Shop Drawing의 문제는 건축, 토목, 플랜트의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양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건축프로젝트에서, 특히 고층 프로젝트
인 경우에는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공정진행에 큰 차
질을 빚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하여야 한다.

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FIDIC 계약이 아닌 발주자가 제시한 계약서에 
Shop Drawing의 제출 및 승인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리스
트를 작성하여 합의하여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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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요약

해외프로젝트 수행 시 엔지니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원
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하나는 각종 문서의 승인을 
지연하여 프로젝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 중의 
하나는 검사의 지연 또는 검사의 지나친 까다로움으로 인한 것이다.

문제점 정리

문서의 승인과 관련된 사안들은 대부분 향후 책임소재를 가릴 때
에도 문서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한 반면, 작업현장에
서 벌어지는 검사의 승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잘잘
못을 따지기가 어렵고 자칫하면 감정의 악화로 이어져서 프로젝트
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부분 시
공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2) FIDIC 및 계약 관련 조항 해석

FIDIC Sub-Clause 7.3 [Inspection] 에서 주로 발주자와 그의 대리

사 례 05 

엔지니어의 검사 지연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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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엔지니어의 권리로서 이 검사를 다루고 있다. 시공자는 해당작업
이 덮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이거나 또는 저장이나 운반을 위해 포
장되기 전에 이를 엔지니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시공자가 상기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엔지니어가 요구하면 
해당 부분을 시공자의 비용으로 개봉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있다.

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① 입찰 및 계약단계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시공자가 엔지니어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
는 내용에 대해서 시방서에 언급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Inspection and Testing Plan”을 가급적 합리적인 수
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놓는 것이, 이 검사계획이 없음으로 인
해 모든 공종에서 검사를 요구 받는 것보다 시공자에게 유리하다.

② 공사수행단계
첫 째는 엔지니어의 까다로운 검사 또는 무성의한 검사 태도를 탓하
기 보다는 현장의 작업을 경험 있는 시공자 답게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고, 둘 째는 검사와 관련한 작업현장의 문서를 사전에 철저히 준
비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어느 검사에 대해서 언제 검사
요청을 하였고 엔지니어의 검사관이 언제 작업현장에 출석하였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 또는 검사의 불승인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객관
적으로 기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엔지니어의 검사관이 고
의로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자가 먼
저 작업이 발주자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품질 기준에 의하여 시공되
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 례 01 

1) 사례 요약

공사 금액이 확정된 이후 최종 협상 과정에서, 의미가 불명확한 입찰 
조건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발주자 측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불
명확한 조건을 오히려 시공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발주조건으로 제
시하였다.

문제점 정리

계약 후 공사진행과정에서 협상해도 되었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우위인 입찰 협상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시공자는 
금액 변경도 못하고 불리한 조건만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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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최종단계에서 제기한 불분명한 계약 조항이 
시공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 손해를 초래한 사례

2  계약문서 리스크



184    리스크관리  사  례  집

2) FIDIC 및 계약관련 조항 해석

이는 계약 협상 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FIDIC 에는 관련 조항이 없
다. 다만 계약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
우에는 계약 조건을 작성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적용하는 영미법
상 ‘Contra Proferentem’원칙 적용을 고려하여 문제 제기 시기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발주자가 우위에 있는 해외 프로젝트 입찰 시에는 발주자가 임의로 
낙찰자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조건이라
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협상을 결렬 시키겠다는 입찰자의 의지가 중요
하다 하겠다.

이 사안은, 입찰 일정에 따라 질의응답을 통해 불 명확성을 해소하거
나, 입찰조건으로 제시하거나 또는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 거론될 수도 
있으나, 일단 계약 후에 계약조건이 작성자인 발주자에게 불리하게 적
용된다는 원칙(Contra Proferentem)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입찰자가 고려하여야 할 다양한 리스크(자원조달리스크, 공사관리리
스크, 거시경제리스크, 정치경제리스크, 현지화리스크, 하도급자리스크 
외 다수)가 있지만, 본 사례의 경우는 발주자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하
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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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02 

입찰 및 계약 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발주자의
지시에만 따르면서 손해 발생

1) 사례 요약

당초 물량 정산에 따른 Design-Bid-Build 방식의 입찰이었으나 발주
자가 공사 전체가 아닌 일부 공종에 대해 Value Engineering을 적용한 
Lump Sum 계약을 제안한바, 시공자는 협상 단계에서 이 제안을 받아 
들이면서 소요 설계 기간 및 발주자 제시 물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
는 가운데, 오히려 발주자가 추가 요구를 하여 전체 계약이 Lump Sum
계약으로 체결이 되었다.

문제점 정리

계약의 기본 방식이 변경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요구
를 받아들이면서 설계 및 물량 책임이 시공자 책임으로 귀결되었
고, 공사 완료 후 정산 시 변경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시공자
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상당한 손해를 초래한 사례이다.

2) FIDIC 및 계약관련 조항 해석

FIDIC Red Book의 Design-Bid-Build’계약 방식이 FIDIC Yellow 
Book 또는 Silver Book인 ‘Design-Build’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발

2  계약문서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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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가 제공한 설계 및 물량이 시공자의 책임으로 전환되며, 당초 입찰
문서에 첨부된 BOQ 및 도면은 시공자에 의해 검토되고 재 작성 되어야 
한다.

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① 입찰 및 계약단계
이 사안은 발주자가 일부 공종에 대한 입찰 방식의 변경을 요청할 때
부터 입찰기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며, 전체 공사에 대한 계약 
방식 변경은 재입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공자는 
발주자 제공 물량의 적정성 검토,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입찰 기간의 
확보 및 전체 공사 기간의 재설정 (설계가 시공자 역무가 되면서 필
요한 설계기간 확보)등 Lump Sum 계약에 따른 시공자 리스크를 충
분히 반영해야 한다. 

즉 당초 입찰 방식이라면 발주자 책임 사항인 대내외 허가 및 승인
사항 등도 설계 책임으로 인하여 시공자 역무가 되기 때문이며, 허가 
및 승인 지연으로 야기된 공기지연 지체보상금(Delay Damages)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손해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증가할 수
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공사 진행 단계
시공자의 동의 하에 Lump Sum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상적
인 클레임 제기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며, 다만 발주자가 제공
한 입찰문서(발주자 Requirements)의 부실함을 들어 클레임을 제
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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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03 

서면 승인 없이 구두 합의된 계약 조항을 
적용하여 손실이 초래된 사례

1) 사례 요약

하수급자와의 계약 집행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 의거 공사는 진행되
고 있었고 새로운 계약은 최종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하수
급 원가를 미 체결 상태의 신 계약 단가로 지불하게 되었다.

문제점 정리

하수급자는 신 계약이 미 체결 상태라는 이유로 현시세로 계산한 
단가와 기존 계약단가와의 차이를 클레임하여 원도급사에 손실이 
발생한 사례이다.

2) FIDIC 및 계약관련 조항 해석

양 당사자의 합의(청약과 승낙의 완전한 일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본다면, 최종 합의가 안되어서 미체결된 계약 조항이 적용되
기보다는 계약 조항이 유효한 구 계약 조항이 적용되어야 합리적일 것
이다. ‘Letter of Intent’에 따른 계약 이행은, LOI 가 단지 계약 체결 희
망을 표현한 내용만 수록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Letter of Acceptance’

2  계약문서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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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04

수차례 발생한 입찰 연장 기간중 합의된 계약
사항들을 계약서 조항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리스크

1) 사례 요약

1차 입찰 시 입찰자와 발주자간에 ‘질의 및 회신’을 통해 대부분의 입

와 마찬가지로 계약 수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① 입찰 및 계약단계
구두로 합의했다 해도 양 당사자중 일방이 합의사항을 부인하면 계
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추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일부 합의에 따른 부분 계약 성립에 대한 주장도 서면으로 작성되었
다면 그 효력은 인정 될 수 있으나, 구두로 합의한 자체를 일방이 부
인하는 경우라면 계약적 효력은 인정 받기 어려울 것이다.

② 공사 진행 단계
공사 시작 전 또는 재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계약의 성립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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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조건과 내용에 대해 동의 및 합의를 이루었으나 발주자는 1차 입찰
을 무효화 하고 재입찰을 추진하였다. 1차 입찰과 공사 내용이나 규모
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재입찰을 진행시킴
에 따라, 일부 시험 항목에 대해 공사 완공(기계적 완공) 이후 하자보수 
기간에 수행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한 결과, 발주자는 ‘모든 시험과 
성능 검증 및 하자보수는 지체보상금(Delay Damages) 없이 계약상 공
사기간 이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재입찰은 1차 입찰 시 동의 및 합의된 모든 사항을 무효로 한다는 전
제조건의 입찰이었으나, 공사규모,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이미 1차 입
찰 기간을 소모하여 신속한 계약을 해야 했던 발주자의 입장에 따라 발
주자는 기 진행된 1차 입찰 조건도 유효한 것으로 구두로 또는 특정 서
류를 통해 인정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형식상 민간 발주이나 프로젝트 수행인력들은 정부에
서 파견된 인원으로서, 협의된 사항들을 구두로 또는 특정 서류를 통해 
동의 의견을 표현하였으나, 궁극적으로 계약 조인 시 계약서류 우선순
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주저하고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문제점 정리

계약이 완료된 후 시공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공정표(모든 시험과 성
능 검증 및 하자보수는 지체보상금(Delay Damages) 없이 계약상 
공사기간 이후 수행이 가능것으로)를 제출하였으나, 협상 시 참여 
한적이 없던 외부 컨설턴트 엔지니어는 계약서상 계약조건과 다르
다며 승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공자가 모든 부담을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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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DIC 및 계약관련 조항 해석

이 계약서에는 시공자가 삭제하기를 주장했으나, 발주자가 삭제를 
거절한 완전 합의조항(Entire Agreement)으로 인해 최종 계약서가 모
든 것에 우선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협상 중 합의
된 내용(구두합의 및 문서합의 내용 모두)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또
는 우선순위를 명기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계약서 외 모든 합의가 무효가	
되었다.

FIDIC Sub-Clause 1.5 [Priority of Documents] 에 따르면 계약문서 
우선순위가 기재되어 있으며, 양사 합의로 특수조건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우선순위에 의한다.

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① 입찰 및 계약단계
계약은 FIDIC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준공이 되려면 모든 시험과 성
능 검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만 준공이 인정되도록 되어 있었
는데도, 발주자 측에서 내부적 사정을 이유로 실질적인 계약문서 작
성(계약문서에 합의 조항 포함 및 계약 문서 우선순위 명기 등)을 꺼
려하는바, 결국 발주자 요구대로 계약문서가 작성된 것이 결정적 실
수가 되었다. 1차 입찰이 실패로 돌아가 전체 사업기간이 지체되어 
발주자가 초조해하고, 그로 인하여 무리하게 단축된 공사기간을 맞
추기 위한 편법이 논의되고 협상이 진행되면서, 발주자는 구두 또는 
실효성 없는 문서로 합의해주고 궁극적으로는 계약문서 체결 시 시
공자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무효화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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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서는 어느 사안이라도 논의될 수 있으나, 논의되고 합의된 사
항은 협상 당사자들이 알고 있다 해서 구두 또는 구속 받지 않는 서
면으로 대체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그 내용이 본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계약 이후 발주자의 
계약 담당자가 교체 되었다 해서 합의 사항이 무효화 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② 공사 진행단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사
항을 제시하여 발주자 측 협상 참가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
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발주자가 부인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아
무 소용이 없게 된다.
계약서 또는 LOA(Letter of Acceptance)에 명시된 문서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회의록, 비망록 등에 명시된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
을 최신문서우선의 원칙에 따라 시공자 권리를 주장 할 수도 있으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사 례 05 

계약문서 사이의 내용의 불일치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공자에게 발생하는 금액 리스크

1) 사례 요약

건설계약은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입찰에서부터 
계약에 이르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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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들이 존재하는데 이 문서들 사이에서 내용이 서로 일치 하지 않음으
로써 시공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수가 있다.

2) FIDIC 및 계약 관련 조항 해석

FIDIC은 Sub-Clause 1.5 [Priority of Documents] 에서 다음과 같이 
계약문서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다. 1. 계약서→ 2. 낙찰통지
서→ 3. 입찰서신→ 4. 계약특수조건→ 5. 계약일반조건→ 6. 시방서→ 
7. 도면→ 8. 내역서 및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른 문서들 등이 그것
이다.

보통 입찰초청서를 받고 입찰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문서들 사이의 내
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각종 질의사항이 발생하고 질의에 대한 발주자의 
회신에 따라서 입찰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입찰자(Tenderer) 들
로부터의 질의사항과 발주자의 답변사항을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배포하
기도 하고, 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 형태로 배포하기도 한다.

이때 시시각각으로 변경되기도 하는 입찰문서들의 내용을 입찰금액
에 완전히 반영하여야만 시공자로서 Cost 리스크를 회피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대개 촉박한 입찰기간 내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
은 아니지만 신경 써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낙찰통지서는 입찰 및 협상과정에서 협의되고 합의된 내용을 망라해
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합의된 내용이 시공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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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찰도면이 먼저 나오고도 입찰과정에서 설계자가 일부 설계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계약서 서명 이전에 도면을 다시 
받거나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특정일자의 도면을 기준으
로 한 금액이고 도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변경(Variation)
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추후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례 06 

설계 관련 입찰 서류가 계약 문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자료 관련 책임이 모두 
시공자의 부담으로 돌아온 리스크

1) 사례 요약 

시공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입찰서에 포함되어 있는 지질조사보고
서가 시공자의 설계 기준이며 계약서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질조사보고서에 근거한 입찰설계를 수행하였으나, 계약 후 시공과정
에서 지질조사보고서와 다른 상황이 발생하여 다량의 지하수와 토사가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문제점 정리

시공자는 지질조사보고서가 발주자 제공문서로서 계약서의 일부
임을 주장하고, 발주자는 보고서 검토 및 수정 의무를 포함한 모든 
설계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지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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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고서가 계약문서임을 증명하는 서명이나 확인이 없어 시공자 
책임으로 귀결되었다.

2) FIDIC 및 관련 계약 조항 해석 

설계의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발주형태에 사용되는 FIDIC Yellow 
Book Sub-Clause 5.1 [General Design Obligation]에 따르면 설계책
임이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경험 있는 시공자로서 발주자 제공 
설계자료의 오류나 질의사항을 엔지니어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 제출 전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경험 있는 시공자임에도 불구하
고, 보고서상 오류나 질의를 제시할 수 없었다면 입증을 통하여 클레임 
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쟁점은 발주자 제공서류인 지질조사보고서가 계약
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로서, 이를 계약 시 명확히 정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공자의 책임이 되었다.

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① 입찰 및 계약단계 
계약에 별도로 ‘지질조사보고서’관련 보상조항이 명시되어 있
지 않다면, FIDIC Sub-Clause 4.12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에 명시된 예측할 수 없었던 물리적 조건 중의 하나로 간
주하여 입찰 시 조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지질 관련 리스크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계약조항에 보상 및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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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 권리를 명시하도록 한다. 발주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입
찰)을 포기하거나 예비비(Contingency)를 반영하도록 한다.

② 공사진행단계
이미 계약 조항에서 누락된 경우라면 클레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은 낮으나, 경험 있는 시공자의 현장조사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임을 들어 엔지니어(발주자)와의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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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요약

계약 당시에 Provisional Sum에 해당되었던 부분에 대해 
Nominated Subcontractor가 지정되어 시공자와 계약 후 시공하는 과
정에서 Nominated Subcontractor가 비협조적이어서 프로젝트 수행
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다.

2) FIDIC 및 계약 관련 조항 해석

지명 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은 기본적으로는 입찰 
당시에 어느 특정 부분의 설계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체 프
로젝트의 발주를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을 때에 그 부분을 잠정금액
(Provisional Sum)으로 정하고 전체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
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 잠정금액은 발주자에 의해서 입찰서의 내역서(BOQ)
에 제시되며 입찰제출 시에 입찰자가 수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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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Nominated Subcontractor의 지정에 
따른 하도급계약 이후의 업무에 있어서의 리스크

3  하도급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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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 부분은 착공 후 공정 진행에 따라서 해당 부분의 착수가 필요
한 시기 이전에 발주자가 설계를 확정하고 발주자가 직접 특정업체
와 협상을 하여 가격과 하도급계약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Nominated 
Subcontractor로서 시공자에게 통지를 하면 시공자는 지명하수급인과 
그 가격 그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FIDIC Red Book Sub-Clause 5.2 [Objection to Nomination] 조항
에서는, 이 지명하수급인이 충분한 능력, 자원 또는 재정적 능력을 보유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서에 지
명하수급인의 귀책인 경우에 시공자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 등에는 이 지명하도급 계약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시
공자에게 부여 하고 있다.

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① 입찰 및 계약단계
발주자로부터 이 Nominated Subcontractor와의 하도급계약 지시
가 오면 가격요소는 발주자 리스크로서 발주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므로 가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계약조건과 지명하수급인으
로 통보된 회사의 시공능력, 재무상태, 과거실적 등을 검토하여 위의 
거부(Objection)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만약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엔지니어에게 즉시 이를 통보하여 
엔지니어가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사수행단계
Nominated Subcontractor는 다른 하수급인들에 비해서 시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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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02 

계약 조항의 불명확 및 현지 관행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하자 보수 손실 발생

1) 사례 요약

건축공사에서 입찰설계 시에는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지명하
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과 계약을 하고, 이후 이 업체가 설
계, 시공한 공사 부분에 뒤늦게 하자(Defect)가 발생하였다.

설계 감리자에게 설계 미흡을 지적 했음에도 엔지니어는 조치를 취하
지 않았고 지명하수급인의 설계를 그대로 따르도록 했다.

문제점 정리

준공 4-5 년 후 발생한 하자를 두고 보수책임과 비용 부담을 놓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계약상 보수의무와 비용부담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하수급인이 자체적으로 보수토록 했고, 불이행 시 타 

게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때에 이를 발주자가 지명을 했으
므로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공자가 직접 고용한 다
른 하수급인들과 동일하게 협의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
다. 결론적으로 지명하수급인도 하수급인의 일원으로서 발주자에 대
한 계약상의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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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보수토록 하고 해당 지명하수급인에게 비용청구를 했으나 
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일부 업체의 도산 등으로 비
용 회수가 어려웠다.’ 결함은 발생했지만 계약상 보수의무가 명시
되지 않았거나 하자 원인이 모호한 경우 지명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어 시공자가 보수 및 비용부담을 할 수 밖에 없었다.

2) FIDIC 및 관련 계약 조항 해석

국제 표준계약이 아닌 해당국 건축사 협회 약관이 적용되어 시공자
에게 매우 불리한 약관으로서, 지명하수급인이 설계를 했더라도 원도급
자인 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고 하자보수기간 또한 장기간 이었
다. FIDIC Sub-Clause 5.2 [Objection to Nomination] 에는 시공자가 
지명하수급인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즉, 지명하수급인의 충분한 능력, 자원 또는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서에 지명하
수급인의 귀책인 경우에 시공자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 등에는 이 지명하도급 계약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시공자
에게 부여 하고 있다.

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① 입찰 및 계약 단계
현지 규정, 건설 및 지명하수급인의 관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국제 표준 계약과 다르게 작성된 계약 내용을 간과하고 계약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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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해당국에서 지명하수급인은 시공자에게 도움보다는 큰 부담을 주
는 존재로서, 일방적으로 시공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해당국 계약
규정을 할 수없이 사용하더라도, 시공자가 지명하수급인에 대한 일
방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국제 표준 계약 조항 적용을 검토했어야	
한다. 
즉, 원청자인 시공자에게 지워진 의무와 책임을 지명하수급인도 동
일하게 지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거부시 지명하수급인으로의 선정을 
거절할 권리 규정을 삽입해야 할 것이다.

② 공사 수행 단계
설계감리자 역시 잘못된 설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유보하는 상황
에서 시공자가 공사 중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나, 지명하수급인
과의 계약 시 현지를 잘 알고 있는 계약 담당자 또는 외부 계약전문
가 고용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사 례 03 

1개 업체에 일괄 하도급 계약을 함으로써 
발생된 손실 사례

1) 사례 요약

발주자 요청에 따라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를 하도급 계약으로 1개사
에 일괄하여 발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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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정리

공사 진행 중 품질 및 공정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
고, 여러 업체에 역무를 분산 계약하였으나 이로 인한 공기 및 비용 
손실이 발생하였다.

2) FIDIC 및 관련 계약 조항 해석

FIDIC Sub-Clause 4.4 [Subcontractors]에 의하면 시공자는 공사 
전체(the Whole of the Works)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엔지니어의 승인을 받고 부분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
의 계약적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모두 시공자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발주자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과 관련
된 모든 리스크는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 선정에는 신중
을 기하여야 한다.

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시공자가 해당업체와 장기간 협력을 해 왔거나 이미 해당국에서 지
명도가 있으면서 여러 회사가 추천하는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면, 
최근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일괄 하도급계약을 고려할 수 있으
나,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일괄로 발주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여러 업체에 분산 계약을 함으로
써 업체의 도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하여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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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조건에‘하도급 공사의 품질, 공기 등 중요한 사항에 문
제가 발생하면 시공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
는다’는 조건을 넣는다든지, 혹은 하도급업체의 모회사로부터 Parent 
Company Guarantee 를 받거나 이행보증 액수를 늘려서 보증서를 받
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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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요약

EPC Lumpsum 공사의 폐수처리시설 설비 선정에서, 시공자는 발주
자 요구조건(Employer’s Requirement)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의도를 
만족하는 재질 선정에 책임이 있다는 포괄적인 조항이 계약에 있으나, 
발주자는 이 설비 사양 결정에 있어 중요 항목의 하나인 수질 특성을 입
찰안내서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다.

문제점 정리

발주자는 입찰자가 질의/응답을 통해 수질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
지 못한 점을 들어 추가 금액 인정을 거부하고, 시공자는 이 설비에 
공급되는 용수가 발주자 공급 용수인 점을 들어 입찰안내서에 명
시하거나 시수(Potable Water) 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물성치임
을 고려 입찰서 제출 전 정보를 주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사 례 01 

시공자(입찰자)와 발주자 공히 입찰 금액 산정에 
필수적인 사양 확인에 소홀하여 논쟁이 야기된 사안

4  설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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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DIC 및 관련 계약 조항 해석

설계와 시공을 시공자가 책임지는 계약조건에는 FIDC Yellow Book
과 Silver Book이 있는데, Yellow Book의 경우에는 발주자 요구조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공자는 Sub-Clause 1.9 [Delayed Drawings and 
Instructions] 조항에 의해 계약기간 연장 및/또는 비용보상에 대한 권
리를 갖는다. 그러나 Silver Book의 경우에는 발주자 요구조건의 정확
성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며, 발주자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① 변경될 수 없거나 발주자의 책
임사항인 것으로 계약에 명시된 portions, data and information; ② 
공사 또는 공사 일부에 대한 정의나 의도된 목적; ③ 완성된 공사에 대
한 시험 및 performance criteria; ④ 시공자에 의해 확인 될 수 없는 
portions, data and information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

실제 프로젝트에서 적용된 EPC 계약조건의 설계역무에서는‘시공자
는 공사 수행 중 발견된 품질의 부적절 사항은 시공자 부담’조항이 있
으며, 입찰기간 중 질의응답을 통한 확인을 하지 않은 시공자의 약점이	
있다.

3) 단계별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① 입찰 및 계약 단계
설비 선정에 중요 사양이 통상적인 수질 일 것으로 예단해서는 안 되
는 것으로서, 반드시 질의를 통해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발주자와 여
러 차례의 입찰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시공자에
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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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또한 특별한 물성치를 가진 시수(Service/Potable Water)가 
발주자가 공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질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 전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조항을 인용하여 책
임을 떠넘기는 것 또한 발주자의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다.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시공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입찰 시 협상을 통
해 수정되도록 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공자의 입장이 적극
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계약서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
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리스크를 입찰금액에 반영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② 공사 수행 단계
시공자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점이 있기는 하나, 일부 유리하
게 해석될 수 있는 계약 조항 및 발주자의 귀책(발주자 공급수는 발
주자만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여 클레임을 제기하고 
관련 근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최종적으로는 계약에 명시된 분
쟁해결 절차(조정, 중재, 소송 등)를 통해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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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01 

1) 사례 요약

완공 후 1년 간의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 일
명 Defects Liability Period) 종료 시까지 지불이 보류된 최종 유보금
(Retention Money) 5%에 대해 계약조건대로 Retention Bond를 제출
하여 유보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하자통지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나서야 지급되었다.

2) FIDIC 및 계약 관련 조항 해석

FIDIC은 Sub-Clause 14.9 [Payment of Retention Money]에서 이 
유보금의 지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엔지니어가 시공자에게 인수확
인서(Taking-Over Certificate)를 발급하면 전체 유보금의 절반(50%)
에 대해서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Defects Notification 

5  보증 리스크

발주자의 유보금 반환에 대한 
계약조건 이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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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이 종료되고 더 이상 보수하여야 할 하자가 없다고 엔지니어가 
확인하면 즉시 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주자는 시공자의 귀책사항을 보수하
기 위한 목적으로 기성금액 중 일정금액의 지급을 유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 기성에서 10% 정도를 공제하여 계약금액의 5%
에 도달할 때까지 공제한다. 일부 발주자는 사례의 경우에서처럼 유보
금을 지연해서 돌려주거나, 심지어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시공자는 매 기성마다 현금을 유보하는 대신에 해당금액을 유
보금 보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발주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계약이 성립된 후 시공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
다는 약속으로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을 발주자에게 제출하
며, 이는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는 보증이다. 이에 더
해서 유보금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 공제라는 반론이 
비등하다.

사 례 02 

JV로서 계약 체결 시 공동 또는 연대 책임의 리스크 (1)

1) 사례 요약

일부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는 현지회사와 합작한 Joint Venture(JV)

발주자의 유보금 반환에 대한 
계약조건 이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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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현지회사의 
경험이나 현지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
지회사와 합작으로 현지국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수행하
는 경우가 있다.

문제점 정리

이런 경우 외국회사는 규모가 크고 현지회사는 규모가 작은 경우
가 대부분인바,프로젝트 수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대형사인 외국 회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2) FIDIC 및 계약 관련 조항 해석

FIDIC에서는 Sub-Clause 1.14 [Joint and Several Liability]에서 시
공자가 Joint Venture(통상 복수의 회사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하나
의 조직을 신설하는 경우가 많다)나 Consortium(통상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복수의 회사가 업무영역을 나누어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
다)를 구성하여 계약을 할 경우에, 시공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일종의 연
대책임인 “Joint and Several Liability”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미는 계약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발주자가 각각
의 시공자에게 분담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한 회사에게 전체의 책
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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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이 계약이 FIDIC을 기반으로 한 계약이라면 시공자는 발주자에 대하
여 Joint and Several Liability를 적용 받지 않을 수는 없겠다.

다만 발주자에게는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Joint Venture나 
Consortium의 파트너사에게는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
련 조항을 JV Agreement 또는 Consortium Agreement 등에 반영하
여야 한다.

사 례 03 

JV로서 계약 체결 시 공동 또는
연대 책임의 리스크 (2)

1) 사례요약

차관공사에서 Joint Venture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하고 입찰제
출서류 중에 현지국의 국영기업과의 JV Agreement를 첨부하여 제출
하였다. 이 JV Agreement에는 “외국기업이 Management를 책임진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제점 정리

이는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현지회사 보다는 상대적으로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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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능력을 보유한 외국기업이 Management 부분을 
맡는다는 점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이지만 본 사례에서는 
발주자(현지국의 정부)가 자국의 국영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
록 외국기업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되어 외국기업으로서 
큰 피해를 당하였다.

2) FIDIC 및 계약 관련 조항 해석

FIDIC에서는 Sub-Clause 1.14 [Joint and Several Liability] 에
서 시공자가 Joint Venture나 Consortium을 구성하여 계약을 할 경
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일종의 연대책임인 “Joint and Several 
Liability”를 지도록 하고 있다.

사례에서와 같이 외국기업이 회사의 규모나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
고 개도국 현지의 회사가 규모도 작고 재정적으로도 불안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발주자로서는 “Joint and Several Liability”인 경
우 외국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본 사례와 
같이 JV 파트너사가 현지국의 국영기업인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현지회사와의 합
작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계약 당시에 이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입찰안내서나 계약서에 FIDIC 표준계약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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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이 “Joint and Several Liability”라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노력
하고 (왜냐하면 상대방도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므
로), FIDIC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Particular Condition 등을 통해 이 문
구를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하는 것이 좋다.

한편 JV 파트너와 체결하는 JV Agreement에서는 이 사례와 같이 발
주자가 일방적으로 외국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에 우선 외국사가 책
임을 지더라도 추후에 현지 파트너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
분한 근거를 마련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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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01 

1) 사례 요약

발주자에 의한 토지 및 가옥 보상이 늦어져 착공지시가 나온 이후에
도 일년 가까이 현장(Site)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FIDIC 및 계약 관련 조항 해석

FIDIC Sub-Clause 2.1 [Right of Access to the Site] 에서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입찰서부록(Appendix to Tender)에 명기되어 있는 기한 
이내에, 만약 그러한 기한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시공자가 제출한 공
정계획에 따라 시공자가 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한 
내에 현장(Site) 접근권 및 점유권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6  현장인도 리스크

발주자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지연의 경우 
공기연장 및 이에 상응하는 비용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발주자의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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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상기 기한 내에 접근권 및 점유권을 제공하지 못하여 만약 
시공자에게 지연발생 및/또는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시공자
는 엔지니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클레임 절차에 의거하여 공기 연장 
및 비용 보상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3)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고려사항

① 입찰 및 계약단계
입찰단계에서 현장(Site) 답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 후에 발주자가 접
근권 및 점유권을 제공하기 힘든 상황으로 예상이 되면, 현장 인도에 
관한 계약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서 발주자 측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야한다. 특히 사례의 도로공사 프로젝트와 같이 공사목적물이 설치
되는 현장은 물론이고 입찰안내서 상에 명시된 진입로나 작업에 필
요한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 또는 가옥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예상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공사수행단계
계약 및 착공을 한 이후에도 현장 인도가 지연된다면 시공자는 Sub-
Clause 2.1 [Right of Access to the Site] 조항을 근거로 클레임을 
제기하되 클레임의 절차는 20.1 [Contractor’s Claim]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한다. 특히 유념하여야 하는 것은, 시공자는 클레임에 해당되
는 사건 또는 상황을 인지하였거나 또는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
터 28일 이내에 클레임 의사를 밝히는 통지를 엔지니어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그러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기연장 및 추가
지급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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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01 

1) 사례 요약

현지통화 및 외화(Multi-Currency)로 계약된 공사에서, 선수금
(Advance Payment)은 수령했으나 초기 자금으로 부족했고 유보
금(Retention Money)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매월 기성금(Interim 
Payment)으로도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 완료 시까지 부족한 자금을 
외화로 충당한 사례이다.

문제점 정리

입찰 기간 및 계약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현지화와 외화 환율 차이로 인해 나중에 수령한 현지
화 부분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되었다.

7  대가지급 리스크

환율에 의한 리스크를 고려(예상)하지 못하고, 
양 통화간의 수입 및 지출 균형을 맞추지 
못해 발생한 손실 사례


